
2 0 0 3년 1 2월호(제9 0호)

월·간

현안분석

●정책인프라로서소득파악의문제: 실태와정책과제

●소득분배구조의향후추이에대한일고

●지방소비세신설- 필요한가?

정책토론리포트

K I P F -일본재정전문가세미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감세정책경기회복견인외

정책흐름

2 0 0 4년도기금운용의주요내용과특징외

재정통계

조세총괄 Ⅳ편

1 2
ISSN 1226-2269 12



중위값과 평균의차이 /박완 규

정책인프라로서소득파악의문제: 실태와정책과제 /현 진권

소득분배구조의향후추이에대한일고 / 김 종면

지방소비세신설- 필요한가? /안종 석

K I P F -일본 재정전문가세미나

미국 감세정책경기회복 견인 외

2 0 0 4년도 기금운용의주요 내용과특징

2 0 0 3년 정부제출세법개정안및 의원입법안에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결사항

2 0 0 3년 세법시행령개정(안)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요건강화

조세총괄 Ⅳ편

적자재정, 경기부양효과없다 …… 외

월·간

이천삼년 십이월호

•2 0 0 3년1 2월1 5일발행•제9 0호•1 9 9 6년5월 3 1일등록•라7859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6 •전화(02)2186-2130~2 •월간

12

C·O·N ·T·E ·N·T ·S

권두칼럼

현안분석

재정통계

이런의견저런생각

정책토론 리프트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정책흐름

2

6

2 2

4 8

6 5

8 0

8 5

9 0

9 4

1 1 4

1 1 7

1 2 2



통계학 사전에 의하면 중위값

( m e d i a n )은 관찰치를 크기 순서로 나

열했을경우가장중앙에위치하게되는

관찰치의 값을 말하며, 평균( m e a n )은

관찰치의합을관찰치의숫자로나누어

준 값을말한다.

만일관찰치의분포가종모양의좌우

대칭인경우이분포의 중위값과평균은

일치하게되나, 분포가좌또는우로치우쳐있게되

는 경우에는이들두 수치가일치하지않게되는데,

그 이유는 평균은 극단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경제 현상은 수치로 대변된

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실업률, 물가상승률, 통화

량, 정부예산 규모, 경제성장률, 무역수지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많은수치들이경제상황을 묘사하

고 있고정부의경제정책이나민간부문의경제행위

에 관한의사결정은이들수치에기초하여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이들수치들을어떻게해석하고, 어

떻게활용하는가가정부든민간이든매우중요한과

제라할수있다.

관찰되는 자료의 속성상 시계열( t i m e - s e r i e s )인

경우는 특정대상의 시간흐름에 따른자료를모은

것이므로 대개일정한 추세를 갖고있는경우가 많

지만, 횡단면(cross section) 자료의경우는한 시점

에서여러대상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관

찰치의분포가중요한의미를가질때가 많다. 

경제 관련 횡단면 자료의 경우 그

분포가 대칭인 것보다는 비대칭인 경

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대표

적 예로서 소득분포를 들 수 있는데,

어느나라에서나또는한 나라의 어느

지역 내에서나 소득 분포의 봉우리가

정가운데보다 왼쪽에 치우쳐 있게 되

어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크게 되

고, 이에따라절대다수의인구(또는가구)가평균

소득에 훨씬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머무르게되기

때문에 이 평균소득수준을 근거로 한 국가의 후생

수준을평가하는것은문제가있다. 이같은이유로

미국에서는지방정부주민들의경제적능력을대표

하는수치로평균소득이아닌중위소득이공개되어

온 지오래된다. 

통계학적으로중위값과평균을구하는데는동일

한 크기의정보가필요하기때문에지금까지정부통

계로평균을발표하던것을 중위값으로대체하거나

또는중위값을추가로공개하는데는아무노력이나

비용의추가를요하지않는다. 

그러나정부가정책을입안할때 어느수치를기

준으로하느냐에따라그 정책효과나정책으로인해

영향을 받게되는지역이나주민은 사뭇달라질 가

능성이 매우크고, 해당 변수의 분포가 비대칭적일

수록그영향은당연히 더욱커지게된다.

중위값과 평균 중 어느 수치가 정책변수로 사용

되느냐에따라그 결과가 달라지는것을현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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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예를가지고살펴보기로하자.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지방교부세

의 경우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자

치단체의 세입·세출 자구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1 3개항목의인센티브를반영하고있다. 

그 가운데자치단체자구노력증대의일환으로지

방세 징수율 제고 항목이 있다. 이것은 동종단체의

평균징수율보다높은징수율을보인자치단체의경

우 기준재정수입액이줄어들어 지방교부세를더 많

이배분받을수있도록고안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규모는

해당단체의조정징수액에서실제징수액을뺀 금액

의 3 0 %인데, 조정징수액은해당단체의 실제징수

액에 동종단체평균 징수율을 곱한 수치를 당해 단

체 징수율로 나눈 값으로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징

수율을 보인 자치단체의 조정징수액은실제징수액

보다작게되어인센티브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2 0 0 3년도지방교부세배분내역을토대로위의공

식에의한 특별·광역시의인센티브 규모와 징수율

평균대신중위값을대입했을때의인센티브규모를

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전자의 경우 서울 - 2 , 7 7 1백만원, 부산 - 4 8백만

원, 대구 - 5 3 6백만원, 인천 4 , 4 6 5백만원, 광주

2 , 2 0 8백만원, 대전- 1 , 6 3 1백만원, 울산- 1 , 6 6 8백만

원 등이고인센티브합계는1 9백만원이었으나, 후자

의 경우서울0원, 부산5 7 4백만원, 대구- 1 6 9백만

원, 인천 4 , 9 1 5백만원, 광주 2 , 4 1 0백만원, 대전 -

1 , 3 9 3백만원, 울산 - 1 , 4 9 1백만원 등이고 인센티브

합계는 4 , 8 4 6백만원으로 전자와는 크게 차이가 나

는것을알 수있다. 

특히서울의경우인센티브를받는지역에서받지

못하는지역으로전환되고, 부산의경우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에서 역인센티브, 즉 불이익을 받는 지역

으로바뀌게된다.

위의 경우는 현재 지방교부세 산정시 적용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균과 중위값 가운데 어느

값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화폐규모의 차이도그리크지않다. 그러나경우에

따라서는정부가어느부문에이 두 개념중 하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그 차이는 실로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공공경제학에서 중위투표자 균형(median voter

e q u i l i b r i u m )이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

정짓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소득분배 상태이

다. 즉공공지출에필요한재원을정액세(lump sum

t a x )로 조달하지않는한, 소득분포가비대칭적이어

서 중위소득과평균소득간에격차가 크게 발생할수

록 중위투표자균형이파레토효율을달성할가능성

은 점점희박해진다는것이다. 

이 이론이우리현실에얼마나적합한지를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하더라도정책변수의 분포가

갖는의미를재인식하고, 이를합리적으로정책수립

에 반영하는것이상당히중요한문제인데도불구하

고 그 동안정부나학계의관심권밖에있어왔던이

유는무엇일까? 

일반국민입장에서볼때 선뜻감이잘 잡히지않

고, 경우에따라서는뜬구름잡는듯한거창한슬로

건보다는, 하찮은 듯하지만 실은 중요한 것들을 하

나씩 또 하나씩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

의 정부개혁이아닐까생각한다.    

중위값과평균의차이





현안분석현안분석

정책인프라로서소득파악의문제: 실태와정책과제
현진권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분배구조의향후추이에대한일고
- 연령별소득분포의특성을이용하여-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지방소비세신설- 필요한가?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6 2 0 0 3년 1 2월호

정책인프라로서소득파악의문제: 
실태와정책과제

Ⅰ. 서론

정확한소득을파악하는문제는조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등과같은국가정책을입안하는

데 매우중요한기초자료이다. 소득이정확하지않을경우, 이를바탕으로입안된모든정책

은 형평성측면에서많은비판을받게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소득의과소보고문제는관련

정책들에대한국민들의불신을낳고있다. 조세정책의경우, 자영자와근로소득자간 세부

담의불공평성문제는오랫동안가장심각한문제로논의되어왔다1 ). 또한자영자를포함하

는 국민연금의확대정책과관련하여서는많은사회적 불협화음으로인하여 그 피해는 매우

컸다. 2000년부터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대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되지않은

상태에서의욕적으로추진되었다. 정확한수혜대상자를선정하는데 많은행정비용을투입

하고있지만, 제도의효과성에대해많은논란이있다.

소득파악의문제는주로자영자계층을대상으로많이논의되어왔지만, 빈곤층을대상으

로 하는사회안정망정책을집행하는데도이들계층에대한정확한소득파악이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소득파악의문제는자영자 계층에한정된 것이아니고, 모든국민

들에대한소득파악의문제로확대하여접근하여야한다.

정부정책을효과적으로집행하는데 있어서 개인혹은가구별 소득파악은절대적으로중

요한기초자료이다. 그러나현행정부정책을살펴보면, 정책별로서로독립적으로접근하기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현진권과나성린( 1 9 9 4 )은자영자와근로자의세부담의불공평성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현 진 권 연구위원( j k h y u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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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프라로서소득파악의문제: 실태와정책과제▶▶

때문에소득정보가충분히공유되지않고있다. 즉조세정책, 국민연금정책, 건강보험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소득파악이상대적으로어려운자영자계층에대한소득파악노력을독

립적으로하므로, 국가전체로볼 때 행정비용을낭비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기존의정

책방향은자영자의소득을관련소비및 재산을통해간접적으로파악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방향은자영자들의소득에대한대략적인혹은평균적인수준을파악하는데 유

용한방법이지, 개별자영자의정확한소득을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즉, 아무리평균

적인의미의소득파악이잘 디자인되었다고하더라도, 평균치이하에있는자영자는실제보

다높은소득이적용되므로반발할수밖에없다. 

해당개인및 가구입장에서도본인의소득이 정책종류에 따라서로다르게 보고되는결

과를가지므로, 정부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도많은문제를가지게된다. 따라서정부정책의

기초자료가되는소득을파악하는현행체계는행정비용을낭비하고있으며, 정책간의조정

이 되지않아정책에대한국민들의불신을조장하게된다. 따라서국가전체의입장에서소

득파악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은매우시급한과제라평가할수 있다.

정확한소득파악을위해서는자발적으로신고할수밖에 없는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 즉

정확하게신고하지않았을경우에는이에대한경제적손실을부과하여, 성실신고를할 수밖

에 없도록제도를구축하는것이유일한방법이다. 이러한체계는오랫동안국세행정에서추

진하였으므로, 국세청을중심으로자영자 소득에 대한근본적인정책방향을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책집행의인프라가되는개인혹은가구별 소득보고의실태를 정책종류별로

파악하여문제점을제시하고, 정확한소득파악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 목적이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소득보고의실태를 세 가지정책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Ⅲ절에서소득파악을위한기본방향을제시한다. 제Ⅳ절에서는개선해야할 정

책과제를제시하고, 제Ⅴ절에서는본연구를요약하고결론짓는다.

정부정책의기초자료가되는소득을파악하는현행체계는 행정비용을낭비하고있으며, 정책간

의 조정이되지않아정책에대한국민들의불신을조장하게된다. 따라서국가전체의입장에서

소득파악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은매우시급한과제라평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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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보고의실태

소득이있는개인혹은가구는소득세를부담하게되고, 아울러국민연금과건강보험에의

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현행제도하에서는각 정책을입안및 집행하는정부기관들이서

로 달라소득세와보험료를부담하는근거가서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같은소

득에대한서로다른부과기반으로인해서로다른결과를가져다주는현행제도에대해비

판이높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부담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자료의 제약상 어렵다. 이는

같은개인혹은가구를 대상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부담금에대한정보를 모두

확보하고있는자료가 없기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2 0 0 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생산

하면서세 가지정보를모두보고하고있으므로, 이자료를바탕으로부담액 간의상관관계

를살펴보고, 정책개선안을논의해본다.

1. 부담금기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는 제도상의 차이는

없다. 소득세의과세기준은개인으로, 모든소득을합산한종합소득을바탕으로인적공제와

필요경비를공제하고과세표준으로하고있다. 이때금융소득의경우에는개인기준으로4

천만원이상일경우에만종합소득에합산하고, 4천만원미만의경우에는별도과세를적용하

고있다. 

국민연금도개인을기준으로부과하게되었으며, 근로자의경우에는근로소득을기준으로

부과하게된다. 반면자영자의경우에는신고소득을바탕으로부과하고있으며, 신고소득의

성실도수준이항상문제로제기되고있다. 건강보험의경우에는근로자와자영자가서로다

르게적용받고있다. 근로자는근로소득만을근거로보험료가부과되는반면, 자영자는소득

뿐아니라재산을기반으로부담할수 있게되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종합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자영자 인적공제- 필요경비공제 신고소득 신고소득재산

과세단위 개인 개인 가구

<표1> 사회보험의부과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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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통계청에서생산한가구소비실태조사에대한미시자료를이용하여부담금 상

태를 분석한다. 이 자료는 1 9 9 1년 처음으로 실시한 5년 단위 조사로 1 9 9 6년과 2 0 0 0년에

가구소비실태조사가실시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전국가구를대상으로연간소득과소

비지출, 저축·부채, 가구내구재보유현황등 가계자산에관한심층조사를통해국민의생활

수준과소득·소비구조를파악하는데 목적이있다. 우리나라가계에대한조사중‘도시가

계조사’와‘농·어가경제조사’에서는군 지역의비농가와1인 가구가조사대상에서제외되

었다. 그러나‘가구소비실태조사’는 이들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한 분석이가능하다. 2000년자료에서는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에대

한 조사항목을모두가지고있으므로, 세가지정책간의일치성을평가하는데 유용한자료

로활용할수 있다.

2. 분석결과

세 가지부담금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우선각 부담금액이제로인비율을<표2 >에서살

펴본다. 먼저소득세의경우, 근로자는전체의3 6 %가 소득세면세점이하로나타났으며, 자

영자는약 49% 수준으로나타났다. 실제소득세면세점이근로자와자영자가약 50% 수준

인 것을비교할때, 근로자는상대적으로낮은비율인반면, 자영자는정확한수준을반영한

다고평가할수 있다. 국민연금의경우, 근로자35%, 자영자는41% 수준이부담금을납부

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근로자의경우에는원천징수에의해국민연금부담금이징수되

므로, 대부분의근로자가실제로부담하는것을볼 때, 현실보다과다한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자영자의경우에는실제로도약 40% 수준이국민연금을납부하지않고있으므로, 현

실을잘 반영한다고평가할수 있다. 건강보험의경우에는무납부자가근로자는7.7%, 자영

자는8 . 8 %로 나타났다. 근로자의경우국민연금과같이원천징수에의해대부분의근로자

로부터징수되므로, 실제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자영자는실제무납부자가약 10% 수준

을차지하고있으므로, 거의비슷한수준을보여줌을알수 있다.

<표3 >은 세 가지부담금에대한각 계층의평균치를보여준다. 이때각부담금을납부하지

소득세의경우, 근로자는전체의3 6 %가소득세 면세점이하로나타났으며, 자영자는약49% 수

준으로나타났다. 실제소득세면세점이근로자와자영자가약50% 수준인것을비교할때, 근로

자는상대적으로낮은비율인반면, 자영자는정확한수준을반영한다고평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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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계층을포함한평균치와포함하지않은평균치를통해비교해보았다. 먼저무납부자를

제외할 경우의 근로자 계층의 평균치는소득세 1 0 6 . 7만원, 국민연금8 8만원, 건강보험4 5

만원순으로나타났다. 자영자는소득세가1 5 7만원으로훨씬높게나타났으나, 국민연금은

오히려낮은7 0만원수준이고, 건강보험은6 2만원으로증가한다. 무직자의경우에는소득세

는 6 5만원, 국민연금6 0만원, 건강보험4 7만원으로소득세는확연하게낮게나타났으나, 국

민연금과건강보험은상대적으로낮지않은형태를보여준다. 전체적으로모든계층의평균

치는소득세11 7 . 8만원, 국민연금8 1 . 5만원, 건강보험5 0 . 4만원수준을보여준다. 

통계청자료를사용하여세 가지부담금부과방법의타당성을검정하기위해세 가지부담

금 간의상관계수를추정하였다. 세가지정책의기반이 소득이나, 소득기반이서로상이하

므로비합리적으로부과될수 있다. 그러나이론적으로는같은소득크기에대해세 가지부

담금이서로다른기준을통해부과되므로, 소득이클 경우에는부담금도커야할 필요가있

다. 이는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는데 중요한특성으로볼 수 있다. 물론소득의증가에따

라부담금의증가폭은서로다를수가있으나, 최소한같은방향으로증가할필요가있는것

이다. 이를파악하는방법으로세 가지부담금간의상관계수를추정하는것이다.

<표4 >는 자영자와근로자에대한부담금 간의상관계수를보여주고, <표5 >는 전체계층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3 6 . 0 3 5 . 1 7 . 7

자영자 4 8 . 8 4 0 . 9 8 . 8

<표2> 각분야별무납부자 비율
(단위: %)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무납부제외 1 0 6 . 6 7 9 2 8 8 . 3 1 0 0 4 5 . 5 1 6 1

무납부포함 6 8 . 4 1 9 1 5 7 . 5 2 6 9 4 1 . 4 7 0 3

자영자
무납부제외 1 5 7 . 6 1 2 9 7 0 . 1 7 4 9 6 2 . 8 2 6 5

무납부포함 8 1 . 2 4 0 5 4 1 . 1 1 0 7 5 3 . 3 2 5 0

무직자
무납부제외 6 5 . 9 9 0 2 6 0 . 3 0 6 3 4 7 . 8 6 8 3

무납부포함 8 . 9 8 1 6 1 0 . 9 1 6 3 2 0 . 7 9 8 8

전체
무납부제외 1 1 7 . 8 0 4 8 8 1 . 5 3 8 5 5 0 . 4 4 9 5

무납부포함 6 0 . 4 7 5 9 4 4 . 4 8 3 0 4 0 . 6 1 1 8

<표3> 그룹별평균부담금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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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보여준다. 자영자의경우, 소득세와국민연금의상관계수가0.2318, 소득세와건

강보험이0.2522,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이0 . 4 3 1 7로 나타났다. 그러므로자영자계층의 경

우에는 국민연금과건강보험간에는 부과기준이상대적으로높은일치성이 있지만, 소득세

와는낮은일치성을보여줌을알 수 있다. 근로자의경우에는다른결과를보여준다. 전반적

으로자영자에비해상대적으로상관계수가높게나타남을알 수 있다. 세가지부담금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국민연금이0.435, 소득세와건강보험이0.5122, 국민연금과건강보험

이 0 . 3 9 3 9로 소득세와국민연금과의상관계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소득세와건

강보험순으로나타났으며, 국민연금과건강보험간의상관계수가가장낮게나타났다. 따라

서 근로자의경우에는소득세제가비교적다른사회보험과부과방법이상대적으로일치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국민연금과건강보험간의상관계수는자영자는0.4317, 근

로자는0 . 3 9 3 9로 자영자가오히려높은결과를보여준다. 모든계층을포함할경우, 소득세

와 국민연금이0.2983, 소득세와건강보험이0.3327,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이0 . 4 1 7 2로 나

타나,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상관관계가가장높게나타남을알 수있다. 

위의결과는많은경우부담금을부담하지않은집단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부담금을지

불하지않은집단간의상관관계로인해실제보다높아질수 있는것이다. 이를교정하기위

해 부담금이영( 0 )인 정책중에서소득세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므로, 소득세를내지않

는 경우를제외하고재계산한결과는<표6 >과 <표7 >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모든계층을

포함한앞의결과보다는상대적으로낮은결과를보였으며, 앞의특성은그대로반영되고있

음을알수 있다.

세 가지정책의기반이소득이나, 소득기반이서로상이하므로비합리적으로부과될수 있다. 그

러나이론적으로는같은 소득크기에대해세 가지부담금이 서로다른기준을 통해부과되므로,

소득이클 경우에는부담금도커야할 필요가있다. 이는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는데 중요한특

성으로볼수있다.

자영자( n = 6 , 0 2 9 )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1 . 0 0 0 . 2 3 1 8 0 . 2 5 2 2

국민연금 0 . 4 3 5 0 1 . 0 0 0 . 4 3 1 7

건강보험 0 . 5 1 2 2 0 . 3 9 3 9 1 . 0 0

<표4> 사회보험부담액 간 상관계수: 자영자와근로자

근로자

( n = 1 2 , 8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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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파악을위한기본방향

소득파악을위한정부의노력은다각도로접근하고있다. 그러나소득파악에대한기본방

향의설정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재자영자들의정확한소득파악을위해소득을

간접적으로측정할수 있는소비및 재산을통해접근하고있으며, 이러한자료를 사용하여

여러가지계량적인기법을사용하여추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접근법은대상계층의대

략적인추이를파악하기에는용이한방법이며, 주로정책평가에많이사용되고있는일종의

통계적인방법이다. 개인별로소득, 소비, 재산의구성이 너무도다양하기때문에 전반적인

추이의개념으로접근하게되면, 이러한추이에서벗어나는계층에대해서는불공평한적용

이될 수 있다. 따라서소득파악을위해여러가지관련자료를통해추정하는접근법에서벗

어나서, 대상자의모든환경을고려할수 있도록해야한다. 정부에비해소득신고대상자들

표본수= 23,710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1 . 0 0 - -

국민연금 0 . 2 9 8 3 1 . 0 0 -

건강보험 0 . 3 3 2 7 0 . 4 1 7 2 1 . 0 0

<표5> 사회보험부담액 간의상관계수: 전체

표본수= 11,934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1 . 0 0 0 . 2 0 8 8 0 . 3 0 4 9

국민연금 - 1 . 0 0 0 . 2 8 7 3

건강보험 - - 1 . 0 0

<표7> 사회보험부담액 간의상관계수: 전체(소득세> 0 인경우)

자영자( n = 3 , 0 9 0 )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1 . 0 0 0 . 2 0 3 5 0 . 2 3 3 7

국민연금 0 . 3 2 4 8 1 . 0 0 0 . 3 9 3 7

건강보험 0 . 4 8 6 3 0 . 2 9 2 2 1 . 0 0

<표6> 사회보험부담액간 상관계수: 자영자와근로자(소득세> 0 인경우)

근로자

( n = 8 , 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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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세무조사권한을가지고있으며, 그결과에따라추징할수있으므로, 소득파악업무를가

장 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할수 있는정부기관이다. 따라서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담당하는

기관들은소득파악과관련한업무를국세청으로이관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볼때는행정비용을

충분히절감할수있다.

이 자신의소득에대해더 많은정보를가지고있으므로, 자발적으로신고할수 있도록유도

하는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 소득파악을위해두 가지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있다.

1. 행정업무의일원화

담당하는정책별로독립적으로소득파악업무를수행하는것은 행정비용의낭비로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소득파악업무는행정비용절감및 대상자신고행위의일치성을위해서는정

부기관한 곳에서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맡아야하는정부기관의선정은어느기관이

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소득파악업무를담당할수있는가에대한논의가뒤따라야한다.

자영자계층에대한소득파악을위해서추진해야하는정책방향은대상자들이자발적으로

소득규모를정확히 신고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현행과같이여러가지소비및 재산관련

자료를간접적으로사용하여소득을추계하고집행하는것은행정비용도너무높고, 정확도

에 있어서도수평적인 불공평성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자발적인신고를 근간으로하

되, 불성실신고자에대해서는행정비용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일정비율의대상자를조사

한후, 불성실행위에대해서는경제적제재를가하도록해야한다. 

현재소득파악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정부기관들중에서대상자들에대해 조사와경제

적제재를가할수있는기관은국세청이다. 국세청은세무조사권한을가지고있으며, 그결과

에따라추징할 수있으므로, 소득파악업무를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정

부기관이다. 따라서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담당하는기관들은소득파악과관련한업무를국

세청으로이관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볼때는행정비용을충분히절감할수있다.

2. 성실신고행위유도를위한제도디자인

우리나라세무행정은신고납부제도로운영되고있다. 신고납부제도란납세자가자신의소

득을신고하지만, 정확하게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처벌될가능성이있으므로, 정확하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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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것인지, 거짓으로신고할것인지를선택하여야한다. 거짓신고할경우에발각될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벌금이 높을경우에는 정확하게 신고하는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경제적

이득이더욱높을것이다. 그러므로신고납부제도는정부와납세자가서로게임을하는것이

다. 

세무당국이사업소득자보다소득에 대한정보를 본질적으로 적게가지고 있으므로, 세무

당국을속이고자하는것은어쩌면인간의 본성이다. 즉, 세무당국과사업소득자간에비대

칭적인 정보의 소유관계를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자연스럽게사업소득자의‘도덕적해

이’문제로귀착하게된다. ‘도덕적해이’라고해서사업소득자가비도덕적인행위를한다는

말이절대아니다. 지극히합리적이고정상적인사람이라고해도, 이러한비대칭적인정보관

계에서는당연히과소신고하는것이합리적인행위인것이다. 그러므로이는개인의도덕심

이 높고낮음의 문제가아닌, 두경제주체간의관계가 정보에있어서비대칭임을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도덕적해이를해결할수 있는방안을경제학에서분명히제시하고있다. 사업소득

자가정보에있어서우위에있지만, 거짓신고를할 경우그에대한비용을높임으로써충분

히 그러한 행위를방지할수 있는것이다. 세무당국은다른경제주체가가지지못한사업소

득자에대한강력한정책수단을가지고있다. 세무조사가그것이다. 세무조사를통해납세자

의 정확한소득에대한정보에접근할수 있는것이다. 세무조사는비교적행정적비용이높

은 정책수단이므로, 모든사업소득자들을조사하는 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정비율의무작위추출을통해조사를함으로써, 모든사업소득자가매년조사를받지않는

다고해도, 언젠가는받을수 있다는사실을인지시켜거짓신고행위를억제할수 있는것이

다. 물론이때거짓신고가발각되었을때, 부담하게될 벌금등의제재수단도높은수준이어

야 한다. 발각되더라도경제적손실이적을경우에는거짓신고하는것이이익일수도있으므

로, 그에대한충분한고려를해서정책수단의강도를조절해야한다. 결국전체사업소득자

중에서세무조사를하는비율과거짓신고했을경우, 치르게될 벌금이란정책수단을통해사

업소득자들의‘도덕적해이’의 상황을바꿀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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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득파악을위한정책과제

소득파악을위한메커니즘디자인이되었다고해도, 관련제도및 행정이 뒤따라야한다.

이런측면에서소득파악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한다.

1. 부가가치세제에서간이과세제도의폐지

소규모사업자를위한부가가치세제의특례과세제도는소규모사업자의납세비용을줄이기

위해도입되었다. 이러한제도는 부가가치세제를도입한 대부분의국가들이시행하고있으

며, 바람직한정책방향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특례제도의편익에비해사

회비용이너무높다. 

소규모사업자를위한특례제도가가지는근본적인문제는탈세를조장한다는데 있다. 특

례제도로인한탈세가소규모사업자들에게만발생하는것이아니고, 이제도를이용하여일

반사업자가탈세를 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심각성이있다. 또한부가가치세의탈세는소득

세의탈세로연결되므로탈세에대한경제적유인은더욱강하게된다. 

탈세는 세무공무원의세무부조리와도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세무부조리의유

형이일회성 탈세를 위한비용이란측면보다는납세자와세무공무원간의지속적인관계유

지를통한부조리이므로문제의심각성이있는것이다.

소규모사업자를위한특례제도가방만하게운영된이유는 이 제도를정치적으로이용하였

기 때문이다. 이는과세특례제도의적용을받는소규모사업자를규정하는한계금액이증가한

시점이중요한정치일정과정확히일치하는것을보면알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를위한특례

제도의대상범위가점차로확대됨에따라이제도로인한사회비용도점차로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는 2 0 0 0년에 개정되었으며, 과거 간이과세제를 폐지하여 연간

매출액4 , 8 0 0만∼1억5천만원의사업자는일반과세자로전환하고, 과거과세특례제는간이

과세제로전환하여업종별 부가가치율( 2 0∼4 0 % )에 따라세율을 차등화하는것을기본골

격으로하고있다. 단, 연간매출액2 , 4 0 0만원미만사업자에대한과세면세자는계속유지

소규모사업자를위한특례제도가가지는근본적인문제는탈세를 조장한다는데 있다. 특례제도

로 인한탈세가소규모사업자들에게만발생하는것이아니고, 이제도를이용하여일반사업자가

탈세를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심각성이있다. 또한부가가치세의탈세는소득세의탈세로연결

되므로탈세에대한경제적유인은더욱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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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하였다.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개편은소규모사업자의세부담에는변화가적을

것이다. 왜냐하면부가가치세의납세자중 약 4 0 %를 차지하는소액부징수자는여전히면세

되며, 간이과세로전환되는과세특례자는세부담의증가가거의없으며, 일반과세자로전환

되는간이과세자도각종공제제도를이용하면세부담의증가가매우낮았다. 그러나특례과

세제도의개편을통해우리나라의조세정책에서가장문제점인탈세, 세무부조리, 세부담의

불공평성등을해결할수 있는제도적개혁을시작했다는데 의미가있다. 그러나소규모사

업자대상을축소하는방향은바람직하지만, 완전한개혁으로는볼 수 없다. 여전히특례과

세 혜택을보는대상이 너무넓어, 2001년현재전체부가가치세대상자중의5 5 %가 간이

과세대상사업자인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부가가치세제는일반과세자와납부면세자로이

원화하여대폭단순화할필요가있다. 특히납부면세자가차지하는비중을현행수준보다낮

추어야하며, 납부면세자의경우세무행정관리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 현재세수기여

도가거의없는납부면세자들에대한행정비용은매우높은실정이고, 국세행정이주력해야

할세무조사위주의개혁방향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2. 투명한세무조사대상자선정체계구축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다. 따라서세무조사기능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 현행소득세의경우전체납세자의약

0.3% 정도가세무조사를받고있다. 미국의경우1 %로서우리나라의세무조사강도가 상

대적으로낮은실정이다. 기본적으로는세무조사의기능을대폭강화하여야하나, 세무조사

의 정책이효과적으로납세자의자발적인납세순응행위를유도하기위해서는세무조사에대

한납세자의신뢰가우선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우리나라세무조사에서가장문제점은납세자들의불신이다. 물론국세행정개혁에심혈을

기울이고있는세무당국은받아들이고싶지않겠지만, 납세자들의불신은과거권위주의시

절때부터행해왔던세무행정을통해축적된결과이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세무당국이실제로세무조사를투명하고과학적으로추진하고있

는가가중요한것이아니고, 세무당국이투명하고과학적으로세무조사를한다는믿음을납세

자들에게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이다. 향후국세행정개혁은세무조사하는정책수단에대해

어떠한방법을사용하여납세자들의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집중하여야한다. 막연하게

세무조사는공정하게이루어진다는홍보만으로는효과적인신뢰회복이어려울것이다. 세무

당국에서도세무조사의투명성과과학성을납세자들에게믿게할무엇인가를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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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의‘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간단히TCMP 라고함. )’은 납세자들에게세무당국이투명하게세무조사대상자

를 선정하고있다는믿음을주게하는한 가지전략이될 수 있다. 미국국세청은1 9 6 0년대

부터, 세무조사대상자를과학적으로선정하기위해전체소득세신고납세자들중에서일정

비율의납세자를무작위추출로선정한후, 이들납세자들에대한강도높은세무조사를하고

서, 그결과를세무조사대상자를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서활용한다. 이자료는업종별, 납

세자특성별로탈세하는유형이모두밝혀지므로, 이를바탕으로신고한개별납세자들에대

해 성실신고도를점수로환산하며, 일정수준이상의점수를가진납세자들을중심으로세무

조사를실시한다. 이러한자료들은탈세수준을정확하게파악할수 있다는부수적인효과도

거둘수 있지만, 무엇보다도납세자들에게세무조사대상자선정이정치적목적을포함한자

의적인고려가아닌, 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믿음을줄 수 있는것이

다. 또한이렇게조사된TCMP 자료는학계에연구를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고있으므로,

누구든지납세자특성별탈세수준을분석할수 있는것이다. 물론개인을식별할수 있는정

보는전부삭제하고서단순히 통계분석을위한 용도로의자료일 뿐이다. 이 자료는 미국의

조세정책에매우중요한 역할을하고있다. 우선납세자들의탈세행위를정확하게알 수 있

게 하는자료이므로, 이를바탕으로한 연구결과는바로정책에반영할수 있다. 또한그 분

석과정이매우정교하고과학적이므로, 세무정책과정이합리적일수밖에없는것이다. 이러

한 풍부한자료와연구결과들이쌓여서, 그나라의세무행정의정책방향이구체적인자료를

바탕으로발전해나가는것이다. 이러한환경속에서는세무조사에대한납세자의신뢰는자

연히발생할수밖에없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여러가지 분석틀을이용하여 객관적으로이루

어지고있다. 그러나이를납세자들에게믿게할 미국의T C M P와 같은마케팅상품이없는

것이다. 우리의 탈세수준은 미국과 매우 다르므로, 미국의 T C M P를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것이다. 조사대상자수를줄이든지, 특정업종에한정을하든지, 어

떤형태로든우리에게알맞게디자인할수 있을것이다. 

납세자들의신뢰회복은쉽게이루어지지않는다. 특히, 정치적인목적에 의해세무행정이

세무조사는납세자들의자발적인납세협력을유도할수 있는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이다. 세무

조사의정책이효과적으로납세자의자발적인납세순응행위를유도하기위해서는세무조사에대

한납세자의신뢰가우선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1 8 2 0 0 3년 1 2월호

현
안
분
석
( 1 )

이루어졌던과거권위주의시절에대한역사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더욱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국세청장의임기는 없다. 즉, 어느때고통치권자의결정에따라해임이 이루

어질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이납세자의불신에매우상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 있을것

이다. 국민들의인식상 비슷한 수준의 막강한 힘을가진 검찰총장의 경우, 2년이란임기를

가지고, 정치적중립을유지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데, 국세청장의경우에도그러한의지

를보여줄필요가있다2 ). 

3.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사용확대정책은 과표양성화에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사업자들은신용

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사용을 꺼리는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가 신용카드 받기를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약 3% 수준이나, 프랑스0.8%, 영국1.6%, 미국이1 . 9 %인 것과비교할 때 상대적

으로높은실정이다. 따라서사업자가신용카드받기를 꺼리는 것은지극히 당연한 합리적

행위라고평가할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강구하는것이다. 즉, 현재신용카드회사가약 9개정도로쉽게담합이이루어지

는 특성이있으므로, 경쟁을촉진시키는매체가필요하다. 이를위해직불카드사용을권장

하는제도적 유인을 하여야 한다. 직불카드의경우금융비용이없으므로, 수수료율은낮을

수밖에 없고, 직불카드사용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2) 미국의국세청장은임기가5년이다. 이는매우상징적인의미를가진다. 미국대통령의임기가4년이며, 국세청장의임기가대

통령의임기에맞추어4년이아니고, 5년으로어긋나게만든이유도, 세무행정은절대정치적으로오용될수없다는신념을제

도적으로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국세청장의임기문제를신중하게 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국세청장의경우

다른행정부서에비해장수하는기관이다. 실제로업무를추진할수있는데필요한시간을주는가의문제가아니다. 이러한간

단한제도를통해, 정치적으로중립적인세무행정에 대한정부의 결단을 보여주는것이고, 또한세무행정에대한납세자들의

신뢰를빠르게구축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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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정보의공개

납세자들의소득정보를정직하게신고하게하는정책수단으로납세의식제고를위한홍보

정책을들 수 있다. 이러한정책은세무조사와같은처벌위주의정책이아니나, 매우효과적

인수단으로평가되고있다3 ). 

홍보와관련된중요한수단으로조세관련정보를납세자들에게공개하는것이다. 개별납

세자들의조세관련정보는절대로공개되어서는안되지만, 소득계층별, 업종별, 직업별세부

담에대한정보는관련계층의자발적인납세협력을유도하는데 유인책으로작용할수 있는

것이다. 조세관련정보는납세자들에게알 권리를충족시킨다는측면도있지만, 납세자들간

에 서로견제하는심리를유도할수 있으므로, 행정비용이거의없으면서도효과적인정책수

단으로활용할수있겠다. 

Ⅴ. 결론

소득파악은여러가지정책을 효과적으로집행하기위해우선적으로이루어야할 정책인

프라이다. 통계청가구소비실태조사에대한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소득세, 국민연

금, 건강보험정책에있어서소득이공통적으로중요한정보이나, 부담수준의상관계수는높

지 않게나타났다. 따라서개별정책집행을위해서로다른접근법으로소득파악을하고있

으므로, 국가전체의행정비용측면에서낭비가 있고, 정책종류간에서로다른소득수준을

신고하게되므로국가전체정책의일관성문제가제기된다.

소득파악을위한기본방향은성실신고를할 수 있도록제도적장치를만드는것이다. 현재

처럼소비및 재산과같은간접자료로서소득을파악하는접근법은정책의효과성및 형평성

차원에서근본적인문제를가지게된다. 따라서성실신고를유도할수 있는정책수단을가지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제도적인 유인책

을 강구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직불카드사용을권장하는제도적유인을하여야한다. 직불카드

의 경우금융비용이없으므로, 수수료율은낮을수밖에없고, 직불카드사용의확대는결과적으

로 신용카드수수료율을낮추는역할을하게될 것이다.

3) 현진권과박창균( 2 0 0 1 )은실험자료를사용하여납세의식제고를위한홍보정책이납세자들의납세협력을매우높임을실증적

으로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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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 국세청이소득파악업무를전담하게하는것이행정비용의절감및 정책의일관성을

유지하게한다. 

성실신고를유도하기 위해서는불성실신고할경우경제적 비용을 높게하는제도적 디자

인이필요하며, 세무조사기능의 강화를통해이룰수 있다. 이러한메커니즘이효과적으로

작동하기위해서는관련정책이개선되어야한다. 즉, 부가가치세제의간이과세제도를폐지

하고, 세무조사대상자선정을투명하게해서세무조사에대해국민들이정책신뢰를갖도록

해야한다. 또한신용카드수수료율의인하를통해신용카드사용을확대하기위해, 직불카

드 사용을활성화하는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또한조세정보의적극적인공개를통해국민

들의자발적인신고행위를유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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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구조의향후추이에대한 일고
- 연령별소득분포의특성을이용하여 -

Ⅰ. 서론

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의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었다고하는이야기를종종들을수 있

다. 이러한국내의단기변화말고도장기적으로소득분배구조의추이를알고싶어서선진국

의 사례를찾아보면호주를제외한다른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

르 등)에서는모두지난1 0∼2 0년 정도의기간동안소득분배격차를나타내는지니계수가

상승하였다는사실을알 수있다1 ). 

이렇게국내의단기변화를보나, 외국의장기사례를보나소득분배구조가향후지속적으

로 악화될가능성이있는데, 과연그러한전망은얼마나타당성이있는지, 또한만약에소득

분배구조가정말로악화된다고하면, 필자나독자나그것이나의향후소득에어떠한영향을

줄것인지 묻게될 것이다. 예를들어, 내소득의상대순위가변하지않고그대로유지된다고

했을때 소득분배구조가변한다는것이, 간단히말해서나에게상대적으로득이되는지실이

되는지궁금해질것이다. 또한연령이증가하면서내 소득수준이혹시라도정체되거나하락

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을것이다. 이러한질문에답하려면소득분포의평균등 전반적

인 수준뿐만아니라분포자체를알아야하며, 특히연령별소득분포를아는것이관건이된

다.

소득분포를알아야한다는요구는위와같은질문뿐만아니라, 우리경제의중장기분석을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김종면·성명재(2003) 제Ⅵ장참조.

김 종 면 전문연구위원( j h r v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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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대부분의연구에도해당되는일이다. 이러한맥락의연구주제에는소득세의중장

기 분석, 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등 소득세와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료수입·재정수지에

대한전망, 세대간회계를이용한분석등 조세와사회보험분야의연구들이포함되며, 그밖

에도고령화문제와관련된주제라면공히소득의연령별분포전망이라는과제를피해가기

어려울것이다. 우리경제가중장기에걸쳐겪을것으로예상되는변화중 가장중요한요인

인인구연령구조의고령화현상을분석에반영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지금까지는이러한요구에부응할수 있을만큼상세한수준으로우리나라소득분

포의특성이뚜렷하게규명된바가거의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본고에서는김종면·

성명재( 2 0 0 3 )의 연구에서새로이 밝혀낸 소득분포의특성을 소개하고이를이용한 소득분

포분석의새로운방법론을적용하여서두에서제시한질문들에대한답을구해보고자한다.

Ⅱ. 소득분포함수의특성

소득분배구조의변화를 밝히기 위하여 본고에서는김종면·성명재( 2 0 0 3 )에서보인바와

같이가구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따른다는특성을이용하고

자 한다. 즉 1 9 8 2 ~ 2 0 0 2년의 도시가계통계자료에서 가구단위의 소득y에 대해 자연대수

(natural logarithm)를취하여자연대수가구소득l n ( y )를 구하였다고하자. 이때소득y의

분포대신자연대수가구소득l n ( y )의 분포를살펴보면우리에게낯익은종모양의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가나타난다. 이특성은매우강하고안정적이어서, 각연도별로모든

가구의소득분포를살펴보아도성립하며, 더자세히는각 연도별로가구주연령에따라소표

본을추출하여연도·연령별가구소득의분포를분석하여도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는

사실이확인되었다.

자연대수가구소득l n ( y )가 정규분포임은[그림2 - 1 ]을 통해쉽게확인할수 있다. 지면의

제약을 감안하여연도·연령별소득분포는본고에서제시하지않고있으며, 총가구의연도

별 소득분포역시[그림2 - 1 ]에서1 9 8 2∼2 0 0 2년의2 1개년자료중 3개연도의추정소득분

소득분배구조의변화를밝히기위하여가구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는특성을이용하

고자한다. 이특성은매우강하고안정적이어서, 각연도별로모든가구의소득분포를살펴보아

도 성립하며, 가구주연령에따라소표본을추출하여연도·연령별가구소득의분포를분석하여

도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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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만을제시하였다2 ). 

그림에서음영으로처리한부분은각 연도의표본자료와동일한평균과분산을가진이론

상의정규분포이며, 그위에순탄성의정도(degree of smoothness)를달리하여표본으로부

터 추정한경험확률밀도함수가제시되어있다. 육안으로도판별가능하듯이, 각연도의총

가구의자연대수소득은정규분포로간주하여도무방함을알 수 있다. 또한보다자세한검

정을위하여계량경제학에서가장널리통용되는Jarque and Bera(1980)의방법을사용하

여도대부분의연도별및 연도·연령별자연대수가구소득분포가정규분포라는귀무가설을

기각하지못한다.

자연대수가구소득이정규분포가아닌경우는거의외환위기당시인1 9 9 7년과1 9 9 8년에

국한된것으로나타났다. [그림2 - 2 ]에서볼 수 있듯이당시경제전반의붕괴에따라소득분

포도심한왜곡현상을보이는 바, 자연대수 가구소득l n ( y )의 분포에서 대칭성이 깨지면서

분포함수의왼쪽꼬리가긴, 심한좌편향분포를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시가계의소득분포

는 [그림 2 - 1 ]에서보듯이 2 1년간경기변화나분배구조의변화를 반영하여평균과 분산이

변하면서도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특성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사실은경제상황의변화에대해상당히안정적인특성이다. 그러나외환위기

등과같이경제에매우드문큰 충격이가해졌을때는소득이정규분포에서이탈하면서분배

가더욱 악화되었음을알수 있다. 또한눈여겨볼것은소득분포가1 9 9 8년에심한좌편향성

을 보였음에도불구하고1 9 9 9년에경제가회복되어안정됨에따라바로정규분포로복귀하

였다는사실이다. 이는자연대수소득이정규분포라는특성이강하다는사실을다시한 번 확

인해준다고해석할수 있다.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이었던 1 9 9 8년에 자연대수 소득분포가 상당한 좌편향성

( l e f t - s k e w n e s s )을 보였다는사실은우리가쉽게받아들일수 있는현상이다. 그러나연말에

가서야위기에 진입했던1 9 9 7년에도 1 9 9 8년과유사하게소득분포가좌편향적으로왜곡되

었다는사실은다소의외의결과로서, 나름대로의의미를갖는발견이라고생각된다. 외환위

기의발발이1 9 9 7년 말임을상기할때, 1997년중대부분의기간에는비록경제위기의전조

로 소득분포가어느정도악화되어있었다고해도, 극심한충격하에서나나타나는좌편향적

분포이기보다는대칭적 정규분포의형태를 유지하였을것으로 생각하기쉽다. 실제로외환

위기의원인을분석한많은연구에서도1 9 9 7년 3 / 4분기까지의거시통계에서는경제상황이

2 )김종면·성명재( 2 0 0 3 )에서는1 9 8 2∼2 0 0 2년의2 1개각연도별로다시 2 5∼6 5세가구주연령별로총 8 6 1개의자연대수소

득분포를구하여정규분포여부를검정하였으며, 각연도별로전연령층총가구의자연대수소득분포2 1개에대하여서도같은

작업을하여정규분포임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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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극도로악화되었다는징후는 찾아보기힘들다. 이러한경우, 1997년의자연대수소득

분포는 정규분포를유지하거나, 좌편향적분포가 나타나더라도편향성의정도가 1 9 9 8년에

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일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그러나[그림2 - 2 ]를 다시보면1 9 9 7년의소득분포가심하게 왜곡되어있어서, 외환위기

로 인하여 경제에 대한타격이 가장심했던 1 9 9 8년의소득분포와매우유사하다는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이야기하자면, 외환위기가발발하여경제붕괴가시작된1 9 9 7년 말 이전에

이미우리경제는보통의불경기보다는훨씬심각한구조적문제의표출이상당히진전되어

있었다는해석이 가능하다. 이는김종면·성명재( 2 0 0 3 )에서 발굴한 중요한 결과의 하나로

생각할수있으며, 보다세밀한추가적인연구를요구하는결과라고생각된다.

1 9 9 7년의소득분포가심하게 왜곡되어있어서, 외환위기로인하여경제에 대한타격이가장심

했던1 9 9 8년의소득분포와매우유사하다는사실을알 수 있다. 달리이야기하자면, 외환위기가

발발하여경제붕괴가시작된1 9 9 7년 말 이전에 이미우리경제는보통의불경기보다는훨씬심

각한구조적문제의표출이상당히진전되어있었다는해석이가능하다.

[그림2-1] 연도별자연대수소득의추정경험분포와정규분포의비교(1982, 1992, 2 0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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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색구역은경험분포와같은평균, 분산의정규분포확률밀도함수임

2. 실선으로표시된경험분포2개는커널기법으로추정된확률밀도함수임

3. 수평축의중심은각소표본의평균에맞추어져있으며, 수직선의간격은각소표본으로부터계산한표준편차의값을사

용하였음. 각소표본은평균을서로유사한수준으로맞추기위해서1 9 9 5년기준으로1인당명목소득의비율로디플레

이터를 적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평균의 수준은 조정되나 표준편차의 크기는 영향을 받지 않음 (김종면·성명재

(2003) 참조)

[그림 2-2] 외환위기당시의자연대수 소득분포의좌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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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대별생애소득의 변화

앞에서우리는소득y의 자연대수를취하여얻은자연대수소득l n ( y )의 분포가정규분포

를 따른다는사실을보았다. 이하본고에서는정규분포의특성을사용하여소득분포에대해

다른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본절에서는횡단면에서의연령-소득

곡선(cross-section age-income profile)과통시적(通時的; longitudinally)으로관찰되는

세대생애연령-소득곡선(cohort lifetime age-income profile)을비교해보기로하자.

횡단면(cross section)이란동일한일정시점에서사회나경제의단면을취하여어떠한현

상을보는것을의미하며, 본고에서는특정연도별로연령이라는기준의단면에서가구소득

수준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라고할 수 있다. [그림3 - 1 ]에는이러한의미로정의한횡단면

연령-소득곡선이3개제시되어있다. 이와같은연령-소득곡선을보면어느특정연도에서

연령이 변함에 따라소득수준이어떻게 달라지는가를알 수 있으며, 그림에서와같이다른

연도에해당되는곡선을여러개 비교하면소득의연령간격차가시간의경과에따라어떻게

변했는지볼 수있다.

횡단면과대비되는개념으로통시적분석을이야기할수 있는데, 이는대개횡단면에서와

같이같은시점에서다른연령층을비교하는대신, 한자연인을시간의경과에따라계속추

적하면서연령에 따라소득등의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관찰하는 것을의미한다. 보다

쉽게설명하기위해서 [그림 3 - 2 ]를 보기로 하자. 예를들어1 9 8 2년에2 5세였던 가구주의

횡단면연령-소득곡선을보면어느특정연도에서연령이 변함에따라소득수준이어떻게달라지

는가를알 수 있으며, 다른연도에해당되는곡선을여러개 비교하면소득의연령간격차가시간

의경과에따라어떻게변했는지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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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1 9 8 2년의횡단면 연령-소득곡선에서찾을 수 있으며, 이가구주가 3 5세가되었을

때의소득은1 0년이경과한1 9 9 2년의횡단면곡선에서3 5세 소득을 구하면알 수 있을것

이다. 같은방법으로2 0 0 2년 곡선에서4 5세 소득을구하여연결하면, 이가구주의생애연

령-소득곡선중 2 5∼4 5세의연령구간에해당되는부분을구할수 있으며, 그림에서는굵은

실선으로이를표시하였다. 

[그림 3-1] 3개연도의 횡단면 연령별 평균소득수준의비교

[그림 3-2] 세대별생애연령-소득곡선의도출
( 1 9 8 2년 당시2 5세인세대와4 5세인세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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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연령-소득곡선의특징을보면, 젊은연령층에서는소득이상승하다가4 0대 중반에서5 0

세부근의 연령구간에서소득이정점을이루고이후하락하는모양을하고있으며, 시간의경과에

따라전반적인소득수준이상승하면서곡선의위치가위로이동하는것과동시에곡선의 모양도

곡률( c u r v a t u r e )이커지는형태로변하고있다.

물론[그림3 - 2 ]의 연령-소득곡선이평균소득수준을나타내고있으므로, 분석대상이한

개인이라기보다는특정시점에서연령이같은자연인의집단, 즉특정세대( c o h o r t )라고보

는 것이더 적당할것이다. 이때세대를구분하기위해서는연령과그 연령이관측된연도를

둘 다 사용해야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1 9 8 2년에2 5세인연령층과같은해에

3 5세인연령층이 각기다른세대이듯이1 9 8 2년에2 5세인연령층과같은 연령이라고해도

1 9 9 2년에2 5세인연령층 역시세대가 다름이 분명하다. 이러한번거로움을피하기 위하여

대신세대를구분하는기준으로출생연도를사용하기도한다. 따라서우리가도출한생애연

령-소득곡선은출생연도가동일한1개세대의소득이연령에따라변하는모습을보여주는

세대생애연령-소득곡선으로해석할수 있겠다.

잠시횡단면 곡선으로 돌아가서[그림 3 - 1 ]에서3개 횡단면 연령-소득곡선의 특징을 보

면, 젊은연령층에서는소득이상승하다가4 0대 중반에서5 0세 부근의연령구간에서소득이

정점을이루고이후하락하는모양을하고있으며, 시간의경과에따라전반적인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곡선의위치가위로이동하는것과동시에곡선의모양도곡률( c u r v a t u r e )이 커

지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소득이 상승하는 젊은 연령구간에서는생애 연

령-소득곡선의기울기가횡단면연령-소득곡선의기울기보다크다는특성을[그림3 - 2 ]에

서 볼 수 있다. 또한횡단면에서소득이하락하는5 0세 이후의연령구간에서도, 그림에서점

선으로나타낸1 9 3 7년 출생세대의생애연령-소득곡선을보면횡단면곡선과는달리6 5세

까지도 소득은 하락하지 않고 젊은 연령구간보다는완만하게나마계속 상승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물론 경제가 매 연도마다 성장이나 기타 아무런 변화없이 슘페터가 상정했던

‘정태적순환경제’라면, 횡단면연령-소득곡선은매년변화없이동일할것이며따라서통시

적생애연령-소득곡선역시횡단면곡선과같을것이다.

그러나과거는물론앞으로도우리경제가장기간이렇게정체되어있을가능성은매우희

박하기때문에통시적생애연령-소득곡선은횡단면곡선과다를수밖에없을것이다. 그렇

다면[그림3 - 2 ]에 있는( 1 9 8 2년에2 5세였던) 1957년출생세대의연령-소득곡선은4 5세

이후에어떠한모습을보일것인가? 특히5 0세 이후에소득이하락하지않고위에서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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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계속증가할것인가? 

이 질문에대한답은[그림3 - 1 ]이나[그림3 - 2 ]에서와같이연령별소득y의특성만으로

는 구하기어렵다. 우선[그림3 - 2 ]에서점선으로나타낸1 9 3 7년 출생세대의생애연령-소

득곡선에서4 5∼6 5세 연령구간에소득이비교적완만한추세로계속상승한다고해서실선

으로나타낸1 9 5 7년 세대도향후4 5∼6 5세 연령구간에서같은현상이나타날것이라고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세대마다 생애연령-소득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1 9 3 7년 출생 세대의

생애연령-소득곡선을 1 9 5 7년 출생세대의연령-소득곡선추정에적용할 수 없기때문이

다. 그렇다면2 0 0 3년 이후의횡단면 연령-소득곡선을 2 0 2 2년까지 매년예측하여야1 9 5 7

년 출생세대의생애곡선을구할수 있다는뜻이되며, 만약2 0 0 2년에2 5세로관측되기시

작한1 9 7 7년 출생세대의생애곡선을구하고싶다면2 0 4 2년까지횡단면연령-소득을예측

하여야한다. 그러나횡단면연령-소득곡선은앞에서언급했던특성들을정성적(定性的)으

로 기술(記述)할수 있을뿐이며, 따라서수식화한형태로계량화하여정확한예측을도출하

기 어렵기때문에각 세대별 생애연령-소득곡선을도출하기어렵다. 곡선의위치(높이)는

향후경제성장률을가정하면추정이 가능하겠으나곡선의모양이 매년변하므로연령간 소

득격차가어떻게변할것인지정확히예측하기힘들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의소득자료

중 현재도시가계자료의2 1년이가장긴 시계열이므로4 0여년이라는전 생애에걸친연령-

소득곡선이아직은우리나라에서관측된바가없다는자료의제약이있다.

그러나소득y 대신에자연대수소득l n ( y )의 분포를분석하면이와같은제약을극복하고

생애연령-소득곡선을구할수 있다. 소득y 대신자연대수소득l n ( y )의 연령별평균을구

하면아래[그림3 - 3 ]과 같은곡선을도출할수 있으며, 자연대수소득으로변환한이 연령-

소득곡선의특징은연도별로모양이동일하며다만수직으로평행이동한다는점이다. 또한

수직으로평행이동하는거리까지도총 G D P와 총인구등 단 2개의총량변수를사용하여상

당히정확하게예측할수 있다. 그림에는1 9 9 5년의자연대수를취한연령-소득횡단면곡선

이 제시되어있으며, 다른연도의연령-소득곡선도이와모양이유사하며다만전반적인소

득수준의변화에따라높이만다르게된다. 그밖의특성을 그림에서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최고에이르는시점은가구주의연령이5 3세일때로나타난다. 이그림을해석할때 유의해

야 할 점은그림에서표시된 소득이 평균소득( y의 평균)의자연대수가아니라 자연대수소

득l n ( y )의 평균이므로5 0백분위에해당되는가구소득의자연대수를나타낸다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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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수형태로나타낸횡단면연령-소득곡선은이와같이장래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

이를이용하여원하는세대별 생애연령-소득곡선을 도출할수 있다. [그림3 - 4 ]에는통계

청의장래인구추계를대입하고향후경제의명목성장률이5 %를 유지한다고가정하였을때

도출되는 1 9 5 7년과1 9 6 7년에각기 출생한 두 세대의 생애 연령-소득곡선이 제시되어있

다. 여기서볼 수 있는시사점은횡단면에서는가구주의연령이5 3세일때 최고소득을기록

하여도, 통시적생애연령-소득곡선에서는최고소득연령이1 9 5 7년 출생세대의경우6 1세

로 늦춰지거나, 1967년출생세대의 경우은퇴할 때까지 소득하락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횡단면에서는가구주의연령이5 0대 초반일때 최고소득을기록하더라도, 우리가어느자연

인이나자연인 집단인 세대의소득을 통시적으로살펴보았을때에는 은퇴직전의 시기까지

도소득하락현상을관측할가능성은비교적낮다고하겠다.

자연대수형태로나타낸 횡단면연령-소득곡선은 이와같이장래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 이를

이용하여원하는 세대별생애연령-소득곡선을도출할 수 있다. 횡단면에서는가구주의 연령이

5 0대 초반일때 최고소득을기록하더라도, 우리가어느자연인이나자연인집단인세대의소득을

통시적으로살펴보았을때에는은퇴직전의시기까지도소득하락현상을관측할가능성은비교적

낮다고하겠다.

[그림 3-3] 도시가계의횡단면연령별평균자연대수 가구소득( 1 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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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횡단면연령-소득곡선으로부터의세대생애연령
-소득 곡선의 도출( 5 0백분위 소득기준)



재정포럼 3 3

소득분배구조의향후추이에대한일고▶▶

Ⅳ. 소득분위별횡단면 및 생애소득

앞의 제3절에서 우리는 자연대수 소득 l n ( y )의 연령별 평균을 이용하여 장래의 횡단면

연령-소득곡선을 예측할 수 있고다시이로부터임의의 세대에 대하여 생애연령-소득곡

선을도출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때사용한 자연대수소득의 평균은 평균소득의자연대수

와 다르며 5 0백분위 소득의 자연대수에해당된다는사실도 언급하였다. 그런데제2절에서

보았던 바와같이연도별 총가구에서나연도·연령별가구에서나소득의 자연대수를취하

면 정규분포라는사실을상기해보자. 잘알려진바와같이정규분포의특징이자장점은분

포의 평균과 분산 2개의 계수만 알면 분포를 전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정규분포인 l n ( y )의 평균을 아는 이상, 분산까지도 알면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의 몇

가지계수가아니라분포자체를알 수 있게된다. 따라서우리가앞에서한 것과같이자연

대수소득l n ( y )의 평균에해당되는5 0백분위의소득을 구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그 밖에

도 평균소득은물론, 어느백분위든소득수준을역산할수 있으며기타소득과관련되어우

리가보기를원하는수치나지수를소득통계미시자료가없더라도자유로이계산하여쉽게

구할수 있는이점이있다.

그렇다면이러한작업을 할 때 자연대수소득l n ( y )의 연령별 평균과같이우리가 사용할

연령별분산또는그 제곱근인표준편차를알아야할 필요가있다. 아래[그림4 - 1 ]에는자

연대수소득의표준편차s의횡단면연령별분포곡선이5년간격으로5개제시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외환위기당시인1 9 9 8년의곡선도보여주고있다. 여기서s의횡단면연령별곡

선은전반적으로우상향하는선형에 가까운, 즉연령에 따라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의 분산

(표준편차)이증가하는모양을보이고있다. 그러나횡단면연령별s 곡선의모양을그 이상

자세히규정하거나계량화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즉일정한모양을유지하며수직으로평

행이동하는연령별평균의경우와는달리, 횡단면연령별s 곡선은움직임이비교적불규칙

적이어서, 도시가계자료에포함되어있지않은변수나정책요인등 추가적인외생적정보없

이는표준편차s의횡단면연령별곡선이향후어떻게변할것이지정확하게전망하기힘들

다고판단된다.

정규분포의특징이자장점은 분포의 평균과 분산2개의 계수만 알면분포를 전부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정규분포인 l n ( y )의 평균을 아는 이상, 분산까지도알면 가구주

연령별로소득의몇가지 계수가아니라분포자체를알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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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전망에이용할수 있는정보가부족한제약하에서흔히사용되는가장합리적인방

법은최근의 추세가 향후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상정하는방법이다. [그림4 - 2 ]에서볼 수

있는바와같이, 외환위기이후인1 9 9 9∼2 0 0 2년의기간의 횡단면s 곡선을보면4년간비

교적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이러한 가정이 어느정도는 신뢰할 만한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이하본고의분석에서는지난4개년의평균으로s 곡선을구하고, 이렇게구한연

령별s 곡선이앞으로변하지않을것이라고편의상가정하기로한다. 이는자연대수소득분

포의표준편차s의연령별곡선이횡단면에서나통시적으로나같은곡선이라고가정하는것

을의미한다.

[그림 4-1] 자연대수소득의 표준편차s의 횡단면 연령별 곡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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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가정을일단받아들이면, 이제어떠한연도와연령층에대해서도가구소득의평균

과 분산을알 수 있으므로, 특정연도·연령의가구들에대해서소득분위별분석이가능해진

다. 예를들어잘 알고있는바와같이정규분포에서평균으로부터3 표준편차이내의영역

은 정규분포곡선밑의면적의약9 9 %에해당되므로, 최하위0 . 5 %의 순위에해당되는가구

소득의 자연대수는평균에서표준편차의3배를차감한 수치로 구할수 있다. 마찬가지로2

표준편차이내의영역은약 9 5 %이므로평균에서2 표준편차를빼면최하위2 . 5 %에 해당되

는 가구소득의자연대수가되며, 평균에2 표준편차를더하면 최상위 2 . 5 %의 자연대수가

구소득을구할수있다.

이와같은방식으로5 %와 9 5 %에 해당되는소득수준을역산해보기로하자. 평균과분산

전망에이용할수 있는정보가부족한제약하에서흔히사용되는가장합리적인방법은최근의추

세가향후그대로유지될것으로상정하는방법이다. 외환위기이후인1 9 9 9∼2 0 0 2년의기간의

횡단면s 곡선을보면4년간비교적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어이러한가정이어느정도는신

뢰할만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4-2] 외환위기이후최근4년간의횡단면연령별s 곡선의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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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기0과1인 표준정규분포의표를찾아보면평균0을 중심으로- 1 . 6 4 5부터1 . 6 4 5까지

분포함수를적분하여구한확률이9 0 %이다. 즉정규분포는대칭분포이므로-1.645 이하의

왼쪽꼬리는 전체분포중 5 %를 차지하며, 1.645까지표준정규분포함수를적분하면9 5 %

가 된다. 이를응용하여특정연도·연령층자연대수가구소득의평균과표준편차를m과s

라고표기하면, 5백분위와9 5백분위의자연대수소득은 각기m - 1.645s, m + 1.645s가

된다. 이를다시소득으로환산하면각기exp(m - 1.645s)와exp(m + 1.645s)가된다. 다

른 소득분위의소득 역시같은요령으로 표준정규분포표를사용하여 손쉽게 구할수 있다.

또한대칭분포인정규분포를평균까지적분하면당연히5 0 %이므로앞에서언급한바와같

이 평균m은5 0백분위소득의자연대수이며, 이를소득으로다시환산하면e x p ( m )이 된다.

참고로, 평균소득의자연대수에해당되는l n ( y )의 값은m + 0.5s2이 된다3 ). 

이상의논의를적용하여한 예로[그림4 - 3 ]에서소득분위별로2 0 1 2년의횡단면연령-소

득 곡선을 구하여보았다. 우선제3절에서제시한방법에 따라2 0 1 2년의횡단면연령별곡

선을구하면 바로5 0백분위의자연대수소득곡선이된다. 이때각 연령별로자연대수가구

소득이정규분포라는사실을우리가알고있으므로, 해당연령별로표준편차s의값을[그림

4 - 2 ]의 평균s 곡선에서찾아서5 0백분위자연대수소득에s의일정배율( 1 . 6 4 5 )을 차감하

거나가산하면5백분위와9 5백분위의자연대수소득을구할수있다. 

[그림4 - 3 ]에서볼 수 있는중요한시사점은소득분위가낮을수록횡단면에서의최고소득

연령이낮아진다는사실이다4 ). 50백분위가구의소득은가구주의연령이5 0대 초반일때 가

장 높음에 비해, 5백분위가구의 최고소득연령은 4 0대 후반으로앞당겨져있으며, 반대로

9 5백분위 가구는 5 0대 후반에 가서야 최고소득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결과는 예시된

2 0 1 2년에만국한된것이아니며, 또한5백분위나9 5백분위이외의소득분위에서도성립한

다는점이중요하다.

즉, 이 시사점은본고에서밝힌연령별 자연대수소득분포의특성세 가지를적용하여다

음과같이입증할수 있다. 첫째, 가구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이므로특정분위의 자연대

수 소득은평균m에서표준편차s의일정배율을차감하거나가산하여구할수 있다. 둘째,

횡단면 연령-소득곡선은 5 0대 초반에 정점에 이르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곡선이며, 셋째,

횡단면에서의 연령별 s 곡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각 분위별 연령-소득 곡선과

5 0백분위의연령-소득곡선의수직간격은[그림4 - 3 ]의 예에서도볼 수 있는바와같이연

령이증가할수록더 커지게된다. 따라서소득분위별연령-소득곡선은5 0백분위곡선과모

3) Greene(2000) 참조.

4) 성명재( 2 0 0 3 )에서도이와동일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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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유사하지만곡선의정점인최고소득연령은소득분위가낮을수록(높을수록) 더적어지

게(늦어지게) 되는것이다.

그렇다면소득분위가낮을수록최고소득연령이적어진다는결과가 횡단면이아니라생애

소득에서도 성립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질문에 대한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곡선을 각 소득분위에대해구하여야 된다. 그러기위해서는 [그림 4 - 3 ]에서본

바와같이횡단면에서소득분위별연령-소득곡선을구하고, [그림3 - 4 ]에서5 0백분위의생

애 연령-소득곡선을 구했던 것과동일한 방법으로소득분위별로도여러개의횡단면 곡선

으로부터 생애연령-소득곡선을 도출하면 된다. [그림4 - 4 ]에는 이런방법으로 1 9 5 7년과

1 9 6 7년에각각출생한두 세대의생애연령-소득곡선을3개 소득분위별로그려보았다. 또

한 독자의편의를 위하여그림에있는것과같은정보를자연대수소득이아닌소득으로다

시 환산하여<표4 - 1 >과 <표4 - 2 >에 제시하였으며, 표에서는추가적으로두 세대의생애연

소득분위가낮을수록횡단면에서의최고소득연령이 낮아진다. 50백분위가구의 소득은 가구주

의연령이5 0대 초반일때 가장높음에비해, 5백분위가구의최고소득연령은4 0대 후반으로앞

당겨져있으며, 반대로9 5백분위가구는5 0대후반에가서야최고소득을보게된다.

[그림4-3] 횡단면소득분위별연령-소득곡선의 예

( 2 0 1 2년; 5, 50, 95백분위자연대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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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평균소득까지구하여보이고있다. 

이 그림이나표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 횡단면에서보았던결과와는달리세대별생애소

득에서는최고소득연령이소득분위에따라거의변하지않는다는사실이다. 제3절에서보았

듯이5 0백분위의생애연령-소득곡선은횡단면에서와는달리5 0대 초반이후하락하지않

고최고소득연령이6 0세 부근으로1 0년 정도늦춰지거나아예은퇴시기까지소득이하락하

지 않았다. 이는경상성장의효과로인하여5 0대 초반이후의횡단면연령-소득곡선하락이

상쇄되는효과 때문이었다. 이와유사하게, 소득분위별로본 생애 연령-소득에서도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최고소득연령을찾기힘들다. 결국, 자연인또는 출생연도가같은 자연인의

집단인세대를통시적으로관찰할경우, 횡단면에서와같이노령에소득이하락하는현상을

보기는쉽지않을것이다. 

[그림 4-4] 소득분위별세대생애연령-소득곡선의 예

( 1 9 5 7년과1 9 6 7년 출생의 2개세대; 5, 50, 95백분위자연대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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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로본생애 연령-소득에서도소득이정점에이르는최고소득연령을찾기힘들다. 결국,

자연인또는출생연도가같은자연인의집단인세대를통시적으로관찰할경우, 횡단면에서와같

이노령에소득이하락하는현상을보기는쉽지않을것이다.

가구주
연도

평균소득 5백분위소득 5 0백분위소득 9 5백분위소득

연령 exp(m + 0.5s2) exp(m - 1.645s) e x p ( m ) exp(m + 1.645s)

2 5 1 9 8 2 303 146 280 536 

2 6 1 9 8 3 350 172 325 614 

2 7 1 9 8 4 407 187 373 742 

2 8 1 9 8 5 415 216 389 700 

2 9 1 9 8 6 487 254 457 820 

3 0 1 9 8 7 573 287 534 992 

3 1 1 9 8 8 699 341 648 1,231 

3 2 1 9 8 9 845 423 787 1,463 

3 3 1 9 9 0 1,026 521 958 1,761 

3 4 1 9 9 1 1,292 684 1,216 2,161 

3 5 1 9 9 2 1,552 820 1,459 2,597 

3 6 1 9 9 3 1,707 883 1,599 2,896 

3 7 1 9 9 4 1,965 1,000 1,836 3,371 

3 8 1 9 9 5 2,263 1,192 2,127 3,795 

3 9 1 9 9 6 2,611 1,255 2,413 4,638 

4 0 1 9 9 7 2,702 1,311 2,502 4,773 

4 1 1 9 9 8 2,604 1,049 2,318 5,125 

4 2 1 9 9 9 2,762 1,196 2,498 5,218 

4 3 2 0 0 0 3,151 1,294 2,818 6,137 

4 4 2 0 0 1 3,388 1,379 3,023 6,627 

4 5 2 0 0 2 3,592 1,370 3,158 7,280 

4 6 2 0 0 3 3,626 1,495 3,245 7,042 

4 7 2 0 0 4 3,763 1,581 3,382 7,235 

4 8 2 0 0 5 3,932 1,638 3,527 7,596 

4 9 2 0 0 6 4,113 1,686 3,677 8,015 

5 0 2 0 0 7 4,312 1,749 3,845 8,451 

5 1 2 0 0 8 4,537 1,768 4,009 9,087 

5 2 2 0 0 9 4,751 1,817 4,179 9,615 

5 3 2 0 1 0 4,990 1,896 4,383 10,132 

5 4 2 0 1 1 5,198 1,930 4,540 10,682 

5 5 2 0 1 2 5,379 1,994 4,697 11,065 

5 6 2 0 1 3 5,623 2,055 4,893 11,650 

5 7 2 0 1 4 5,862 2 , 0 5 4 5 , 0 4 8 12,409 

5 8 2 0 1 5 5,942 2,009 5,072 12,801 

5 9 2 0 1 6 6,056 2,032 5,159 13,096 

6 0 2 0 1 7 6,189 2,018 5,233 13,569 

6 1 2 0 1 8 6,249 2,045 5,289 13,679 

6 2 2 0 1 9 6,048 1,968 5,111 13,276 

6 3 2 0 2 0 5,921 1,928 5,005 12,992 

6 4 2 0 2 1 5,804 1,961 4,953 12,511 

6 5 2 0 2 2 5,779 2,027 4,978 12,225 

<표4-1> 세대생애평균및 분위별연령-소득의추정( 1 9 5 7년 출생세대의가구주)
(단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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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도

평균소득 5백분위소득 5 0백분위소득 9 5백분위소득

연령 exp(m + 0.5s2) exp(m - 1.645s) e x p ( m ) exp(m + 1.645s)

2 5 1 9 9 2 1,259 598 1,160 2,253 

2 6 1 9 9 3 1,461 780 1,376 2,429 

2 7 1 9 9 4 1,681 879 1,578 2,833 

2 8 1 9 9 5 2,073 994 1,915 3,689 

2 9 1 9 9 6 2,328 1,166 2,169 4,032 

3 0 1 9 9 7 2,421 1,220 2,257 4,177 

3 1 1 9 9 8 2,280 1,052 2,090 4,152 

3 2 1 9 9 9 2,473 1,219 2,296 4,326 

3 3 2 0 0 0 2,733 1,256 2,503 4,988 

3 4 2 0 0 1 2,936 1,344 2,687 5,372 

3 5 2 0 0 2 3,223 1,508 2,962 5,820 

3 6 2 0 0 3 3,214 1,453 2,934 5,924 

3 7 2 0 0 4 3,345 1,513 3,053 6,163 

3 8 2 0 0 5 3,522 1,569 3,205 6,546 

3 9 2 0 0 6 3,711 1,629 3,367 6,960 

4 0 2 0 0 7 3,889 1,719 3,533 7,264 

4 1 2 0 0 8 4,139 1,784 3,741 7,844 

4 2 2 0 0 9 4,379 1,846 3,938 8,400 

4 3 2 0 1 0 4,658 1,918 4,167 9,054 

4 4 2 0 1 1 4,943 2,010 4,410 9,675 

4 5 2 0 1 2 5,237 2,138 4,677 10,230 

4 6 2 0 1 3 5,544 2,286 4,962 10,770 

4 7 2 0 1 4 5,868 2,465 5,273 11,281 

4 8 2 0 1 5 6,258 2,607 5,613 12,087 

4 9 2 0 1 6 6,688 2,742 5,978 13,033 

5 0 2 0 1 7 7,164 2,906 6,389 14,043 

5 1 2 0 1 8 7,710 3,005 6,812 15,443 

5 2 2 0 1 9 8,260 3,158 7,265 16,715 

5 3 2 0 2 0 8,869 3,370 7,790 18,006 

5 4 2 0 2 1 9,439 3,505 8,245 19,397 

5 5 2 0 2 2 9,972 3,696 8,707 20,511 

5 6 2 0 2 3 10,632 3,885 9,252 22,030 

5 7 2 0 2 4 11,296 3,957 9,728 23,913 

5 8 2 0 2 5 11,649 3,939 9,943 25,095 

5 9 2 0 2 6 12,071 4,050 10,282 26,104 

6 0 2 0 2 7 12,549 4,092 10,610 27,514 

6 1 2 0 2 8 12,875 4,212 10,896 28,183 

6 2 2 0 2 9 12,675 4,124 10,711 27,820 

6 3 2 0 3 0 12,633 4,113 10,678 27,719 

6 4 2 0 3 1 12,616 4,262 10,765 27,194 

6 5 2 0 3 2 1 2 , 8 1 5 4 , 4 9 6 11,039 27,108 

<표4-2> 세대생애평균및 분위별 연령-소득의추정( 1 9 6 7년 출생세대의가구주)
(단위: 10,000원)



재정포럼 4 1

소득분배구조의향후추이에대한일고▶▶

Ⅴ. 경상지니계수의변화

방금본 <표4 - 1 >과 <표4 - 2 >에서는지금까지자연대수소득을기준으로진행된논의의결

과를다시원화단위소득으로환산하여제시하였다. 이2개의표를보면연령이나연도가증

가함에 따라전반적으로가구소득이상승한다는당연한 사실을 다시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증가함에따라소득분배는더욱불평등해진다는사실도볼 수 있다. [그림4 - 2 ]에서

이미본 바와같이연령이 증가함에따라자연대수소득의 분산이 커진다는사실을 상기해

보면이 역시당연한 결과이겠으나, 자연대수소득보다는<표4 - 1 >과 <표4 - 2 >에서와 같이

그냥소득의형태로분석했을때우리에게더현실적으로다가올것으로생각된다.

우선2개의표에서5% 분위의소득과평균소득을비교해보자. 두세대모두가구주가2 5

세일때에는평균소득이5% 분위소득의2배를조금넘는수준에불과하나, 은퇴연령인6 5

세에이르면평균과5% 분위소득의비율이거의3에이른다. 즉최하위소득계층의소득이

평균소득에비하여 상대적으로더 작아진다. 반대로최상위계층인 95% 분위의소득을보

자. 두세대모두2 5세에서는95% 분위의소득이평균소득의2배가조금안되나5 1세에2

배가되며6 5세에서는2배를확연히넘는다. 최상위계층은평균소득수준보다도나이가들

수록상대적으로더 잘 살게되는것이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연령이높아질수록소득

분배의형평성은악화된다.

소득분배의형평성을나타내는 지수로 가장대표적인것이 지니계수(Gini index)이므로,

위의결과는 연령별 지니계수가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또한당연한

결과라고생각할수 있다. 자연대수소득의표준편차s가연령에따라증가한다고앞에서우

리가가정하였고, 소득이우리가보인대로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르는경우에는지니계수

가s의1차식으로아래와같이 간단히도출되기때문이다5 ). 

연령이나연도가증가함에따라전반적으로가구소득이상승한다는당연한사실을확인할 수 있

다. 또한연령이증가함에따라소득분배는더욱불평등해진다는사실도볼 수 있다. 연령이증가

함에따라자연대수소득의 분산이커진다는사실을 상기해 보면이 역시당연한 결과이겠으나,

자연대수소득보다는그냥소득의형태로분석했을때우리에게더실감이난다고생각된다.

5) 이러한식이 성립한다는사실은 김종면·성명재( 2 0 0 3 )에서처음으로보였다. 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고할 때

지니계수의공식은자연대수정규분포확률밀도함수를대입하여설정할수있으나, 복잡한이중적분식이되어수식의형태로

는해를구할수없다. 그러나(m, s) 평면에서미세한격자( g r i d )를사용하여구체적인(m, s) 값에대하여각기지니계수를

계산하여지니표면(gini surface)을구한후본문에서제시한식을구할수있다. 상세한과정은김종면·성명재(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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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 s) = 0.011217 + 0.529774× s

따라서이 식을이용하여위의[그림4 - 2 ]에서제시한s의값을대입하면<표5 - 3 >과 같이

향후연령별경상지니계수를구할수 있다. 제4절에서향후연령별s가불변일것이라고가

정했으므로, 2003년이후의연령별지니계수도변화가없는, 매우단순한예측결과가표에

제시되어있다. 물론과거에도연령별 s 곡선의 높이나 기울기가변한사례가 있으므로, 향

후 경제여건이나 정책변화에 따라서는 표에서 제시된 예측치와 다르게 연령별 지니계수가

변할가능성을결코배제할수는없다. 그러나그러한변화가어떠한양상으로전개될것인

지는본고에서행한분석으로서는예측할수 없는것이다.

그렇다면연령별지니계수가아닌, 모든연령가구가포함된총가구소득분포의지니계수

는앞으로어떻게될 것인가? 이역시본고에서는정확한답을제시할수는없다6 ). 

그러나비록본고에서상정한것처럼자연대수소득의표준편차s의연령별분포가변하지

않고, 따라서연령별로는지니계수가변하지않더라도, 전연령층을망라한총가구의지니계

수는향후지속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크다는사실은보일수있다.

6) 연령별소득분포와지니계수로부터총가구의지니계수를산정하려면자연대수소득의분산뿐만아니라평균의연령별분포도

고려해야하며, 특히본문에서이야기하는가구주의연령분포의변화가중요하다. 본문에서는분산과가구주연령분포에근거

하여장기적으로총가구 지니계수가증가할 것이라고하고있으나, 자연대수소득의평균의연령별 분포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있으므로지니계수의향후추이를정확히예측했다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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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수소득의표준편차s의연령별분포가변하지않고, 따라서연령별로는지니계수가변하지

않더라도, 전연령층을망라한총가구의지니계수는향후지속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크다는사

실은보일수있다.

가구주연령 1 9 8 2 1 9 9 0 2 0 0 1 2 0 0 3∼2 0 5 0

2 5 0 . 2 4 0 0 . 2 3 8 0 . 2 1 9 0 . 2 1 4

2 6 0 . 2 4 1 0 . 2 1 9 0 . 2 0 5 0 . 2 0 6

2 7 0 . 2 4 7 0 . 2 1 2 0 . 2 0 1 0 . 2 1 0

2 8 0 . 2 4 6 0 . 2 0 8 0 . 2 1 4 0 . 2 1 4

2 9 0 . 2 4 1 0 . 1 9 4 0 . 2 1 8 0 . 2 1 4

3 0 0 . 2 3 9 0 . 2 0 8 0 . 2 2 0 0 . 2 1 1

3 1 0 . 2 4 5 0 . 2 1 8 0 . 2 2 2 0 . 2 1 4

3 2 0 . 2 5 2 0 . 2 2 7 0 . 2 1 9 0 . 2 1 8

3 3 0 . 2 5 4 0 . 2 3 2 0 . 2 2 9 0 . 2 2 1

3 4 0 . 2 6 0 0 . 2 3 3 0 . 2 4 5 0 . 2 3 0

3 5 0 . 2 7 1 0 . 2 3 4 0 . 2 5 0 0 . 2 3 3

3 6 0 . 2 7 2 0 . 2 2 7 0 . 2 4 1 0 . 2 3 7

3 7 0 . 2 7 9 0 . 2 2 4 0 . 2 2 9 0 . 2 3 7

3 8 0 . 2 8 1 0 . 2 2 5 0 . 2 3 8 0 . 2 4 1

3 9 0 . 2 8 3 0 . 2 2 7 0 . 2 3 6 0 . 2 4 5

4 0 0 . 2 9 4 0 . 2 3 1 0 . 2 4 5 0 . 2 4 3

4 1 0 . 2 8 7 0 . 2 3 7 0 . 2 6 0 0 . 2 5 0

4 2 0 . 2 7 9 0 . 2 5 2 0 . 2 6 7 0 . 2 5 5

4 3 0 . 2 7 3 0 . 2 4 3 0 . 2 8 1 0 . 2 6 1

4 4 0 . 2 8 3 0 . 2 4 4 0 . 2 6 9 0 . 2 6 4

4 5 0 . 2 8 1 0 . 2 4 9 0 . 2 6 7 0 . 2 6 3

4 6 0 . 2 9 1 0 . 2 5 2 0 . 2 6 4 0 . 2 6 1

4 7 0 . 3 0 4 0 . 2 4 6 0 . 2 5 5 0 . 2 5 6

4 8 0 . 3 1 3 0 . 2 3 9 0 . 2 5 6 0 . 2 5 8

4 9 0 . 3 2 5 0 . 2 4 9 0 . 2 5 4 0 . 2 6 2

5 0 0 . 3 2 8 0 . 2 5 7 0 . 2 7 2 0 . 2 6 4

5 1 0 . 3 3 0 0 . 2 6 2 0 . 2 9 0 0 . 2 7 5

5 2 0 . 3 2 7 0 . 2 6 8 0 . 2 8 0 0 . 2 8 0

5 3 0 . 3 2 2 0 . 2 6 9 0 . 2 8 7 0 . 2 8 1

5 4 0 . 3 2 1 0 . 2 6 8 0 . 2 7 8 0 . 2 8 7

5 5 0 . 3 3 1 0 . 2 8 1 0 . 2 7 7 0 . 2 8 7

5 6 0 . 3 1 5 0 . 2 9 3 0 . 2 9 1 0 . 2 9 1

5 7 0 . 2 8 8 0 . 3 1 7 0 . 2 8 7 0 . 3 0 1

5 8 0 . 2 8 6 0 . 3 2 0 0 . 3 0 1 0 . 3 0 9

5 9 0 . 2 8 2 0 . 3 4 2 0 . 3 1 1 0 . 3 1 1

6 0 0 . 2 9 7 0 . 3 4 5 0 . 3 2 2 0 . 3 1 8

6 1 0 . 3 3 4 0 . 3 3 7 0 . 3 1 9 0 . 3 1 7

6 2 0 . 3 6 3 0 . 3 4 7 0 . 3 2 3 0 . 3 1 9

6 3 0 . 3 5 7 0 . 3 4 0 0 . 3 3 1 0 . 3 1 8

6 4 0 . 3 7 1 0 . 3 3 5 0 . 3 2 0 0 . 3 1 0

6 5 0 . 3 4 7 0 . 3 4 8 0 . 3 0 5 0 . 3 0 1

<표5-1> 연령별경상지니계수의연도별추이

주: 2 0 0 1년이전의지니계수는성명재( 2 0 0 3 )에서인용. 2003년이후의지니계수는본문의지니계수공식에[그림4 - 2 ]의연령

별s 값을대입하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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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연도별총인구의 연령분포(1982, 1992, 2002)

별도의표나그림을제시하지는않겠으나, 도시가계자료를보면1 9 8 2∼2 0 0 2년의기간동

안각 연도별로가구주의연령분포가젊은연령층중심의분포에서중년층이많은분포로변

한 것으로나타난다. 즉1 9 8 2년에는총가구중 연령이3 0세 부근인가구주가차지하는비중

이 가장높았으나, 1992년에는3 0대 중반, 2002년에이르러서는4 0대 초반가구주가총가

구 중에서 차지하는비중이가장컸다. 이는결혼연령이증가하는등 여러가지사회현상도

작용했다고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아래의 [그림 5 - 1 ]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총인구 중

최다가구주연령에해당되는연령층의절대규모가크게변했기때문이다. 이추세를그대로

연장하면향후에도젊은가구주의상대적비중은계속줄고중년이상연령가구주의비중은

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런경우에각 연령별로보았을때에는소득분배의형평성이변하지

않더라도, 연령별소득분배형평성이상대적으로낮은중년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중

이커짐으로써전체가구의소득분배형평성은악화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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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층별(자연대수) 소득분포의분산과지니계수가변하지않더라도, 분산이큰 연령층의비

중이증가함으로써장기적으로지니계수로측정된소득분배구조가악화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이러한경우에지니계수가증가하더라도피부로느끼는소득분배의형평성은크게달라지지않을

수도있음에유의해야한다.

부연하여 강조하자면, 총가구의지니계수는향후장기적으로증가할 가능성이 높은것으

로 보이며, 이는대부분인구의연령구조가고령화되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

있겠다. 보통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었다고하면자신이속한사회집단또는준거집단의소

득분산이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본고 논의의 맥락에서 이를풀이하면 자신이 속한

연령층의소득분포에서분산과지니계수가증가하였다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인반응일것

이다. 그러나이와는달리각 연령층별(자연대수) 소득분포의분산과지니계수가변하지않

더라도, 분산이큰 연령층의비중이 증가함으로써장기적으로지니계수로측정된 소득분배

구조가악화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이러한경우에지니계수가증가하더라도피부로느끼

는소득분배의형평성은크게달라지지않을수도있음에유의해야한다.

Ⅵ. 맺음말

정규분포는2개의모수(m, s)로써분포전체를정의할수있다는것이특징이자장점이다.

사실임의의 분포( d i s t r i b u t i o n )를 결정하는계수의 수는통계학적으로무한대이다. 그러므

로 예측을 위해서는분포를 계수화( p a r a m e t e r i z e )하여유한한 수의 계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예측대상인분포의범위를좁히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김종면·성명재( 2 0 0 3 )

에서밝힌바와같이단 2개의 계수로 연령별 가구소득의분포를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득분포예측의정확성을제고하는데큰 도움이된다.

자연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역시정규분포와마찬가지로단 2개의모수

로써분포전체를정의할수 있다. 그러나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르는소득분포를직접분

석하기보다는소득의자연대수를우선취하여정규분포를따르는자연대수소득분포를분석

하는것이더 효과적이다. 즉자연대수소득분포의평균과 분산은 계량화하기쉬운일정한

규칙성에따라변하므로이를추정하여소득분포전망에이용할수있는것이다.

본고에서는이렇게정규분포를따르는자연대수소득을분석함으로써현재2 1년밖에축적

되지않은 우리나라 소득자료의한계에도 불구하고 4 0여년에 걸친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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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도출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연령별로소득분포자체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각

소득분위까지세밀하게추정할수 있음을보았다. 그결과횡단면에서는소득분위가낮을수

록 최고소득연령이적어진다는시사점을소득분포의특성으로부터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

와 대조적으로 통시적으로는 생애 연령-소득 곡선에서는 동 현상이 관측되지 않을 것임도

보일수 있었다. 이에추가하여연령별로는소득분배의형평성이변하지않더라도, 장기적으

로 인구연령구조의고령화가진행되면서총가구 소득의분산이나지니계수로측정되는소

득분배의형평성은악화될것이라는시사점도도출할수있었다.

소득변수를직접분석하는대신자연대수소득을다루는데 따르는이점은이와같이여러

가지계산이용이하면서도유용한시사점을발굴할수 있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성질을이용하여종래의 상당히번거롭던분위별 소득산정이나지니계수산

정 같은작업도 매우간단하게처리될수 있음을보았다. 이러한이점들은향후조세정책과

사회보장분야의연구나정책모의실험(policy experiment)에서유용하게쓰일가능성이높

다고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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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신설 - 필요한가?

Ⅰ. 서론

참여정부가들어서면서‘지방분권화’가 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되었으며, 그목표를달성

하기위한방법도다각도로논의되고있다. 그중에서지방소비세신설이 중요한비중을차

지하고있다. 행정자치부는연초의업무보고에서기준재정수요충족을위해지방교부세율을

1 7 . 6 %로 인상하고지방재정의자율성제고를위해지방소비활동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

는 부가가치세중 일정비율( 1 0 % )을 지방으로이양하여‘지방소비세’로 신설한다는계획을

발표하였다1 ). 그 외에도 많은학자들이 부가가치세공유방식의 지방소비세도입을 건의하

였거나도입방법을연구중이다2 ). 

그러나 지방소비세신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2 0 0 3년 7월2 9일발표한‘재정·세제개혁로드맵’에서는지방소비세도입

을 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며, 재정경제부의‘중장기세제개편방향(2003. 8. 28)’에서

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조세정책방향으로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서는언급이없었다. 그렇다고하여지방소비세제신설에대한논의가완전히끝난것으

로 볼 수는없으며, 중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으로논의될것으로판단되는바다음에서는

그논의의 핵심이라고할 수 있는부가가치세공유형식의지방소비세가갖고있는문제점을

분석하여향후논의에일조를하고자한다. 

현
안
분
석
(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김동완, 「지방재정의패러다임과발전과제」, 행정자치부홈페이지, 2003.

2) 이재은, 「지방분권화제와입법방향」, 2003.

안 종 석 연구위원( j s a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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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서세입측면에서지방재정의문제점을검토하여지방소비세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논거를파악하고그 논거를바탕으로부가가치세10% 공유방안의실효성을평가한

후향후의재정분권화에대한시사점을모색한다.  

Ⅱ. 세입측면에서본 지방재정의문제점

1. 지방재정규모

우리나라지방재정에대해서는학자들이나정책담당자뿐만아니라 언론에서도많은문제

점이제기되는데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많이언급되는 것이지방재정의영세성일 것이다.

광역과기초를합하여총 2 4 8개의자치단체가있는데그 중 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를해결

하지 못하는 단체가 1 5 1개로 6 1 %를 차지한다( 2 0 0 3년)3 ). 군과 자치구의 경우 각각

8 4 % ( 7 5개, 58개), 시의경우2 5 % ( 1 8개)가 이에해당된다. 지방세수입에 세외수입을더

한 지방정부자체수입으로인건비를해결할 수 없는단체도 3 4개( 1 4 % )에 달하며, 그중에

는 군이3 0개( 3 4 % )로 대부분을차지하고시가3개, 자치구가1개이다. 또한지방교부세배

분시계산하는재정부족액에대한지방교부세배분비율이7 6 . 4 % ( 2 0 0 3년)에불과하여지방

의기초적인재정수요가충족되지않는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 엄밀하게이야기하면지방세수입이나자체수입으로인건비를해결하지못한다는

것 자체가지방재정의영세성을의미하지는않는다. 우리나라는애초에지방재정전반에걸

쳐 자체수입으로기본적인 행정비용을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세와 지방세

세원이배분되었으며, 그부족분을지방교부세로보충하고있다. 즉, 자체수입규모는작지

만 기본적인재정운영에필요한재원은중앙정부에서지원하여주므로자체수입으로인건비

등 기본경비를충족시키지못한다는사실자체가지방재정을확충해야한다는근거가되지

못한다. 인건비를포함한 경상경비의 일반재원(지방세와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합)에 대

참여정부가들어서면서‘지방분권화’가 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되었으며, 그목표를달성하기위

한방법도다각도로논의되고있다. 그중에서지방소비세신설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3) 염명배, 「지방재정의자율성및책임성강화방안」, 『성공적재정분권을위한재정개혁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ㆍ한국지방재

정학회, 2003 지방재정세미나자료,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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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2 8 . 2 4 %이며, 가장 높은 단체가 대구 중구로 8 7 . 3 7 %였다

( 2 0 0 1년). 

또한 지방교부세 배분시 계산하는 재정부족액 규모도 재정부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2001년지방교부세율이1 5 %로 상승하여재정부족액에

대한지방교부세배분비율이높아지자행정비용을현실화한다는명목으로측정단위당비용

을 인상하였는데이는재정부족액에대한교부세배분액의비율을다시낮추는결과를가져

왔다. 이와같은 경험은 행정당국이 측정항목의 변경, 단위비용의변경을 통해재정부족액

규모를임의적으로변경할수 있으므로그 절대적인수치자체에중요한의미를두어서는안

된다는점을시사한다. 

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보아도우리나라지방재정규모가지나치게작다고할수 없다. <표

1 >에서실제치는2 0 0 1년우리나라지방정부의1인당지출을중앙과지방으로구분하여달러

로표시한 것이고, 추정치는자료입수가가능한3 9개 국가의자료를활용하여횡단면분석을

통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1인당지출규모를설명하는회귀식을추정한후,  추정된회귀

식의 독립변수에 우리나라의 수치를 대입하여 구한 것이다. 회귀분석시독립변수로 1인당

G D P와 인구, 면적을사용하였으므로이 표에나타난추정치는국민소득, 인구, 면적으로보

아 우리나라와유사한국가들이평균적으로지출하는주민1인당중앙정부와지방정부지출

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 추정치를실제치와비교해보면중앙정부지출은경제적여건이우리와유사한다른나

라 평균의4 3 . 2 %에 불과한데 비해지방정부지출은1 6 1 . 5 %에 달해다른국가에비해지

출이적은쪽은오히려 중앙정부임을할 수 있다. 중앙ㆍ지방간재원배분은각국의역사적,

사회ㆍ경제적배경과기능배분에따라달라지므로재정규모의국제비교만가지고단정적인

정책대안을제시할수는없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중앙재정규모를줄이고지방재정규모를

늘리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할때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정도의시사점을도출하는

데는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부문전체

추정치( A ) 3,080 955 4,036 

실제치( B ) 1,330 1,541 2,871 

B / A 43.2 1 6 1 . 5 71.2 

<표1> 1인당공공부문지출의 실제치와추정치비교
(단위: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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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세입의 구성

가. 지방재정의자율성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지방분권화란지방정부가해당지역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여그 선

호에맞게공공재를공급하기위한계획을설정하고필요한재원을마련하여공공재를공급

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재정의관점에서보면두 가지중요한요소를내포하고있는데, 자

율적으로계획을수립하여공공재를공급한다는것이그 첫 번째이며, 공공재공급에필요한

재원을스스로마련한다는것이두 번째요소이다. 전자를세출의자율성이라고한다면후자

를세입의자율성이라고할 수있을 것이다. 

세출의자율성과세입의자율성이각각어느정도가되어야하는지에대해명확한기준을

제시할수는없으나양자간의조화가중요한의미를갖고있음을부인할수 없다. 세입의자

율성이높은데 세출의 자율성이낮은경우지방정부는주어진권한을 적극적으로활용하여

재정운용에필요한재원을충분히확보하고자하는동기를상실하게된다. 지출계획을중앙

에서결정하는경우그 사업의 시행은궁극적으로중앙정부가책임져야하므로 지방정부가

재원조달을소홀히하여충분한 재원을마련하지못하였을때 중앙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

여수행할수밖에없다. 이를아는지방정부는그사업비조달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한편세입의자율성은낮은데세출의자율성이높은경우지방정부는재정을지나치게팽

창하려는동기를 갖게된다. 재원은중앙정부에서조달하므로지방정부는적절한 재원조달

비용－주민의부담－을고려하지않고과다하게공공재를 공급하고자한다. 그러므로어느

쪽이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제약의 구속력( h a r d

budget constraints)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염명배( 2 0 0 3 )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은 국가 조세수입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각각

5%, 18.7%, 13.2%(1999년)에불과한데도“세출의 자치가 제대로 확립되어있는까닭에

아무런문제없이지방자치가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으므로우리나라도지역간격차를유

인건비를포함한경상경비의일반재원(지방세와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합)에대한비율을보면

전국 평균이 2 8 . 2 4 %이며, 중앙정부 지출은 경제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다른 나라 평균의

4 3 . 2 %에 불과한데 비해지방정부지출은1 6 1 . 5 %에 달해다른국가에비해지출이적은쪽은

오히려중앙정부임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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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세입분권화에집착하기보다는세출자치에집중할것을주장하였다4 ). 

그러나이 중 프랑스는지출에있어서도지방정부가차지하는비중이1 8 . 2 %로 매우중앙

집권적인국가이며, 현재분권화에대한논의가심각하게진행되고있다. 이탈리아와영국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출비중이 각각75:25 수준으로우리나라에비해상당히 집권화

된 지출구조를가지고있다. 이탈리아에서도분권화가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으며, 영국

의 경우에는자주재원의비율은낮으나 특유의 재정조정및 세율결정방식으로지방정부의

한계적지출을자체재원으로충당하는특수한경우이다5 ). 

<표2 >에서는우리나라지방정부를서울시와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로구분하여각각

세출의 자율성과 세입의 자율성을 비교하였다. 이표에의하면 지방재정전반적으로볼 때

세출의자율성이세입의자율성보다높다. 이는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사용하는재원의일

부를중앙정부에서조달하여지방정부에지원해줌을의미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

한 시스템은지방정부로하여금지방재정을과도하게팽창하도록하는동기를갖게한다. 우

리나라지방재정이국가총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른나라에비해높은것에여러가지

이유가있을수 있으나그 중세입의자율성이낮다는점도부분적인이유가될것이다. 

자치단체별로보면대체로서울시와광역시는세입의자율성이높은데 비해세출의자율

성이낮아자율적으로재원을확충하고자하는동기를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고할 수

있다. 서울시의경우재원의 9 4 . 4 %를 자율적으로조달하는데, 그렇게조달한 재원의 일부

분을법률에의해다른자치단체로이전하는등 정해진용도로사용하도록되어있어실제로

4) 전게서

5) 자주재원의비중이낮더라도한계적인지출을자체재원으로충당하는메커니즘을도입하면재정운영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

음, Oates, Wallace, E., “Fiscal Decne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National Tax Journal, 1993

세출의자율성( A ) 세입의자율성( B ) A - B

전체 6 6 . 5 5 4 . 8 1 1 . 7

서울시 6 1 . 6 9 4 . 4 - 3 2 . 8

광역시 5 0 . 1 6 9 . 8 - 1 9 . 7

도 4 1 . 4 4 1 . 2 0 . 2

시 7 9 . 8 3 8 . 1 4 1 . 7

군 6 0 . 0 1 6 . 8 4 3 . 2

자치구(서울) 8 8 . 7 4 0 . 9 4 7 . 8

자치구(광역시) 8 6 . 7 3 0 . 6 5 6 . 1

<표2> 지방재정의자율성 ( 2 0 0 1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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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의자율성은6 0 %를 약간웃도는수준에불과하다.

도의경우에는세출의자율성과세입의자율성이모두4 0 %를 약간넘는수준으로비슷한

데 이는도 재정의40% 정도는자율적으로재원을조달하여사용하고60% 정도는중앙정

부에서지원을받아지정된목적에따라사용함을의미한다.

광역자치단체와달리기초자치단체는세입의자율성이40% 수준또는그 이하로낮은반

면 세출의자율성은세입의자율성보다4 1 . 7∼56.1%p 높다. 이경우중앙정부가재원을조

달하여지방정부에게자율적으로사용하도록지원하므로지방정부는재원을염출하는주민

의한계적비용을적절히고려하지않고재정을과도하게팽창시키는원인이된다. 

이상을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지방정부는전반적으로중앙정부, 또는상위정부의통제를

상당히많이받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비교적재원이풍부한 서울시와광역시의경우재

원조달에있어서는상당한자율권을갖고있으나세출에있어서는세입에비해통제를많이

받는다. 도는 세입과 세출 전반에 걸쳐통제를 받으며, 기초자치단체는자율적인 재원조달

능력에비해과도한세출자율성을누리고있다. 

따라서재정의자율성측면에서개편과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반적으로세입의자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서울시와광역시의경우세출의자율성을제고하는것이시급하며, 

셋째, 기초자치단체의경우에는세입의자율성을제고하는것이시급하다. 

나. 자체수입의구성

세입의자율성이낮은원인을파악하기위해지방재정세입의구성을다른국가와비교해

보면<표3 >과 같다. 우리나라의지방재정자립도가낮은일차적인원인은세외수입이적은

데 기인하는데이는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세외수입을확대함으로써재정자립도를제고할

수있는여지가있음을의미한다.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4 6 . 9 %로 OECD 회원국중 단일형 국가평균5 1 . 4 %보다4 . 5 % p

서울시는재원의9 4 . 4 %를 자율적으로조달하는데, 그렇게조달한재원의일부분을법률에의해

다른자치단체로이전하는등 정해진용도로사용하도록되어있어실제로세출의자율성은6 0 %

를약간웃도는 수준에불과하다. 한편기초자치단체는세입의자율성이낮은반면세출의자율성

은세입의자율성보다상당히높다.



5 4 2 0 0 3년 1 2월호

현
안
분
석
( 3 )

낮다. 지방세수입을소득, 소비, 재산과세로구분해보면재산과세의비중이5 3 . 3 %로 비교

적 높은편이며, 소비과세의비중도2 5 . 6 %로 단일형국가평균1 6 . 8 %에 비해높다( <표 4 >

참조)6 ). 한편소득과세의비중은다른국가들에비해낮은편이다. 

6) 소비과세의비중이높게나타난것은자동차세가소비과세에포함되었기때문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전재원

1 9 8 5 1 9 9 9 1 9 8 5 1 9 9 9 1 9 8 5 1 9 9 9

연방형국가

호주

(주)

(지방)

캐나다

(주)

(지방)

독일

(주)

(지방)

멕시코

(주)

(지방)

미국

(주)

(지방)

연방형국가평균

(주)

(지방)

단일형국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단일형국가평균

한국( 2 0 0 1년)

<표3> 주요국의지방정부세입구성
(단위: %)

2 9 . 2

4 2 . 5

6 2 . 8

3 6 . 5

7 0 . 4

3 6 . 9

8 . 5

3 5 . 2

5 4 . 9

3 9 . 3

5 1 . 4

4 2 . 2

4 4 . 0

4 6 . 7

6 . 3

5 . 6

5 7 . 7

3 0 . 8

5 6 . 6

3 4 . 9

4 0 . 3

6 4 . 6

3 9 . 7

7 1 . 1

4 1 . 0

8 . 6

2 7 . 1

4 6 . 2

3 8 . 6

5 0 . 5

4 3 . 4

5 1 . 2

4 6 . 9

3 3 . 6

9 . 7

7 4 . 8

1 3 . 9

5 1 . 4

1 6 . 2

3 7 . 0

1 4 . 9

1 5 . 6

1 3 . 8

3 6 . 0

6 5 . 4

5 7 . 2

2 4 . 4

2 2 . 1

1 7 . 7

2 5 . 8

1 0 . 0

1 8 . 9

1 1 . 7

1 4 . 0

2 0 . 5

2 1 . 1

1 2 . 0

2 6 . 7

4 5 . 4

1 9 . 6

1 7 . 1

1 0 . 4

2 4 . 7

1 6 . 6

4 5 . 3

3 1 . 2

2 3 . 0

2 1 . 4

2 5 . 2

8 . 9

1 8 . 7

1 4 . 3

2 0 . 2

5 . 8

1 5 . 5

1 7 . 0

5 4 . 6

2 0 . 5

2 2 . 3

4 7 . 9

1 5 . 9

2 7 . 0

2 6 . 1

7 . 6

2 0 . 7

3 8 . 5

3 0 . 9

3 1 . 9

4 6 . 0

3 4 . 4

8 2 . 0

8 0 . 4

2 1 . 8

4 8 . 1

3 1 . 5

3 8 . 4

1 4 . 3

1 5 . 8

4 3 . 1

1 8 . 5

3 4 . 3

7 4 . 8

2 7 . 6

2 2 . 6

3 8 . 4

2 8 . 1

3 1 . 4

3 9 . 9

3 4 . 3

5 2 . 2

7 0 . 0

1 9 . 5

7 0 . 6

3 1 . 6

4 6 . 9 7 . 8 4 5 . 3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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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자율성측면에서개편과제를정리하면

첫째, 전반적으로세입의자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며, 

둘째, 서울시와광역시의경우세출의자율성을제고하는것이시급하고, 

셋째, 기초자치단체의경우에는세입의자율성을제고하는것이시급하다.

Ⅲ. 세원의지역간 격차

자체수입규모가가장큰 지역은서울로서지방세수입이1인당8 2만 4 , 0 0 0원, 세외수입

이 11만2 , 0 0 0원으로합계9 3만 6 , 0 0 0원이다7 ). 자체수입이전국평균치인6 9만 6 , 0 0 0원을

넘는지역으로는서울외에제주도와경기도가있다. 제주도는경기도보다지방세수입이적

으나 세외수입이 경기도의 2 . 5배를 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9 1만 2 , 0 0 0

원)은경기도( 8 2만9 , 0 0 0원)보다약10% 정도많다. 

7) 세외수입은이월금과보전재원을제외한통합재정수지통계상의세외수입을의미함.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

한국 지방 1 6 . 6 2 5 . 6 5 3 . 3 3 . 6

일본 지방 4 7 . 4 1 5 . 4 3 0 . 9 6 . 3

단일형국가 스웨덴 지방 1 0 0 . 0 0 . 0 0 . 0 0 . 0

프랑스 지방 0 . 0 7 . 7 4 8 . 2 4 4 . 2

영국 지방 0 . 0 0 . 0 9 9 . 8 0 . 2

회원국평균 지방 3 8 . 0 1 6 . 8 3 1 . 6 9 . 1

미국
주 4 2 . 0 4 6 . 8 4 . 3 6 . 9

지방 6 . 5 1 6 . 8 7 1 . 8 5 . 0

호주
주 3 2 . 4 1 8 . 4 4 2 . 3 7 . 0

지방 0 . 0 0 . 0 1 0 0 0 . 0

연방형국가 독일
주 5 1 . 7 3 9 . 3 4 . 9 4 . 1

지방 7 8 . 0 5 . 6 1 5 . 8 0 . 6

캐나다
주 5 4 . 8 3 5 . 5 6 . 2 3 . 6

지방 0 . 0 0 . 2 9 1 . 3 8 . 5

회원국평균
주 5 1 . 6 1 4 . 7 3 2 . 0 1 . 1

지방 3 8 . 8 4 8 . 8 9 . 3 2 . 9

<표4> 주요국의지방세수입구성( 2 0 0 0년)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2002



5 6 2 0 0 3년 1 2월호

현
안
분
석
( 3 )

대체로지방세수입이많은지역이자체수입도많다. 그러나강원도의경우1인당지방세

수입은4 5만원으로하위권( 11위)이나세외수입이1 6만 5 , 0 0 0원으로 제주도에이어2위를

차지한결과자체수입은6 1만5 , 0 0 0원으로5위가되었다. 

대도시(특별·광역시)와기타지역(도)으로구분하여볼 때 대도시지역의자체수입이특

히 많다고하기는곤란하다. 그보다는지역별로수입의 격차가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서

울, 인천, 경기로대표되는수도권지역과제주도의지방세수입과자체수입이가장많고그

다음으로 대전·충남권역, 부산·울산·경남권역, 강원도가중위권을 형성하였다. 하위권

중에서는대구·경북지역, 충북지역, 광주ㆍ전남·북지역의순으로자체수입이적다. 특히

전남·북지역은 지방세 및 자체수입이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권역 내에서는

특별·광역시의자체수입이도의자체수입보다많다. 

지명 순위 지방세 순세외수입 자체수입

서울 1 824 112 936 

제주 2 656 256 912 

경기 3 738 91 829 

울산 4 577 58 635 

강원 5 450 165 615 

인천 6 534 70 604 

대전 7 520 81 601 

경남 8 473 111 583 

충남 9 454 109 563 

부산 1 0 501 62 562 

대구 1 1 458 97 555 

경북 1 2 443 99 541 

충북 1 3 428 112 540 

광주 1 4 444 68 513 

전북 1 5 360 100 461 

전남 1 6 365 125 490 

합 계 596 100 696 

<표5> 주민1인당 지방정부자체수입의지역별 분포( 2 0 0 2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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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소비세도입에의시사점

이상에서검토한지방재정의문제를종합해볼 때 지방소비세를도입하는가장중요한목

표는지방재정의자율성제고에두어야할 것이다. 각지방정부가과세표준이나세율에영향

을 줄 수 있는진정한의미의지방세(true local tax)8 )라고할 수 있는지방소비세를도입하

면 지방재정의자율성이제고된다. 특히재정자립도가낮은시, 군의지방세수입을많이확

충하는방향으로지방소비세를도입할수 있다면재정의분권화의합리적정착에크게기여

할것으로판단된다.

재원확충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재원을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지방재정을확충해야할

정도로지방재정이어려운형편인지에대해의문의여지가있다. 또한지방재정을확충할필

요가있더라도지방소비세를도입하는대신지방교부세율을인상한다면지방재정을확충하

면서지역간재원배분의형평성을동시에고려하는효과를누릴수있다는 점을인식할필요

가있다. 

한편지방교부세율인상을통해지방재원을확충하면불교부단체에는재원확충의혜택이

돌아가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2003년의경우서울과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

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가불교부단체이다. 납부세액기준으로볼 때 부가가치

세 수입에서서울과경기도지방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34.8%, 18.5%이다. 그러므로지

방교부세에의해서결정되는현재의지역간재원배분구도를변화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되

는 경우지방교부세율인상이아닌다른방법으로재원을확충할필요성이있으며, 지방소비

세도그 방안중의하나가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지방교부세의배분방식을개편하는것도

대안이될수 있다. 

지방재정의문제를종합해볼 때 지방소비세를도입하는가장중요한목표는지방재정의자율성

제고에두어야할 것이다. 특히재정자립도가낮은시, 군의지방세수입을많이확충하는방향으

로지방소비세를도입할수있다면재정분권화의합리적정착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8)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National Tax Journ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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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가가치세공유방식의지방소비세제평가

1. 조세정책에대한지방정부의자율성

소비과세가지방세인 경우지역간 경계를 넘어이루어지는거래에 대한과세방법이중요

한 이슈가된다. 조세행정의편의성만고려하면생산지에서물품을출고할때 과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조세로 인한자원배분의왜곡과 조세경쟁을고려한다면소비지에서과

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 수 있다. 소비지과세의경우주어진시장내에서는어떤생산

자가생산한제품이든지동일한세율로과세되므로산업활동의입지에대해중립적이다. 한

편 생산지과세의경우조세가산업활동의입지선정에영향을줄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산

업활동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국제거래에대한소비세 과세의

경우소비지과세원칙이국제적인규범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 이는국내거래에대해서도

동일하게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지 과세의 경우행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캘리포니아주에서는소비세

를Sales and User Ta x ( S U T )라고부르는데User Ta x란 사용자(소비자)가다른주에서구

입한상품에 대해소비지에서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런데개인이 다른주에서 사온

상품에 대해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상품을소비하는지역)에서세금을 자진신고하여납부

하는사례는거의없으며, 이를강제할수 있는적절한수단도없어개인에대한User Ta x는

유명무실한상태이다. 

보다심각한 문제는 소매매상세가아닌부가가치세의경우소비자가소비물품에대해자

진하여신고납부를하더라도실질적으로소비지과세를실현하기어렵다는점이다. 예를들

면 경기도의A사에서부가가치1 0 0인 상품을강원도의B사에판매하고B사는여기에부가

가치5 0을 더하여 강원도의 소비자에게판매하는 경우지방소비세로서의부가가치세납부

경로는다음과같다. 

경기도의 A사는 세율1 0 %를 적용하여 세금 1 0원을경기도에 납부하고강원도의 B사는

세율1 0 %를 적용하여계산한 총 부가가치세1 5원 중 매입세액1 0원을공제한 5원을주민

으로부터 징수하여 강원도에 납부한다. 최종 소비지는 강원도인데 세금은 경기도에 1 0원,

강원도에5원을납부하므로결과적으로최종소비지과세원칙이지켜지지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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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지과세원칙을유지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간청산을통해최종소비지에세금이

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전국각지에 걸쳐다양한 거래가 발생하는데모든거래에

대해건별로상품거래경로를명확하게파악하여청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할 수 있

다. 또한지역간세율격차가존재하면조세의외부효과가발생한다. 

위의사례에서경기도의세율은2 0 %이고강원도의세율은1 0 %라면경기도납부세액은

2 0원인데비해강원도의납부세액은1 5원으로납부세액이매입세액공제액( 2 0원)보다적어

매입세액의전액공제가불가능하다. 지역간청산을 통해경기도가세수입 2 0원을모두강

원도로이전하고강원도가그 중 5원을납세자에게환급하는경우강원도의부가가치세수

입은0이된다. 즉, 강원도의세수입이경기도의조세정책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이러한문제를일본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피해갔다. 

첫째, 세율을전국적으로통일하여국세부가가치세액의2 5 %로정하였다. 

둘째, 지역간세액의청산에있어개별건별로거래경로를파악하여청산하지않고최종소

비량의 추정치를근거로 일괄청산한다. 지방소비세수입의 1 / 2을 상업통계에나타나는연

간 지역별소매판매액과서비스업의對개인사업수입액을인구및종업원 수로조정한수치

를 기준으로도도부현에배분한다. 나머지1 / 2은 시정촌에배분하는데, 시정촌의경우상업

통계자료가없으므로인구와종업원수에만의존하여배분한다. 그결과시정촌에대한지방

소비세배분방식은과거의소비양여세배분방식과동일하게되었다. 

요약컨대지방소비세가부가가치세의공유형식을취하게되는경우지방정부의과세자주

권에심각한 제약이가해진다. 세율을전국적으로통일해야하므로 세율결정에서지방정부

의 자율성이배제되며, 소비지과세원칙의실현이 불가능한데이는 소비지(과세발생지)를

지방소비세가부가가치세의공유형식을취하는경우지방정부의과세자주권에심각한제약이가

해진다. 세율을전국적으로통일해야하므로 세율결정에서지방정부의자율성이배제되며, 소비

지 과세원칙의실현이불가능한데이는소비지(과세발생지)를정확하게파악할수 없는데서비

롯된다. 궁극적으로과세표준에대한지방정부의영향력도미약하게된다.

위치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납세지

A사 경기도 1 0 0 1 0 경기도(생산지)

B사 강원도 5 0 5 강원도(소비지)

합계 1 5

<표6> 지방소비세로서의부가가치세납부경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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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파악할수 없는데서비롯된다. 궁극적으로과세표준에대한지방정부의영향력도

거의없게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는진정한의미의지방세가될 수 없으며, 특히재정자립도제고가시급

한 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제고하는수단으로서적절하지않다. 일본의경우에도통

계자료부족으로인하여기초자치단체에대해서는그나마소매판매액도고려하지않고인구

와 종업원수를기준으로배분하는바이는경제적 성격상 지방교부세로대표되는일반보조

금(general grants)과전혀다를바 없다. 

2. 배분방식에대한검토

지방정부의자율성이보장된지방세로서의기능을포기한다면부가가치세의1 0 %를 재원

으로하는지방소비세를신설함으로써얻을수 있는다른장점을재정재원의재배분에서찾

아야할 것이다. 현행지방교부세배분방식과는별도로독립된방식으로재원을배분함으로

써 현행재원배분구도와는다른재원배분을추구할수 있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

이일본의 경우소매판매액, 종업원수, 인구등의자료를근거로, 독일의경우에는인구를기

준으로세수입을배분하고있다. 

지방소비세를도입하여별도의공식에따라배분하는경우지방교부세와독립된배분체계

를 유지하려면인구, 소매판매액등 지역별최종소비액을판단하는자료들을기준으로배분

하여야할 것으로판단되는바인구와현행부가가치세납부세액, 도소매판매액의지역별분

포를지방교부세분포와비교해보면<표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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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배분방식과비교할 때 인구, 부가가치세납부세액9 ), 도소매판매액중 어느자

료를근거로배분하든지서울과 경기도, 그리고광역시에재원이 많이배분되며, 도지역에

는 상대적으로적은 재원이 배분된다. 특히서울과 경기도가 많은혜택을 보는반면 1인당

지방세수입이가장적은지역인강원도, 전남ㆍ북지역과경북지역이가장불리하게된다.

새로배분된지방소비세를지방교부세배분시기준재정수입액에포함시킬경우교부세배분

후의총재정세입변화를보면교부세를상대적으로많이배분받는도 지역과적게받는광역

시간의불이익과혜택의격차가줄어들게된다. 대체로광역시지역은교부세율을인상하는

경우와부가가치세를지방소비세로인구나소매판매액을기준으로배분하는경우의재정수

지방교부세배분방식과비교할때인구,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도소매판매액중 어느자료를근거

로 지방소비세를배분하든지서울과경기도, 그리고광역시에재원이많이배분되며, 도지역에는

상대적으로적은재원이배분된다.

인구( A ) 납부세액( B ) 도·소매매출( C ) 지방교부세( D ) A - D B - D C - D

서울 21.5 35.0 45.3 0.0 21.5 35.0 45.3 

부산 8.0 6.3 9.0 1.2 6.7 5.1 7.8 

대구 5.4 3.9 4.5 0.9 4.5 3.0 3.6 

인천 5.4 5.3 3.1 0.8 4.6 4.5 2.3 

광주 2.9 2.1 2.4 1.1 1.9 1.1 1.3 

대전 3.0 2.4 2.3 0.6 2.3 1.8 1.7 

울산 2.2 2.9 1.2 0.7 1.5 2.1 0.5 

경기 19.5 18.5 14.0 6.6 12.9 11.9 7.4 

강원 3.2 1.6 2.1 12.0 - 8.8 - 10.3 - 9.8 

충북 3.1 2.6 1.8 7.9 - 4.7 - 5.3 - 6.1  

충남 3.9 3.3 1.9 10.3 - 6.4 - 7.0 - 8.4 

전북 4.1 2.5 2.1 10.9 - 6.8 - 8.4 - 8.8 

전남 4.3 2.8 2.5 15.8 - 11.5 - 13.0 - 13.2  

경북 5.8 4.8 2.9 15.9 - 10.0 - 11.1 - 12.9 

경남 6.4 5.4 3.9 12.6 - 6.2 - 7.3 - 8.7 

제주 1.1 0.6 1.0 2.8 - 1.6 - 2.1 -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0.0 0.0 0 . 0

<표7> 인구, 소매판매액의지역별 분포
(단위:  %)

9) 매입세액공제전의납부세액.



6 2 2 0 0 3년 1 2월호

현
안
분
석
( 3 )

입 증가규모가 큰 차이가 없으나 경기도를제외한 도 지역의 경우에는교부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비해부가가치세를공유하는경우세입이다소적어진다. 그러나불교부단체인서울

시는세수입증가분이모두순수입증가로나타나며, 불교부단체가많은경기도의경우에도

세수입증가분의대부분이순수입증가로나타날것이다. 

그러므로 인구, 도소매판매액등의통계자료를근거로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

는 지방소비세의신설이 정당화되려면사전에새로운 재원배분구도에 대한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도지역에서재원을염출하여서울과경기도지역에몰아줄필요

가있다는점에 대해국민적합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언급하고자하는것은이와같은지역간재원배분구도의변경에대한국민적

합의가이루어진다면지방교부세배분방식의변경도가능하며지방교부세중 일부만별도의

방식에의해배분하는방향으로의제도개편도가능하다는점이다. 지방교부세는의존재원으

로 간주되는데, 지방소비세의경우그 이름이소비세라는이유로인해자주재원으로간주되

어 지방소비세도입으로인해지방재정의자립도가높아진다는오해를유발할수 있다는점

도인식할필요가있다. 

Ⅵ. 결론

지방재정을확충할때 지방교부세율을인상하지않고지방소비세를도입해야만한다면그

이유는두가지로생각할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가과세표준이나세율에영향을줄 수 있는자주재원을확충하여지방재정

의자율성을제고하여야한다. 특히기초자치단체의자주재원을대폭확대하여야한다. 

둘째, 지방교부세에의해결정되는현행재원배분구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현재

지방교부세를교부받지않는서울시와경기도및 경기도의일부시의재원을많이확충할필

요가있는경우에지방소비세신설을통한재원재배분이의미를갖는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제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 없다. 세율의지역간격차를허용할수 없으며, 정확한소비지를파

악하여그에맞게최종소비지에세수입을배분할수 없기때문이다. 특히재정자립도제고가

시급한기초자치단체에대해세율의자율성을주는것은더욱큰 부작용을초래할뿐만아니

라 최종 소비액과 유사한 대리변수조차 찾기 어려워 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 제고에는

전혀도움이되지못한다. 

재원배분구도에대해서는사전에 국민적합의가이루어져야하며, 국민적합의가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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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변경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1 0 %를 인구나 다른통계자료를근거로 배분하더라도지방세라는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지방교부세또는이전재원임을명확히나타내는다른이름을붙이는것이제도의투명성관

점에서바람직하다. 

지방소비세를통해지방재정의자율성을제고하기곤란하므로지방재정자립도제고를위

한 자주재원 확충은 재산과세 확충과 지방소득세의 도입/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러나이들재원을통해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제고하는데는한계가 있다. 재

산과세의경우이미상당한정도의과세가이루어지고있어획기적인세수입증대를기대하

기 어려우며, 지방소득세의경우주민세를현재의 5배 수준(국세소득세의5 0 % )으로인상

하고그로인한세수입증대분을모두기초자치단체에배분하면군 지역의평균재정자립도

는 1 6 . 8 % ( 2 0 0 1년)에서 2 6 . 1 %로 크게 증가하지만 그래도 6 0 %로 나타난 세출 자율성의

절반에도못 미친다. 이는오늘날‘대세’인 것으로인식되고있는‘지방분권화’를 추진함에

있어이와같은재정분권화의한계를 인식하고분권화의구체적인내용들을결정해 나가야

할것임을시사한다. 

부가가치세의 1 0 %를 인구나 다른통계자료를 근거로 배분하더라도 지방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이전재원임을명확히나타내는다른이름을붙이는것이제도의투명성관점에서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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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 Desirable Tax System for

Japan's Aging Society 

Hiromitsu Ishi/ Hitotsubashi University

1. 일본경제와조세제도의현황

□일본의재정적자상태는아주심각함. 

○일본의 부채/GDP비율은 2003년 현재

1 5 0 %를 초과하고 있어 일본이 G 7국가들

중에서 가장높은GDP 대비부채비율을나

타내고있음.

○세수가 회계연도2 0 0 3년 기준으로국가예산

의5 1 %만을차지하고있음.

□사회경제의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음.

○고령화가 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어경제활

동인구대비6 5세이상의 고령인구의비율이

2 0 0 0년 3.6:1, 2025년1.9:1, 2050년에는

1 . 4 : 1로 점차증가할것으로보임.

○경제의 세계화가진행되고있는동시에지방

정부의자치권과책임이강화되고있음.

2. 새로운조세제도의방향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본정부

차원에서진행되고있음. 

○2 0 0 2년 1월, 고이즈미(Koisumi) 총리가조

세위원회에문제제기를함

○2 0 0 2년 6월, “향후1 0 ~ 1 5년에걸쳐서바람

직한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가이

드”라는보고서가제출되었음.

○2 0 0 3년 3월, 2003년의 세수중립적인 조세

개혁안이제출됨.

○2 0 0 3년 6월, 조세부담의 증가와 세출의 감

소, 조세왜곡과 비형평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중간보고서가제출되었음.

□새로운조세제도의기본개편방향

○공공지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세출

의 개혁이필요함( R e l i a b i l i t y )

○모든 세대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세를 분

담( P a r t i c i p a t i o n )

○경제적선택에최소한의왜곡을주는중립적이

고단순한조세체계의확립(Enhanced Vi t a l i t y )

3. 세목별변화방향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담수준이 2 0 0 3년 현재 전체

국민소득의 5 . 8 %로 G 7국가 중에 최저 수

준임.

○주요한 세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소득

세를증가시키고소득재분배기능을확보해

야 함.

○넓은 세원의 확보를 위해 개인적인 공제나

소득공제및 감면이통합되어운영될필요가

있음.

□공적 연금

○현재 공적 연금은 적립할 때와 연금을 수혜

할 때 모두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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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높이기위해연금수혜시일정한액

수(일백만엔)와그를넘어서는액수에 대해

서는비례적으로(5~25%) 공제.

□소비세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재 5% 수준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현저하게낮아장래에

이를두 자리숫자로높여야함. 그러나식품

에 대한소비세는낮추어야함.

○2 0 0 3년 조세개혁안은소규모자영업자에대

한 특혜를축소하여소득공제상한이연매출

액 3천만엔에서1천만엔으로낮아졌음.

○단순화된 조세체계를 적용받는 수혜자의 범

위를늘림.

○소비세를 사회연금지출과 연계하여 명확한

역할을정립.

□상속세와증여세

○조세체계에서 상속세의 중요성을 증가시킬

필요가있으며특히재산을이전하는시점에

서 소득의재분배기능을강화하고노령인구

에 대한 지원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

해야함. 

○세원의 확충을 위해 상속세 중 기초공제를

축소해야함.

□지방세수와지방정부지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방정부의 지출을

축소해야함.

○지방과 관련하여 세 가지( Trinity) 개혁안이

있는데이 패키지는지방에대한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세입공유g r a n t를 삭감하

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세원 이전

을 포함함.

□납세자인식번호시스템(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s :TIN)의도입

○ 금융자산에대한세제를일원화

○ 납세자인식번호시스템을가능한한도입

□법인세

○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양립가능하고 민간

의 경제선택에영향을주지않도록중립성을

지녀야함.

○ 일본의 실효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 0 0 4년 39.54% 수준으로기업들의 경제활

동촉진을위해 더 낮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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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Ishi 교수 논문은 일본의 높은 수준의 부채

/ G D P비율과고령화사회라는조건속에서① 소

득세의 강화, ②공적연금에 대한과세, ③낮은

수준의 소비세 문제, ④ 상속세의 중요성, ⑤ 지

방세의 세원확대, ⑥ 법인세의 구조적인 개편을

바람직한조세체계의방향으로설정하였다. 한국

에서는높은부채와인구의고령화가아직심각하

지 않지만 적절한 준비가 없다면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문제에부딪힐수 있다. 한국의또 하나의

큰 문제는기업의투자, 생산활동의세계화와관

련된문제로국내생산활동의어려움으로인해최

근 삼성전자는 제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양국모두에 관심사가 될 만한문제들을제

기해보겠다.  

우선 법인세를 보면, 40%에달하는 일본의 법

인세율은상당히높으며효율성과형평성차원에

서 문제가제기될수 있다. 효율성차원에서는지

방법인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자본의

비효율적인배분을 야기시킬 수 있고, 세원이탄

력적일 때 법인세가 자본대신노동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형평성을위배할수있다. 자본수출국인

일본과달리한국은 여전히자본투자가필요하므

로 법인세의적정한수준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

로 요구되고있다. 특히다양한종류의공제를없

애고보다평평한(flat) 세율을적용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일본학자들의 견해는 어

떤지알고 싶다.

연금에대한조세가매우낮은실정에서부가가

치세율을높이는것은좋은방법이라고생각되는

데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이낮은이유와일본경제

가 회복기에접어들면부가가치세율을높이는 것

이 정치적으로가능한지 알고 싶다. 또한중앙정

부의부가가치세보다는지방정부의부가가치세율

을 증가시키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의 경

우 지방분권화의가장큰 수혜자는서울인데I s h i

교수가 주장하는세원의 지방정부로의이전은 더

큰‘Tokyo problem’을 가져오는것은아닌지 우

려된다.

답변( I s h i )

현재일본의 법인세율은여전히 높은상태이며

이를낮추는것이효율성이나형평성차원에서요

구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는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것에동의한다. 일본에서소비세율을높이

려는 시도가 1 9 8 9년에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소

비세율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지방세수는 증가시켜야 하

고 지방정부의지출은감소시켜야한다. 중앙정부

가 세원을 지방정부에이전하는것이바람직하나

그 시기에대해서는아직정확하게말할수 없다.

토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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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ax & Public Finance Reform of

New Government in Korea

송대희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1. 재정개혁의필요성

□재분배, 성장을 위한 투자, 인구 고령화, 통

일의잠재적비용때문에정부지출의증가가

요구됨.

□1인당 국민소득2만불시대를맞이하여국가

경쟁력을제고하고경제의세계화를위한하

부구조의구축이필요함.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 구조의 개편, 정부지출의 효율성 그리고 실

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외환위기를극복함.

○ 그러나이는주로중앙정부차원에서이루어

진 것인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더욱요구됨.

○ 공적경영의개혁이미흡했음.

□향후방향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파트너십을활성화.

○ 계획, 실행, 평가에있어서정부경영의구조

개혁이필요함.

2. 비전과정책목표

□향후 한국의 경제개혁은 지방분권화, 성장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바, 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 조세정책과 행정면에서 공평한 세부담과 조

세행정개혁이요구됨.

○ 정부지출과 회계의 정보를 공개하여 지출의

투명성을확보.

○ 지방정부에게 세입·세출의 독립성과 책임

성을부여하여지방분권화를실현

○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사후적(ex-post) 효율성을달성.

○ 부채경영을개선.

3. 개혁현안

□경제발전을 위한 지출과 사회개발을위한지

출을조화시켜성장과형평성의조화를꾀함.

○ 정부의 수입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인 예산계획을통해예산의신축성을높임.

□지방분권화와정부지출의개혁을위하여

○ 지출과수입을재편성함.

○ 지역자체수입의증가와지역균형발전을도모함.

○ 지방정부의자치적인재정확립

□조세체계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증진시키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도모하여

조세정책과행정을개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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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

영성과의 사후평가, 신축적인 예산편성, 정

부지출의우선순위지정, 공기업의경영혁신

을 추진함.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회계의 하부구조

를 구축하고시민들의참여를확대시킴.

□국가 전체의 공공재정 운영계획을 설립하고

재정위험과정부부채를잘통제함.

4. 향후과제

1) 조세정책

□국민의 조세부담이어느정도가되는지에대

한 평가가있어야함. 

○ 이론적으로는 지출에 따라 세입을 결정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세입이 결정된 후 이에 따

라 세출을조정하고있음. 

○ 조세부담이G D P에 대한조세의탄력성에따

라결정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요구됨.

□적정한 조세조합이라는 논리하에 법인세율

을 낮추어야하는가에대한논의가요구됨.

○ 월급생활자가 너무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지고려해야함.

○ 월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분석해야 하며 한계세율이 과도하게 높은지

고려해야함.

2) 세출정책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한 지출을 조정해

야 할 시점인가라는질문이제기되고있음.

○성장의 새로운엔진은무엇이며성장과분배

라는두 마리토끼를잡을수 있는지에대해

고려해야함.

□고령화 사회 추세 속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체계가 지속가능한지를판단해

야 함.

□새로운 자본이금융부문에도입될필요가있

는지고려해야함.

3) 지방분권화와지역의균형발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단순한 재원의 이

전은‘Tokyo Problem’처럼더 큰 서울을만

든다는문제가있음.

□시장 메커니즘으로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는

지 그리고 서울의 집중화는 어느 정도로 문

제가되는지에대해고려해야함.

□지방분권화를통해얻고자하는것이정치분

권화인가, 행정자치인가, 아니면자립경제인

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표들 간에 상충

이 없는지살펴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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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mitsu Ishi/ Hitotsubashi University

우선 법인세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없

다는것에는동의한다. 문제는지방정부가법인세

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이다. 또한거주지 원칙

이 지속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문제제기를해야

한다. 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는법인세를자본소

득에대한 조세의수단으로인식하는것이바람직

하다. 

일본에서는 1 9 9 9년의 조세개혁으로 인해 월급

생활자의세부담이많이경감하였으나여전히 세

부담은 50% 정도 수준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연금의 부담은 월급생활자에게 상당히

높다. 그러나자영업자에대한월급생활자의불만

은 점점줄어들고있다.

지방분권화가 지방정부가 지방세 수입을 소유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지방세의 징수는

여러가지 기능적효율성으로인해중앙정부가담

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동경의경우는재정적인

자립도가매우커서중앙정부로부터어떠한 공여

도 받지않고있다. 또한동경은자체수익을모두

사용할수 있고다른지역으로세수입을이전하지

않기때문에다른지방정부에게는불리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의무교육

에 관한모든예산을 이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야 하며, 만약그에대한답이부정적이라면중앙

정부가주요한공공재를공급해야한다. 

답변(송대희원장)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월급생활

자의 조세부담이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현재의 구조대로 유지하

기가불가능하며새로운 시스템의도입이필요하

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중요하다.

지방정부가세금을징수할수 있는능력은없다

고 여겨지며지방정부에세금의징수를맡길경우

비효율성과부패가예견된다. 동경의비대화문제

처럼한국의경우도유사한문제가서울에존재하

며 지방분권화의경우서울만 큰 혜택을 볼 가능

성이있다. 마지막으로의무교육은지방자치단체

에 의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지역마다의

특성이나환경에따라서로다른교과과정을만들

필요가있기때문에지방정부가교육에있어서자

치권을갖는것이원칙적으로는바람직하다.

토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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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iscal Consolidation in Japan 

Toshihiro Ihori / Tokyo University

1. 현황및 문제점

□ 일본의중앙정부및 지방정부의부채수준은

2 0 0 3년 말 현재G D P의 140% 수준인7 0 0

조 엔으로추산

○ 2 0 0 3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3 4조엔 규

모의신규국채발행을전제로작성

○ 이러한부채수준은2 0 0 0년 이후G 7국가중

최고수준

○ 정부의 재정수지는 1 9 9 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추세

□ 정부는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지출에 대하여

높은지출수준을유지

○ 정부의고정투자가GDP 대비5% 수준으로

타 G7 국가의3% 수준을상회

□ 정부의총자산(사회보장기금포함)이9 0 0조

엔으로 총부채 7 0 0조엔을 상회하여 정부부

채 문제가심각하지않다는견해도존재하나

다음과같은이유로동의하기어려움

○ 정부자산의많은부분은실제매각이불가능

(예: 230조엔규모의공적연금기금)

○ 향후 공적연금의 적자로 인해 연기금부문의

정부자산이대폭축소될것임

2. 공공부문적자와 민간부문흑자의관계

□ 민간부문의 대폭적인 흑자는 정부부분의 적

자규모를 크게 상회하여(대폭적인경상수지

흑자시현) 대외자산의증가를초래

○ 따라서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사태는 생

각할수 없음.

□ 이러한견해에는두 가지잠재적인문제점이

있음.

○ 경상수지가향후적자로반전될가능성

○ 건실한 민간부문과는 별도로 정부부문이 부

채를 감당할 만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

우정부부문의지급불능사태발생가능

3. 재정정책

□ 일본의재정적자는1 9 9 0년대경기진작을위

한 공공투자의 확대, 세금감면 등 케인지안

적인접근법을시행함에따라확대

○ 이러한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변동을 완화시

키고실업을축소

□ 거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순저축(민간저축-민

간투자)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흑자의합과

일치

○ 정부부문의 적자는 향후 세금부담의 증가를

예상한민간부문의저축증대를유도

□ 1 9 9 0년대 재정정책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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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이재정정책으로인해더 이상확대

되지않았음.

○ 경기자극효과가미미하여 경기회복 없이 재

정적자만확대시켰음. 

- 자료의불충분으로케인지안적재정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분석할 수는없으나 최

근 공공사업의승수효과는매우낮은것으

로 나타나 공공사업을통한총수요 증가의

효율성에의문이제기됨

□ 정부부채의 지속성 검토( D o i ( 2 0 0 2 ) ,

B o h n ( 1 9 9 8 )의방법이용)

○ 1 9 9 0년이전까지일본의정부부채는지속가능

○ 1 9 9 0년 이후재정수지와부채/GDP 비율이

역의상관관계를가져B o h n의 검증을 만족

치 못하며 성장률 또한 이자율을 초과하고

있음.

○ 향후정부부채의축소노력이중요

4. 재정건전화의방향

□ 정치적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이 현 정치구조

에미치는영향이적어야수용 가능

○“일본경제의 구조개혁: 거시경제발전을 위

한기본정책”을 마련

- 2 0 0 2회계연도신규국채발행한도를3 0조

엔으로하여재정건전화의의지표명

- 2 0 0 3회계연도 신규 국채발행은 3 6 . 4조

엔, 재정의국채의존율은4 4 . 6 %로상승

□ 4가지재정시스템개혁의방향

○ 납세자인식번호시스템의도입

○ 사업평가시스템 (Project Evaluation

S y s t e m )의재검토

○ 지방정부의모럴해저드를유도하는수입공유

시스템(Revenue Sharing System)의정비

○ 부과식연금시스템의개혁

□ 정부부채의축소

○ 2 0 1 0년까지 정부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조정

- 이를위해서는매년1 %의 GDP 대비부채

비율의축소가필요

- 이는지출축소와세입증대의병행을통해

달성

□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

보가필요하며정부의재정개혁에대한의지

가 중요

5. 결론

□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고전적 케인지안 재

정정책의유효성이감소

○ 재정부분의개혁을통한민간부문의소비및

투자증진필요

□ 추가적인 정부부채의 증가는 국가부도의 위

기도초래할가능성

○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

한 케인지안적정책보다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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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정화를 위해 조세개혁, 지출 효율화,

중기계획의실효성확보가긴요

○ 조세개혁을위하여세원확충과세수중립적

인 한계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세입증대가필수적임.

○ 공공지출은 일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있도록배정

○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기계획과

실행계획이필요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

현재의 재정정책이지속되면일본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에는 동의하지

만(현재의재정정책이바뀔수 있으므로) 일본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비관적으로 생

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재

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미래세대로부터 현세대로

재분배를초래한다는측면에서심각한 문제이다.

이와관련하여 특히두 가지점을추가적으로감

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재정지출에서 낭비가

있으면 단순히 미래세대로부터 현세대로 재분배

를 한다기보다는 미래세대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현 세대의특정집단등이낭비하는것이될 수 있

고, 향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과거처럼 높지는

않을것이고고령화가진행되는점을감안하면문

제는더욱심각할것이다.  

일본에서 케인지안적 사고가 아직도 대중적인

지 궁금하다. 케인지안적재정정책이경기부양에

한계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이미많은연구자들

이 지적한 바 있고, 대체적으로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및 정치인들

은 반드시케인지언철학을가지고있어서만이아

니라경기부양을위해무엇인가를해야한다는강

박관념으로인해효과가 별로없더라도경기부양

적인재정정책을사용하고자하는동기가있을수

있다. 케인지안적재정정책에대한맹신이바뀌어

야 함은 물론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이

무엇인가를해야한다는 정치인과공무원의강박

관념도해결되어야할것이다. 

재정적자및 국가부채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다들동의하고있는데, 이것을달성하기

위해서지출감축과증세중 어느쪽이더 강조되

어야 할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지출감축 없

이 증세만을강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

단한다. 특히 현재 일본에서 재정지출에 심각한

낭비요인이있다는지적들이많은데, 이러한점을

감안하면지출감축측면을더 강조해야할것으로

보인다. 

현재정부는 약 7년에 걸쳐단계적으로재정적

자를감축하여균형재정을달성하는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좀 더 급진적인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도고려할수 있다. 이미1 9 9 6년에도재정개혁

을 위한입법을 하였다가 1 9 9 7년에포기한 사례

와 같이단계적으로하려고하면오히려재정개혁

이 잘 안될 수도있다. 

I h o r i교수는향후과제와관련하여재정적자감

축 및 재정제도 개혁의 두 부분으로나누어 설명

토론 및 평가



재정포럼 7 5

K I P F -일본재정전문가세미나

하였는데, 양자는별도의 과제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재정제도 개혁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수단이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재정제도

개혁의전략에대해생각해볼 필요가있다. 

사업평가제도는 정치 또는 이해관계집단의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건설회사 등의 로비 등이

크다는이야기가있는데평가에서의가정, 중간결

과 등이모두공개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한

국에서는수년전예비타당성제도를도입하였는데

KDI 등외부전문가가전적으로이를수행하게함

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지방재정과관련하여세입공유시스템의개혁에

대해서도언급하였는데, 이점에있어서도역시전

략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지 거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revenue sharing system

을 바꾸는것만으로충분하지않을수 있으며, 지

방정부및 이해관계집단의행태변화가능성등을

감안하여미시적인측면에서의제도개선등도중

요하다고생각한다. 지방재정개혁에있어서도재

정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하는것은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잠재력이 큰 나라이지만 개혁을 위해서

는 정치 및 정책형성과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

다. 역사적 발전과정 등의 차이로 인해시민들의

참여가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제한된 것일 수

있는데향후재정개혁성공을위해시민들의관심

과 참여를제고하기위한지식인들의역할이중요

하다.

답변( I h o r i )

케인지안적정책의 배경에는 정치적 특성상 단

기목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혹은 유권

자)의요구가상당한편이다. 재정의건전성확보

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부담 증대 때문에 지출

축소만으로는한계가있어세입증대와동시에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고려

할 때그 방향을설정하기가다소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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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orean Budget and Current

Issues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

1. 배경

□ 통합재정의범위

○ 일반정부는중앙정부만포함

- 일반회계와 1 7개의 특별회계, 45개의 비

금융성 기금, 기타(세계잉여금, 해외원조

관련회계) 등으로구성

○ 비금융공기업

○ 제외된부분

- 중앙정부가지출의1 / 3을 지원하는의료보

험, 정부출연기관

- 지방정부

□ 통합재정의규모및수지

○ 규모는G D P의 2 5 %

- 외환위기이후복지예산의증가등으로 규

모 또한증가추세

- 정부지출을일반회계보다효과적으로반영

○ 재정수지는개선추세

- 외환위기이후연금및 기금들의흑자확대

와 융자축소로수지개선

- 2 0 0 3년 수지균형을유지할 것이며 당분간

동 수준유지전망

□ 국가부채

○ 규모는G D P의 2 2 %

-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최근 안정화 추세

를 보여줌

-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보증채무는 국채로

전환될예정이어서부채위기는없음.

2. 평가

□ 재정관리

○ 재정관리의부적절성

-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을

확대하는쪽으로작용

□ 소득재분배

○ 조세의 역할은 약화되었으나 이전지출은 강

화(지니계수의변화율기준)

○ 기타정부지출중 의료보험의소득재분배기

능 강화

□ 자원배분

○ 사회보장부문의지출은증대되는반면, 일반

행정부문의지출은감소

○ 농업, 중소기업, 도로건설등 경제분야에대

한 지출비중과다

○ 금융시장을교란시킬수 있는융자사업의비

중 과다

3. 주요이슈

□ 정책방향

○ 경제성장을 위해 R&D, 지식기반산업육성

과 여성, 노년층의노동공급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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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정규칙

(Fiscal Discipline) 제정, 예산시스템및 예

산배분시스템의변화추진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교육

부문의역할강화

□기획예산처의개혁방향

○To p - D o w n방식의예산배분: 효율적배분

○중기재정계획: 예산규모의통제

○성과주의예산: 재정지출결과의환류시스템

구축으로효율적재정지출추진

□공적연금및 의료보험제도의개혁추진

○기여요율인상과연금급여의하향조정추진

○급속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보험제도

의전면 재검토필요

Fukushima / 정책연구대학원교수

한국의 통합재정에 중앙정부와 공공기업만 포

함되어있는데의미있는시사점을유도하기위해

서는지방정부가포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국가부채에 있어서는 G D P의 22% 수준으로 선

진국들과비교해서문제가없는것으로보이나향

후 지방정부의 부채와 1 0년 내 예상되는 요인을

감안하여어떻게변할것인가를살펴보는것도중

요하다. 소득재분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

하여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제시하여 변화방향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지니계수의 수준도 중요하므

로이를병행하여보여주는것도필요할것이다. 

재정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현재 선진국들에

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환경문제, 고령화문제와

이로 인한 노년층에 대한 Social Care의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케인즈안적 접근법과 구조적 개혁 중 어느 면이

강조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향후 예산에

대한전망도함께제시되면좋을것이다.

답변(박기백)

한국의 통합재정에는현재 지방정부 부문이 제

외되어있으나향후에포함될것이다. 재정정책의

방향에있어서는케인지안적접근보다구조적개

혁에초점을맞추어나갈것으로생각된다. 즉I T,

통신산업의 육성 등 공급부문의 자극을 통해경

기조절효과를달성할수 있을것이다. 한편재정

지출의 비중은 GDP 증가율보다낮은 일정 수준

에서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향후 재정규모에

대한전망이없는것은현재비교적큰 비중을차

지하는공적연금과건강보험등의제도개혁이임

박해있기때문이다. 

토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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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유토론

1. 한국측질문

일본의 지방분권화는다른OECD 국가들에비

해어느정도 수준이라고볼수 있는가? 

일본측답변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여 건전한 재정상태이긴

하지만가까운 미래에일본처럼심각한 재정적자

상태가 될 수 있다. 일본정부는현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사이에서방향을 잃었으며미래에 대한

정책적인안목이없다. 지방분권화는세출의경우

전체의60%, 세입의경우전체4 0 %가 지방정부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지방정부의역할이 크지만중앙정부가지방

의 특성을고려하지않은획일적인규제를함으로

써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정치가들의 부패가 극심하여 지방정부의 운

영이효율적이지않다. 지방정부간의상호협력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등을 통해 지방정부

의효율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2. 한국측질문

일본에서 향후 소득세를증가시켜야한다고 했

는데목표로삼고있는세율범위가있는가?

일본측답변

일본은세원을확대하고여러가지공제나감면

을 없앤다는두 가지기조의조세개혁안을가지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에게 큰 인기가 없다. 정부는

1 9 5 0년대의 조세정책수준으로돌아가려고하나

이것이잘 될지는의문이다.

3. 일본측제안

한국역시일본처럼인구의고령화속도가빨라

국민연금이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일본의 경

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재정적자문제는 적자

가 전체 예산의 2 5 %가 넘게 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국민연금등의구조개편으로

재정적자의문제를미리해결해야한다.

4. 일본측질문

한국의 지방자치선거가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실질적인영향을주었는가?

한국측답변

정확히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다만 지방분권

화의 디자인이 잘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조세의 경우도 도시와 지방에서

서로다른품목의세제가존재할수 있으며, 공공

재의투자에있어서도지방에서의공공재투자의

한계이득이 서울에서보다높을 수 있다. 이런 부

문을지방자치선거를통해지역의 정치가가반영

할 수 있다면긍정적인영향을줄 수있다.

5. 일본측제안

제조업에 대한재정정책의역할은 무엇인지 생

각해볼 필요가있다. 예를들어한일간의F TA에

있어서 제조업에대한특혜조항은양국의무역과

경제에큰 영향을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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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P F -일본재정전문가세미나

6. 한국측질문

막대한 재정적자로인해 일본의 새로운 조세정

책은세율을높이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다. 그

런데법인세율은너무높아오히려낮추자고하였

는데이는다소모순된것이아닌가? 일본의새로

운 조세정책의방향에서염두에두고있는분야별

적정세율이존재하는가?

일본측답변

법인세를낮추는것은재정적자에큰 영향을주

지 않고기업의활동을자극할수 있다.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은세원을 넓히고세율을 높이는쪽으

로 가고있다. 각분야별조세의적정세율로는소

득세는 30% 정도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10% 정도를고려하고있다.



8 0 2 0 0 3년 1 2월호

조세 정책

[미국] 감세정책경기회복견인

□세금감면이경제회복을 실현할것이라는조지W. 부시

미국행정부의예측이 사실로드러나고있다. 그동안사

설을통해모든 감세 조치에 한사코반대하면서정부를

사실상모든 문제점에대한 해결사로간주하고있는 뉴

욕 타임스는지난달2 7일 자신들의논설위원들을‘충격

과공포’에빠뜨릴뜻밖의기사를실었다.

○미국 경제가 4년만에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있다는 1

면 기사에서 다음과같은이례적인 수긍을했다. “현재

의 경제성장은 주로 저금리를 이용한 계속적인 부동산

대출갱신붐과최근의감세조치로소비자들이받게된

세금환불수표에힘입은소비자지출급증에서연유하

고 있다.”저금리와감세는2 0 0 1년 9·11 테러이후 불

황에대해부시행정부가추진해온쌍둥이경기회복전

략이었다. 

○그러나민주당대통령후보들은여전히자신들의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출신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

원은이미종잡을수없을만치복잡한세법을더욱혼란

스럽게만들자신의‘세제개혁’안을다시주장했다.

○리버먼은‘최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고‘중산층’세금을

내리고자한다. 그러나미국의‘부유층’은 이미전례없

이 높은세금을부담하고있으므로, 리버먼의계획은단

지 경제적성공을벌하고실패를보상해주려는진보주

의적관념에불과하다.

○리버먼의 세제개혁은최고 세율을 4 3 . 6 %로 5 %포인트

인상하고자한다. 이렇게되면많은부자들과 부유층으

로발돋움하고있는납세자들은이제막빠져 나오려하

는조세회피처로다시들어가게될것이다.

□부시 대통령의감세조치이전의높은 자본이득세때문

에주가가높을 때에도주식을처분하지않으려하던거

래기피경향과함께 이러한조세회피현상은정부 세입

을다시고갈시킬것이다.

○공화당 역시 자신들의 지출중독증을극복하지 않는 한

경제문제에서국민들의신뢰를완전히회복하기어려울

것이다. 뉴욕타임스가새로 영입한보수주의적논설위

원인데이비드브룩스는1 9 9 4년‘깅리치혁명’의일환

으로 정부에 들어와서는 단지 전임자들의 행태를 흉내

내고있을뿐인‘개혁파’공화당인사들의문제점을적절

히비판했다. 10월2 8일자칼럼에서브룩스는공화당의

원들이“민주당정부 말기의 퇴폐적인행태를 특징지었

던동일한이권정치”에탐닉하고있다고지적했다.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이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에서발행하는「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편집자주>

해│외│동│향



재정포럼 8 1

□감세는정치적으로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성공전략

이다. 그러나이것은 공화당이민주당처럼행동하는것

이아니라검약과 개인적책임의식을발휘할수있을때

에만성공전략이될수있다.

○거의가 투자소득중 배당금에생계를의지하고있는대

부분퇴직자들은3년만에처음으로더많은배당금을받

고있다. 매분기결손 통고만받아오다가이번에배당금

수표를받게됨으로써그들 중다수는 부시의재선에지

지표를던질것이다.

○자본이득세감면은많은투자자들을‘두더지굴’에서나

오게만들고있다. 많은주식보유자들은수년만에처음

으로주식을거래하며자본이득세를내고있다.

□만약내년대선때까지새로운테러공격이없고, 감세가

경기회복을 계속 조장할 경우 민주당은 자신들의 핵심

선거쟁점인경제문제의비판근거를상실하게돼유권자

들에게 더 이상 대통령을 바꾸자고 호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공화당이정부지출을억제할수 있다면내년 대선

이후에도 다수당으로서의위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게

되고, 그에따라경제회복도지속할수있게될것이다.

[독일] 상원, ‘Agenda 2010’관련법안부결

□11.7 독일 상원은‘Agenda 2010’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 소득세감면, 보조금삭감등을위한법안*을야당

의반대로부결시켰음

* G. Schroeder 정부는당초2 0 0 5년으로예정되었던소득세율인하

계획을내년으로앞당겨시행할것을제안하였는바, 야당은세율조

기인하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차입에의해보전하자는데대해반대

□이에 따라 동 법안들은상하양원 조정위원회에회부될

예정인데언론에서는여야모두타협의사가있는것으로

알려져있지만어느정도의진통이있을것으로예상

[중국] 외국인신규투자법인세특혜폐지.. 내년부터

□내년부터 외국기업들의대중국투자는한결 용이해지나,

세금부담은커질전망

○중국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심사및승인제도폐지와외

국기업의법인세특혜폐지를추진하고있기때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 7일“중국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철폐를의미하는획기적투자규제개혁안을

수립했다.”며“정부기금을사용치않는신규투자프로

젝트는 중앙정부의 심사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게개혁안의요지”라고밝힘

○이위원회의장샤오창부위원장은이날영국파인낸셜타

임스와의 인터뷰에서“이개혁안이국무원승인을받으

면 중국의국내외기업들은중국법과 규정을위배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간섭 없이 새로운투자사업을추진

할수있게된다.”고설명

○이에 따라기업들이중국에서신규 투자를신청해착수

할때까지걸리는기간이3∼4개월단축

○지금은투자규모가3천만달러이상인 경우,국내외기업

을막론하고중앙정부의심사및승인을받아야함

□중국은이와함께외국기업들의법인세특혜조치를폐지

○류 지웨이 재정부 부부장(차관)은“기업들이구입하는

기계류 장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V A T )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에따른세수감소를막기위해외국기업들의법

인세율을인상할계획”이라고밝힘

○현재 중국정부는 국내기업에는 3 3 %의 법인세를 부과

하는 반면 경제특구 및 산업개발단지에입주한 외국기

업에 대해서는국내기업의절반도안되는 1 5 %의 법인

세만과세



○류 부부장은“외국기업의법인세는올리고국내기업법

인세는낮춰 법인세율을단일화하겠다”며 빠르면내년

에단일법인세제가적용될수있을것이라언급

○그는그러나외국기업의법인세율인상폭에대해서는구

체적으로밝히지않음

○이와 관련,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법인세율이

2 5 %안팎에서단일화될것으로전망

재정정책

[프랑스] Mer 재무장관, 재정적자축소방안제시약속

□Francis Mer 프랑스재무장관은1 1월4일 프랑스재정

적자문제에대한대책을 협의하기위한EU 12개국재

무장관회의에서프랑스의재정적자를G D P의 3% 이하

로줄일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오는 1 1월 2 5일이전

에제시하겠다고약속

* 프랑스 소식통들은 Mer 프랑스 재무장관이 제시할 2 0 0 4년 재정적자

축소규모가G D P의 0 . 6∼1 %가될것으로예상하면서이는현재프랑

스의경기침체와높은실업률을감안할때상당한규모라고분석

□한편 동 회의에서는프랑스의과다 재정적자에대한 제

재 결정을 1 1월 2 5일로연기하기로하였으며프랑스의

제재 여부에대해오스트리아, 핀란드등이 찬성하지만

독일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E U가 제재를

가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현지전문가들은분석

[미국] 재정적자에달러기피 심화

□유로화가 출범 후 처음으로 심리적 경계선인 1유로당

1 . 2 0달러를넘어사상 최고치를기록한것은 유럽1 2개

국의 경제적 기초여건(펀더멘털)이미국보다 단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미국의재정적자가크기때문

□미국은 지난 3ㆍ4분기에2 0년 만에 가장높은 8 . 2 %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같은 기간에 독일 0.2%, 프랑스

0.4%, 네덜란드0.1% 등유럽주요국이성장정체현상

을보임

○따라서유로화가강세를지속할경우 유럽 경제권의저

성장은장기화하고, 상대적으로미국의제조업은경쟁력

을회복, 90년대미국이달러약세를통해일본제조업을

누른현상을재연할가능성이큼

○지난 2 8일런던외환시장에서유로화는한때1.2018 달

러까지올랐다가뉴욕시장이열리면서1 . 1 9달러대로진

정됐다. 전문가들은연말까지유로-달러환율이1 . 2 2달

러를시도할것으로전망

○기술적으로는미국이추수감사절연휴로달러화매입이

취약한상황에서상대적으로유로화거래가활발했기때

문에나타난상황이라고외환딜러들은설명

○하지만본질적인면에서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이국내

총생산( G D P )의 5 %를넘어서위험수위에이르렀고, 유

로 통화권의 중심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연장키로하면서외환딜러들이달러매입을꺼리

면서발생한현상으로해석되고있음

○게다가미최대일간 USA 투데이지가알-카에다테러조

직이 미국에대한 중대한위협을가하고있다고보도하

고, 워렌버핏과조지소로스등 월가의큰 손들이달러

매입을기피하고있다는뉴스가달러하락을부채질

○독일 경제고위관료가유로강세에관심없다고한 코멘

트도유로강세의한원인

□최근국제외환시장에서유로-달러의변동이심한반면에

달러-엔환율 1달러당1 0 5 ~ 1 1 0엔의 좁은 폭(밴드) 사

이를 움직이는것은 일본 정부가외환시장에깊숙히개

입하고있기때문

○일본은9월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담에서달러절

8 2 2 0 0 3년 1 2월호

해│외│동│향



재정포럼 8 3

하 합의가이뤄진후에도외환 시장에 개입했고, 지난

1 1월에는1조6 , 0 0 0억엔을매각

○한국 원화는일본정부 시장개입의보호를받는데다

엔화환율과의등식탈피를시사한한국경제관료들의

발언이국제외환시장에서설득력있게받아들여져급

격한절상을피하고있는것으로분석

□유로화는올들어달러에대해13% 상승했고, 지난해

2월저점에서는무려4 0 %나올라유럽산자동차, 전자

업체의수익이크게줄어드는결과를초래하고, 올상

반기유럽주요국의마이너스성장의원인이됨



8 4 2 0 0 2년9월호

정책흐름
1. 2004년도기금운용의주요내용과 특징

2. 2003년정부제출세법개정안및 의원입법안에

대한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결사항

3. 2003년세법 시행령개정(안)

4.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정 책 흐 름

2 0 0 4년도기금운용의주요내용과특징

김 화 동 기획예산처기금총괄과장

재정포럼 8 5

2 0 0 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조정방향

4 5개1 ) 기금의2 0 0 4년도 운용계획안이국회에제출되어현

재 심의중에있다. 기금은예산과함께정부의 재정활동을담

당하고있으며, 특히탄력적인운용을통하여예산의경직성을

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예산이주로조세수입을재원

으로하여국방·SOC 건설·교육등의일반적인재정활동을

수행하는반면, 기금은사회보험료나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

여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등의 사회보험, 공적자금상환

등의장기채무관리, 주택공급확충·농어촌지원등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3년도부

터기금의경우에도국회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으므로이점

에서는예산과차이가없다. 그러나예산은국회에서지출금액

이확정되면추경을통하지않고서는변경하는것이불가능하

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은주요 지출항목의30% 범위내에서

정부가자율적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어예산보다신축

적인운용이가능하다. 

2 0 0 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조정방향

정부는내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함에있어서기금운용

의 건전성과투명성제고, 기금사업구조의효율화, 기금과예

산과의역할분담 확립, 기금사업에대한 성과평가 기능 강화

등에중점을두었다.

첫째, 중장기적인관점에서기금운용의건전성을 제고하였

다. 자체수입을높이고예산으로부터의차입은축소하는등수

입구조를건전화하였으며, 기금사업의지출규모는중장기 수

입·지출전망을토대로기금수지를건전하게유지하는범위

내에서관리하였다. 특히차입재원으로시행하는융자사업은

지원의필요성과방식을재검토하여민간부문에서대체가가

능한부분은지원규모를줄였다.

둘째, 기금운용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이있었다.

수입계상방식을개선하여적립금, 예탁금회수등연도내에발

생하는모든 수입을운용계획에반영하여기금의현금흐름을

보다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기금의사업구조를효율화하고예산과의역할분담을

확립하였다. 기금사업의타당성을철저히점검하고기금설치

1) 2 0 0 3년 1 1월현재전체기금의개수는 5 9개이며, 이중국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되는기금이4 8개, 국회심의를받지않는금융성기금이1 1개임. 내년도에5개기

금이폐지될예정으로있어국회심의대상기금4 5개, 금융성기금9개로금년보다기금수가축소됨



8 6 2 0 0 3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목적에적합한핵심사업을중점 지원하되핵심사업간의우선

순위는기금관리주체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였다. 예산과기

금에서중복지원하던사업은예산또는기금으로일원화하여

낭비적요소를없애고, 기존예산사업중기금의설치목적에부

합하는사업은기금으로이관하여재정의부담을완화하였다.

넷째,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였다. 금년부터기금평가제도를개선하여4 0 2개 사업

별로 성과평가를실시하고그 결과를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 및 부담금 정비를 통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완화하고자하였다. 내년도에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예금보험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국

제교류기금등 5개 기금을정비하고, 또한관련전문가로구

성된 부담금평가단(단장고려대 이만우교수)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등 8개 부담금을 폐지할 계

획이다.

2 0 0 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전체모습

국회심의를받는4 5개기금의내년도총운용규모는2 3 7조

3천억원으로2 0 0 3년의1 9 0조1천억원보다25% 가량늘어난

규모이다. 이와같이 운용규모가크게늘어난것은 고용보험

의 누적적립금7조 3천억원과국민주택기금의2 0 0 2년도 결

산잉여금3조9천억원등 그동안관행적으로기금수입에계

상하지않았던적립금이나예탁금회수등을기금수입으로계

상하고, 국민연금의유가증권만기도래자금이1 4조 2천억원

늘어난데 주로기인한다. 기금운용규모는대폭증가하였지만

실제사업비규모는5 8조 1천억원으로금년5 7조 6천억원과

거의비슷한수준이다.

기금운용규모에는사업비뿐만아니라여타기금및 특별회

계와의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상환등의보전

거래까지포함되어있다. 기금운용규모는당해연도기금의전

체 현금흐름을보여주는지표이기는하지만실제정부재정활

동을적절하게나타내주는지표라고는할수없다. 가령, 금융

기관에예치해놓은적립금중 일부의만기가내년에도래하

여일단찾아서다시예치하는경우에도기금운용규모에포함

된다. 따라서이러한보전거래를제외한사업비규모( 2 0 0 4년

5 8 . 1조원)가기금을통한실제재정활동의규모라고할수있

으며, 이는내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1 1 7조 5천억원의절반

수준이다.

·기금운용규모( 2 3 7 . 3조원) ⇒ 사업비( 5 8 . 1조원) + 기금

운영비(1.3) + 여타특별회계·기금에대한정부내부지

출(52.3) + 차입금상환(35.2) + 여유자금운용( 9 0 . 4 )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수입측면에서는사회보험료·부

담금·이자수입등 자체수입은금년보다5조원늘어난6 5조

원이계상되었고, 예산으로부터지원받는수입은공적자금상

전체( 4 5개) 1 9 0 . 1 2 3 7 . 3 4 7 . 2 2 4 . 8

·사업성( 3 7개) 4 8 . 9 6 0 . 3 1 1 . 4 2 3 . 2

·연금성( 4개) 5 7 . 1 7 4 . 9 1 7 . 8 3 1 . 1

·계정성( 4개) 8 4 . 1 1 0 2 . 1 1 8 . 0 2 1 . 5

구 분 2 0 0 3 ( A ) 2 0 0 4안( B )
증감

(B - A) %

< 2 0 0 4년도기금운용규모(안) >

( 단위: 조원)



환기금에대한일반회계출연금을축소함에따라금년보다1

조7천억원이감소되었다.

차입규모는공적자금상환등 공자기금의국고채발행증가

등으로금년보다9조6천억원증가하였다. 여유자금회수규모

도 수입계상방식의개선, 국민연금의유가증권만기도래자금

증가등으로금년보다2 6조4천억원늘어났다. 

이와 같은 자체수입증대 및 기금 사업구조의효율화로기

금수지는전년보다2조1천억원이개선된3조4천억원적자

를기록하여기금운용의건전성이제고되었다.

기금의지출규모중실질적인재정활동의기준이되는사업

비규모를보면, 우선국민연금, 고용보험등사회보험분야는

연금및보험급여대상인원이늘어나고급여수준이인상됨에

따라금년의1 5조원보다1조9천억원늘어난1 6조9천억원이

반영되었다. 

공적자금상환등장기채무관리분야의경우공적자금상환

규모는금년보다2조1천억원이감소한1 4조2천억원이반영

되었으나공공자금관리기금의대러시아 차관 대지급 소요 2

조원이신규로반영됨에따라금년수준인1 8조4천억원이유

지되었다.

국민주택기금등 특정사업지원분야의경우핵심사업위주

로 사업구조를개편함에따라 금년의2 4조 2천억원에서1조

4천억원감소한2 2조8천억원이반영되었다. 

중점지원분야

내년도기금운용은청년실업해소와고령자등취약계층고

재정포럼 8 7

합 계 1 9 0 . 1 2 3 7 . 3 4 7 . 2 2 4 . 8

·자체수입 6 0 . 4 6 5 . 4 5 . 0 8 . 3

·정부내부수입 5 5 . 0 6 1 . 2 6 . 2 1 1 . 2

·예산출연·융자 4 . 5 2 . 8 △1 . 7 △3 7 . 4

·기 타 5 0 . 5 5 8 . 4 7 . 8 1 5 . 5

·차입금 4 6 . 4 5 6 . 0 9 . 6 2 0 . 7

·여유자금회수 2 8 . 2 5 4 . 6 2 6 . 4 9 3 . 8

구 분 2 0 0 3 ( A ) 2 0 0 4안( B )
증감

(B - A) %

< 2 0 0 4년도 기금수입계획(안) >

( 단위: 조원)

합계 5 7 . 6 5 8 . 1 0 . 5 0 . 9

·사회보험 1 5 . 0 1 6 . 9 1 . 9 1 3 . 1 ·4대연금, 산재·고용보험

·장기채무관리 1 8 . 4 1 8 . 4 - △0 . 2 ·공적자금, 공자기금등

·특정사업지원 2 4 . 2 2 2 . 8 △1 . 4 △6 . 1 ·3 6개기금

구 분 2 0 0 3 ( A ) 2 0 0 4안( B )
증감

비 고
(B - A) %

< 2 0 0 4년도 기금지출계획(안) >

(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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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용확충, 기능인력지원등고용촉진관련사업에대한지원에

중점을두었다. 또한서민주거안정과정보화등 주요 핵심사

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고용촉진과관련하여우선청년실업해소를위한지원을강

화하였다. 젊은층이선호하는문화·관광분야의일자리창출

을 위해 영화·애니메이션·게임산업등에 연 2 , 2 4 0명의인

턴사원채용을신규로지원할계획이며이를위해 청소년육

성기금에1 2 7억원을반영하였다. 이와함께 연간2만1천명

의 청소년을 훈련전문기관의위탁훈련을통해 전문기술인력

으로양성하도록고용보험기금에서1 , 1 8 8억원을지원할계획

이다.

실직자재취업지원을강화하기위해장기구직자에대한고

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55∼6 0세의 고령자 고용시

지원되는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지원대상을5 0∼6 5세로확

대하고지원금액도월2 8만원에서3 0만원으로인상하도록하

였다. 또한, 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는기업에대해 1인당 월

3 0만원의장려금을신규로지원하여고령자의재고용이확대

되도록하였다. 

또한,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명장(名匠)에대한상금을100% 인상하고장려금도3 0 %

수준인상하였다.

서민주거안정을위해집행실적이낮은융자사업은축소하

되 국민임대주택 지원은 확대하였다. 임대료가시중 월세의

절반수준인국민임대주택1 0만호건설을위해2조 2 , 6 8 8억

원을국민주택기금에반영하였으며, 앞으로5년간총5 0만호

를건설할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의주택에대한선택권을강

화하기위해추진되는후분양제도도입을차질없이뒷받침하

기위해정책자금2천억원을신규지원하도록하였으며, 내년

에설립되는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자본금중8 7 4억원을출

자하여 장기주택저당채권등 선진국형 주택금융이활성화되

도록하였다.

정보화분야는지능형로봇, 디지털TV 등차세대신성장동

력산업육성에역점을두어금년의 1 , 1 7 3억원보다크게늘어

난1 , 5 0 8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의주도적인

기술개발이가능한 단기상용화연구분야는축소하면서 민간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원친기술개발연구사업을대폭 확대

하는등 민간·정부간역할분담을감안하여투자규모를조정

하였다. 

육아휴직급여를월 3 0만원에서4 0만원으로인상하여여성

의경제활동참여가촉진되도록하였으며, 주5일근무제의원

활한시행을위해이를조기에도입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는

신규채용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고주말을이용한생활체육

활성화지원을확대하도록하였다.

한편, 연기금여유자금은기금관리주체의의견을최대한반

영하여안정성과유동성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수익성을높

일수있는 방향으로금융자산이배분되도록하였다. 이에따

라 그 동안 채권투자비중이금년의6 5 %에서 내년에는5 9 %

로 낮아져 채권투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며 주식투자는

투자잔액이금년도9조원에서내년에는1 4조원으로5조원늘

어나연기금의투자다변화와함께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증권사및투신사등비통화금

융기관에대한예치규모가금년도5조9천억원에서1 4조1천

억원으로크게늘어나 민간자산운용전문기관에대한외부위

탁이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향후의정책과제

1 9 6 1년1 2월제정된예산회계법에의하여처음으로도입된

기금은그수와규모가점차증가하여‘제2의예산’으로불릴

정도로국가재정활동은물론, 실물경제, 금융시장등국가경

제에서큰 비중을차지하고있다. 기금은예산의경직성을보

완하고신축적이고탄력적인운용을통하여특정분야의재정

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 있는장점이있다. 단년도원칙

을적용하는예산에비해수년에걸치는자산이나부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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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며, 또한특정사업에대한안정적인재원확보, 신축적

인 사업운영, 분리계리에따른책임성제고등 긍정적인측

면을가지고있다. 그러나, 각기금별로수입과지출이독립적

으로이루어짐에따라재원사용에있어‘칸막이’현상으로재

원이 비효율적으로사용될 소지가있으며, 또한복잡한 예산

구조와회계·기금상호간의자금거래로인해재정의투명성

을저해하는문제가있다. 따라서앞으로예산과차별화된기

금제도의장점을최대한살려나가되칸막이로인한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예산과차별성이적은기금을정비하여재정구

조를 단순화할필요가있다. 연금등 사회보험은기금본연의

성격에맞게 운영하되장래 연금급여지급등에대한 불안감

이 불식되도록해야 하며, 장기채무관리분야는투명하고책

임성있게관련채무를관리하고계리해야한다. 특정사업지

원분야는예산보다신축적이고탄력적인운용이필요한융자

사업위주로정리해나갈필요가있다. 아울러항용여유자금

이발생하는일부기금의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이

강구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지난2 0 0 1년1 2월기금관리기본법을전면개정하여

기금에대하여도예산과같이 국회심의를받도록하고, 기금

관리주체가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를1 0분의3 이내로제한하는등기금운용의투명성과책

임성을대폭강화한바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금신설에

대한관리장치미흡, 금융성기금에대한예외허용등일부미

비점에대한문제제기가있어 이를 해소하고, 아울러금융시

장의선진화에맞게기금자산운용도개선할계획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에맞추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에제출중이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금융성기금도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금융성

기금이 국회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별 기금의 투명

성·책임성을확보하기가어렵고 통합재정에도누락되어 재

정의 전체모습이왜곡되는문제가있어이를 시정하기위한

것이다.

둘째, 기금의신설·폐지에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중앙

관서의장이기금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기금신설의타당성

에대해기금정책심의회의심의를받도록의무화하고, 지속적

으로기금을정비하기위해매3년마다기금존치여부에대한

종합적인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셋째,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금의 중·장기적인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기금관리주체가

중·장기수입지출전망을토대로운용계획을수립하여운용

할수있도록한것이다.

넷째, 연기금의주식투자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법조항을

삭제하고, 자산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현행 규정은

개별연기금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주식·부동

산투자를금지하고있어연기금의주식·부동산투자기피요

인으로작용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개별연기금이안정성과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대상을다양화하여

수익률을극대화할수 있도록동 금지조항을삭제하였다. 또

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내년도에 9 0조원에 이르는

등자산운용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점을감안하여기금관리

주체가 자산운용시에 지켜야할 안정성·수익성·공공성등

기본원칙을제시하고, 자산운용의기준·절차등세부적인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여공정하고투명한자산운용이이루

어질수있도록하였다.

앞으로도정부는국민의부담으로조성되는기금의사업하

나 하나가효율적으로그리고국민의 정책수요를효과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방향으로운영될수 있도록기금의투명한

관리와 재원의 알뜰한 사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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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지원확대

1⃞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

(조특법)

○중산서민층을지원하고FTA 등으로어려워진농어민의현실

을감안하여, 비과세저축3년연장

2⃞저소득근로자에대한특별공제확대(소득세법)

○중저소득근로자의세부담경감을위해예식비등공제신설

3⃞양도세면제대상에경영이양직불제지급대상농지추가(조특법)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농지: 10년이상벼농사에종사한고령농업인

이3년이상소유한농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법률)

○고령농업인의자경농지양도를위하여농업부문의구조개선

지원

정 책 흐 름

2 0 0 3년정부제출 세법개정안및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결사항

※이자료는2 0 0 3년1 1월2 9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2 0 0 3년정부제출세법개정안및의원입법안에대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결사항」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安澤秀의원)는2 0 0 3 . 1 1 . 4∼

2 0까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

법·조세특례제한법등9개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60여건을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

부를수정·의결하였음

현 행 수정사항

○자경농지양도세면제

- 8년이상자경농지양도시

- 5년이상자경한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

에게2 0 0 5년까지양도시

<신설>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지급

대상이 되는농지를 2 0 1 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

시에도양도세면제대상에추가

정 부 안 수정사항

○조합예탁금: 

- 2004년5%, 2005년10% 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내년부터과세

○3년연장

- 2006.12.31까지비과세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예식비공제신설

- 본인: 한도없음

- 가족: 200만원

○장례비·이사비공제신설

- 장례비: 한도2 0 0만원

- 이사비: 한도1 0 0만원

* 현행제도없음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신설

- 대상: 연간총급여

2 , 5 0 0만원이하자

- 한도: 각1 0 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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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어촌주택취득에대한양도세비과세특례(조특법)

○수도권및광역시중낙후지역에대해서는지원

5⃞ 택시등록세면제(조특법)

○강제로대·폐차( 5년)하는택시업계의어려움을감안

6⃞생리대부가가치세면제대상포함(부가가치세법)

○여성의복리후생과모성권보호및신체적특성을감안하여여

성용위생용품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

7⃞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면제시

한연장(조특법)

○중산서민층의관리비부담경감

8⃞직계존속에대한소득공제조정(소득세법)

○고령화사회도래에따른경로자부양유도

9⃞ 의료비소득공제(소득세법)

○저소득근로자세부담경감을위해공제대상의료비기준금액

을현행유지

[10]밀수로몰수된농산물폐기(관세법)

○몰수농산물을주무부인농림부로이관하여폐기등농정목적

에활용케함으로써농민보호에기여

재경위안 수정사항

○수도권및광역시를양도세비과세

특례를받을수있는농어촌지역에

서 제외

○수도권및광역시중접경지역또는

지역특성등이이와유사한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포함

정부안 수정사항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령을 5 5

세로통일

* 현행: 남자6 0세, 여자5 5세

○경로우대추가공제

* 정부안: 없음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현

행유지

○경로우대추가공제확대

- 7 0세이상자에대해한도를1 0 0

만원에서1 5 0만원으로인상

* 6 5세이상∼7 0세는 현행유지

(한도1 0 0만원)

정부안 수정사항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5 0 0만

원) 폐지

○공제대상의료비기준

- 총급여액의5 % (현행3 % )초과의

료비

- 정부안유지

- 총급여액의3% 초과

의료비(현행과같음)

정부안 수정사항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

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

○2 0 0 3년1 2월말

* 2004년부터과세전환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

비용역제외)

○2 0 0 4년1 2월말까지

현 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신설>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대해 부가가치

세면제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만부가가치세면제

현 행 수정사항

○택시등록세: 2% ○일몰없이면제

현 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몰수농산물은 공매

처분

□농림부 요청시 폐기

처분

□농림부요청시농림부

이관



2. 중소기업지원확대·기업하기좋은환경개선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2년연장(조특법)

2⃞법인세율인하(법인세법)

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6월추가연장(조특법)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투자유

인제도지속시행

4⃞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2년연장(조특법)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

면배제

5⃞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조특법)

* 적용대상: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의결정을받은법인및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의한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체결기업

○기업의구조조정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세제면에서

지원

6⃞가산금율인하(국세징수법)

○ 납세자의가산금부담완화

3. 기타보완사항

1⃞서화골동품양도차익과세(소득세법)

○ 세부담형평을위해서화·골동품양도차익을과세하되, 창작

활동지원을위해원작자가타계한경우만과세

9 2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정부안 수정사항

<일몰종료> ○감면율1 / 2축소, 2년연장

- 지방중소기업: 30% →1 5 %

- 수도권소기업등: 20% →1 0 %

- 도·소매업등: 10% →5 %

정부안 수정사항(의원입법안)

<신설>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을받은법인

이채무를출자전환시

- 채무면제익중이월결손금을초과하

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이후의결

손금에충당후청산시까지과세이연

- 일몰시한: 2005. 12. 31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가산금·중가산금률인하

○가산금: 5%(현행) →3 %

○중가산금: 1.2%(현행) →1% 

- 3 %

- 현행유지( 1 . 2 % )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과세표준1억원초과: 27% →2 6 %

·과세표준1억원이하: 15% →1 3 %

＊2004.1.1 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27% →2 5 %

: 15% →1 3 %

＊2005.1.1 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법률로1년또는2년연장 ○공제율1 5 %로유지하여법률로6

개월연장

( 2 0 0 3 . 1 2→2 0 0 4 . 6 )

정부안 수정사항

<일몰종료> ○감면율유지(50%), 2년연장

-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특수관

계자(예: 직·간접출자비율3 0 %

이상)에게이전시는감면배제

정부안 수정사항

○서화·골동품양도차익에대해내년

부터과세(양도가액2천만원이상)

- 저율분리과세( 1 0년 이상 보유시

1%, 10년미만보유시3 % )

- 필요경비의제( 1 0년이상보유시

90%, 10년이하보유시8 0 % )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경우만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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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일

원화(조특법)

○소득공제율을일원화하여각지불결제수단간소득공제형평

성유지

3⃞세액감면( 5년 100%, 2년5 0 % )이 허용되는지방이전기

업범위조정(조특법)

* 국가균형발전법안통과후에동법안내용을반영하여세제지원이허용되는수도권범위재조정

4⃞고액체납자명단공개(국세기본법)

○고액·상습체납자의성실한체납세액납부를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제고

5⃞자율세액심사결과허위제출시과실범처벌배제(관세법)

○과실로자율세액심사결과를허위제출한경우부족세액을추

징케하고있으므로벌금을병과하는것은불합리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소득공제율조정

- 신용카드: 20%→1 5 %

- 직불카드: 30%→2 5 %

-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25%

신설

○모든 카드·현금영수증소득 공제

율2 0 %로일원화

정부안 수정사항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감면허용

○현행과같이2년연장

현 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없음 □고액 체납자에 대하

여명단공개

□2년 이상 경과한 체

납액이 1 0억원 이상

인체납자

○대통령령이정하는요

건에해당하는경우에

명단공개

정부안 수정사항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2천

만원이하벌금

○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

이하벌금

○단서삭제

-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

대상에서제외



9 4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2 0 0 3년세법시행령개정(안)

※이자료는2 0 0 3년1 1월2 7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2 0 0 3년세법시행령개정(안)」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1. 개요

□재정경제부는 1 1 . 2 7 (목) 금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

여발표하였음

※改正對象施行令: 소득세법시행령등1 4개

2. 2003년세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먼저기업하기좋은조세환경조성을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1 5 % )의대상업종에의료업과노인복지시설운영

업을추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에대해서도공장의건

축물연면적을증가시키지않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는 등

설비투자활성화를지원

○1천만불 이상 SOC 투자를 외국인투자세제지원대상에추가하고

제조업등의지원대상을확대하여외국인투자에대한세제지원범

위를확대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의연구보조비에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

고, 이공계사내대학운영비용을연구개발준비금및세액공제대상

에추가하여R&D 투자를지원

○개인사업자의건강보험료에대해가입이의무화된공과금적성격임

을감안하여필요경비인정

□둘째, 농어민등중산·서민층지원을위하여

○소득세가비과세되는농가부업소득의범위에민박, 음식물판매, 특

산물제조, 전통차제조수입포함

○소득세가비과세되는식대의한도를5만원에서1 0만원으로확대

○승용차특소세면제대상장애인의범위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포함

□셋째, 세입기반을확충하고과세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

○기업화되는 결혼상담업·신용조사업, 금융보험용역중 투자자문

업·채권추심업및우체국택배용역등을부가가치세과세로전환

○기부금소득공제용적격영수증제도를신설하고2 0 0만원이상기부

금소득공제신청시개인별기부금영수증명세서를전산으로제출하

게하는등기부금소득공제제도의사후관리를강화

○면세유 불법유통방지를위해 농·어업용면세유를 일정규모(예:

농민의경우유류2만ℓ) 이상사용시면세유구입전용카드제도를

도입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등 지출증빙을수취·보관하

여야하는거래의범위를건당1 0만원이상에서5만원초과로확대

○장기저축성보험의소득세비과세범위를7년이상에서1 0년이상

으로축소

□넷째, 기타납세편의증진등을위한사항으로

○부가세예정고지및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일반우편으로발송할

主要內容



Ⅰ. 基本方向

□今年度改正對象施行令( 1 4개)

<법개정관련( 8개) >

①국세기본법 ②소득세법 ③법인세법

④조세특례제한법⑤상속세및증여세법 ⑥부가가치세법

⑦농어촌특별세법⑧교통세법

<기타시행령개정( 6개) >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

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Ⅱ. 主要改正內容

1.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가. 설비투자활성화지원

1) 각종설비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조특령§2 2 ,§2 3 )

<改正理由>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고령화에따른 노인복지

수요증가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의료산업및노인복지시설업에대한투자촉진유도

□생산단계부터의 폐기물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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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소액고지서의범위를5 0만원미만으로하고, 고지금액최저

한을3천원에서1만원으로확대

○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제도를단순화하고, 기타소득에대한필

요경비인정범위를8 0 %로단일화

3. 기대효과

□금년도세법시행령개정안이정기국회에서처리될세법개정안과

함께내년부터시행되면

○투자활성화와외국인투자환경개선등을통하여우리경제의활력

회복에기여하는한편

○과세형평성과조세제도의투명성이높아지는가운데농어민·근로

자등중산서민층의세부담이크게경감될것으로기대됨

※2 0 0 3년세법시행령개정일정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과1 2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거쳐

2 0 0 3 . 1 2월말공포

현 행 개 정(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적용대상업

종( 2 5개업종)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정보

처리업, 엔지니어링사업등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투자

금액의3 % )

○대상설비

-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추가

- 폐기물감량화시설추가

◇정기국회에서처리될예정인조세특례제한법등 8개개정안

에서위임된사항규정

◇기업의설비투자를유도하고농어민 등중산·서민층에대한

지원확대

◇부가가치세 등의비과세·감면을축소하고세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과세기반확대및세부담형평성제고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2) 수도권내투자세액공제가배제되는증설투자의범위축소

(조특령§1 2 4 )

<改正理由>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노력을지원하고과도한세제상

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3)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국민주택「리모델링용역」의범위

(조특령§1 0 6④)

<改正理由>

□리모델링 용역의 범위를 현행국민주택건설용역과동

일하게규정하여형평성도모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용면적이증가하는점을감안하여

○리모델링 시공전에국민주택규모였으나 리모델링후

전용면적이국민주택을초과하는경우에도면세혜택을

받을수있도록함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용역을제공하는분부

터적용

나. 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1) 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요건완화

(조특령§1 1 6의2 )

9 6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증설투자의개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

기위한투자로서

-기존의사업용고정자산을대체하

기위한투자에해당하지않는투자

* 기본통칙상증설투자의개념: 기존설

비를생산능력이큰설비로개체하거

나, 생산능력이증가되도록기존설비

를확장하는투자

□증설투자의개념

○공장: 건축물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투자

○공장外: 건축물연면적또는사업용

고정자산의수량을증가시

키는투자

* 기존설비를u p g r a d e하는투자, 기존

공장 연면적 범위내의투자모두 세

액공제허용

현 행 개 정(안)

<신 설> □면세되는리모델링의범위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또

는건축법에의한국민주택리모델

링용역및설계용역

○리모델링후주택의규모가국민주

택규모를초과하는경우로서기존

주택규모의 1 2 0 %를 초과하지 않

는경우

현 행 개 정(안)

○제조업: 5천만불이상투자

○관광업: 3천만불 이상 투자(종합

휴양업: 2천만불이상)

○물류업: 3천만불이상투자

<신 설>

<신 설>

○제조업: 3천만불이상투자

○관광업: 2천만불이상투자

○물류업: 1천만불이상투자

- 공항시설운영업추가

○S O C사업: 1천만불이상투자

○2 이상의외국인투자가의투자금액

합계액이3천만불이상으로서외국

인투자지역으로지정받는경우, 동

외투지역내제조·관광·물류업및

연구시설(투자규모와무관)

◇국민주택(전용면적8 5㎡이하) 리모델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제

도도입

⇒면세되는리모델링의범위등은대통령령으로위임

<법개정내용(§1 0 6 ) >

◇9 0년이후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신설된사업장에대하여도중소기업

에대하여는증설투자가아닌투자(대체투자)에대하여각종투자세액공

제허용

* ’8 9년이전에설치된사업장에대하여는현재도대체투자에대하여투자세액공제

허용

<법개정내용(§1 3 0 ) >



<改正理由>

□외국인투자에 대한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여지원대상

을확대함으로써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제고

※외국인투자지역지정시1 0년( 7년100%, 3년5 0 % )간법인·소득세면제

□S O C사업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제도

신설로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을위해부족한S O C시설

확충

□다양한 업종이 집적화되어 시너지효과가창출될 수 있

도록2 이상의외국투자가가3천만불이상투자하는경

우도조세지원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

2)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기준마련

(조특령§1 1 6의2④신설)

<改正理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 위하여 중규모

투자( 5백만불∼1천만불)에대하여도5년간( 3년 1 0 0 % ,

2년50% 법인·소득세면제) 조세지원제도신설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

3)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

요건완화(조특령§1 1 6의2③)

<改正理由>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여지원

대상을확대함으로써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제고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

4) 경제자유구역및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기업

에대한조세감면기준등마련(조특령§1 1 6의2 )

<改正理由> 

□동북아 경제중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하여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및 제주

투자진흥지구를개발하는일정규모이상의 사업시행자

에대하여조세지원허용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

재정포럼 9 7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조업: 1천만불이상투자

○관광업: 1천만불이상투자

○물류업: 5백만불이상투자

현 행 개 정(안)

○제조업: 3천만불 이상 투자(자유

무역지역)

○물류업: 3천만불 이상 투자(자유

무역, 관세자유지역)

○제조업: 1천만불이상투자

○물류업: 5백만불이상투자

현 행 개 정(안)

<신 설> □조세감면기준

○기획·금융·설계·건설·마케팅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턴키베이

스)하는개발사업자로서

- 외투금액이 3천만불(제주투자진

흥지구는1천만불) 이상이거나

- 외투비율50% 이상으로서개발

사업비가 5억불(제주투자진흥

지구는1억불) 이상인경우

□감면대상사업소득

○총 개발사업소득에 외국인투자유

치비율을곱하여계산

* 외국인(외투기업포함)투자유치비율

외국인에게(매각한금액＋임대료)

전체매각금액＋전체임대료



5) 연구인력개발관련세제지원대상에『이공계대학에대한기부금품』

등추가(조특령§8 별표5, 조특령§9 별표6 )

<改正理由>

□이공계 기초과학 기술인력양성을위한 교육여건과, 근

로자의 고급화 유도를 위한 기업의 전문직무교육활동

을적극지원

* 현재사내기술대학의운영비(강사료, 교육훈련용교재비·교육용품비등)에대하

여 R & D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음.

<適用時期> 

○준비금: 2004. 1. 1 이후최초로적립하는분부터적용

○세액공제: 2004. 1. 1 이후최초로 개시하는과세연도

분부터적용

6) 벤처기업주식교환등에따른양도세과세이연을위한전략적제휴

요건(조특령§4 3의2 신설)

<改正理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전략적제휴요건준용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양도분부터적용

7) 차입금과다법인의지급이자가손비부인되지않는‘타법인주식’범

위조정(조특령§1 2 9⑥)

9 8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제도

○설정기준:

- 수입금액의 3 % (부품소재·자본

재·기술집약적산업은5 % )

○3년거치3년분할익금환입

○3년내에 준비금의 사용기준인 별

표5의비용에지출

-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

련비, 중소기업기술도입비등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증가분의5 0 % (대기업은40%) 또

는경상분의15%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시행령

별표6 )

-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등

○준비금의사용기준에

- 『이공계대학에기부하는장학금

및기부금품』과

- 이공계사내대학운영비용추가

○이공계사내대학운영비용추가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벤처기업에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

나벤처기업의자사주와교환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이익실현시까지과세이연

⇒전략적제휴의구체적인요건을대통령령으로위임

법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신설> ○전략적제휴의요건

-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

약당사자가될것

- 제휴대상사업내용이실현가능하

고구체적일것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정하여질것

- 기술·정보·시설·인력등의협

력에관한사항이포함될것

현 행 개 정(안)

□차입금과다법인이다른법인의주

식을보유하는경우

○당해주식의보유와관련된차입금

의지급이자상당액을손비부인

○제외대상주식: 기관투자자가취득

하는주식등

*차입금과다법인: 차입금이자기자본대

비일정기준이상인법인

- 일반법인: 2배

- 소비성서비스업: 1배

- 종합무역상사·건설업·해상운송

업·항공운송업: 4배

- 여신전문금융회사: 15배

□제외대상에다음을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 계

획에따라취득하는주식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

득하는주식



<改正理由>

□유동화자산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주식

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부동자금을산업자금화함으로써자금의 선순

환유도

<適用時期> 영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8) 개인사업자의건강보험료필요경비인정(소득령§5 5 )

<改正理由>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과

금성격의경비라는측면을감안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9) 중소기업연구소연구원의연구보조비비과세(소득령§3 8 )

<改正理由>

□민간부분의 R&D 및투자활성화를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세지원강화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지급받는분부터적용

2. 농어민등 중산ㆍ서민층지원

가. 농민에대한세제지원

1) 비과세농가부업소득범위확대등(소득령§9 )

<改正理由>

□농촌지역소득증대및지방전통주(민속주, 농민주) 육성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분

부터적용

2) 농ㆍ수협조합구조개선관련농어촌특별세비과세(농특령§4⑥1 )

<改正理由>

□농어촌특별세는 농어민 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농어민 및 농어민을 조합원으로하는 단체에

대한감면세액에대하여는농특세도비과세

<適用時期> 2004. 1. 1 면제분부터적용

재정포럼 9 9

현 행 개 정(안)

□건강보험료소득공제

○근로자: 전액공제

○사업자본인의건강보험료: 불인정

* 사업자가근로자를위해부담하는건

강보험료는경비인정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필요

경비인정

현 행 개 정(안)

□비과세농가부업소득범위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

는소득

② 기타농가부업소득의범위

○양어·고공품제조등으로연1 , 2 0 0

만원이하소득

①, ②는중복혜택가능

<신 설>

○기타농가부업소득의범위확대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

통차제조수입추가(연1 , 2 0 0만원

이하소득)

□전통주제조소득비과세신설

○농어촌지역내(수도권제외)에서농

가부업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소득

현 행 개 정(안)

□등록세·취득세 면제시 감면세액

에대해농어촌특별세부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

법에의한조합이부실농협·수협

조합으로부터재산을 양수받은 경

우 면제된 등록세·취득세에대하

여는농어촌특별세도비과세

현 행 개 정(안)

□연구보조비비과세대상

○대학·전문대학의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

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연

구기관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소연구종사자를포함



3)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대상조정(농림규정별표1, 별표4 )

<改正理由>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등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추가하는대신실

효성이떨어지는기자재제외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재화를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부가가치세환급농어업용기자재의범위확대(농림규정별표5, 6)

<改正理由> 

□농업용기자재

○일반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비용이 큰 과

수·시설원예농가에 대해 농업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세제지원

* 농업용배지(培地): 농작물양액재배시사용하는인공토양

□어업용기자재

○어상자 중 수산물포장용 종이상자는 농업용 포장상자

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하고, 자동미끼세절기는기

본적으로어업용으로사용되므로사후환급적용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재화를공급하는분부터적용

나. 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

1) 교육비공제대상에포함되는학점은행제등교육과정(소득령§1 1 0의3 )

<改正理由>

□교육비공제확대로근로자의교육비부담경감

<適用時期> 2004.1.1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대상요건조정

(소득령§1 1 2 )

<改正理由>

□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및 주택금융시장의 활

성화를위해주택금융채권의장기화를유도

<適用時期> 2004.1.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 0 0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영세율적용대상기자재(농업용)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등총4 8종

□영세율적용대상기자재조정

○볍씨발아기, 버섯재배소독기, 탄산

가스발생기추가

○육묘상자세척기, 인력이앙기및누

에떨이기제외

현 행 개 정(안)

<신 설> ○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

률」에 의한 시험과목 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교육과정

현 행 개 정(안)

□이자상환액소득공제요건

○대출기간: 10년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

기일로부터3월이내에차입할것

□소득공제요건조정

○대출기간: 15년이상

○기존 3월 이내차입한주택저당차

입으로서

- 대출기간 1 0년 미만을 1 5년 이

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대상

에포함

현 행 개 정(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농업용필름, 농업용파이프등총7종

□부가가치세사후환급대상어업용

기자재

○양어장용필름, 활어냉각기등1 0종

□사후환급대상품목확대

○부직포(비닐하우스용), 배지, 인삼

재배용차광지·은박지3종추가

□사후환급대상확대

○종이상자, 자동미끼세절기2종추가



3) 소방공무원의화재진화수당등에대한소득세비과세(소득령§1 2 )

<改正理由>

□소방공무원의 특수분야 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함정수당 비과세와 형

평유지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 선원의승선수당에대한 비과세대상확대(소득령§1 2 )

<改正理由>

□열악한 근무여건과극심한 인력난에 처한광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전액에대해비과세하고있는점 등을감

안하여선원의승선수당에대한비과세요건완화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5) 비과세되는식사대한도확대(소득령§1 7조의2) 

<改正理由>

□현행 비과세한도( 5만원)는 1 9 9 6년 세법개정시 정해진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1 9 9 6∼2 0 0 2년간 2 3 . 7 % ) ,

소득종류간과세형평등을감안하여적정수준으로인상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다. 중산ㆍ서민층에대한기타지원

1) 인적공제 대상인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 범위(소득령

§1 0 6 )

<改正理由>

□최근 이혼·재혼의 증가로 사실상 부양관계가 있는데

도불구하고세제혜택을받지못하는문제점해소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0 1

현 행 개 정(안)

□특수분야근무자에대해소득세비

과세

○군인: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

험수당, 함정근무수당등

○경찰공무원: 함정근무수당, 항공수

당등

□소득세 비과세되는 특수분야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의화재진화수당·승선

수당·항공수당추가

현 행 개 정(안)

□선원의승선수당에대한소득세비

과세

○대상: 선원법상선원으로서월정액

급여1 0 0만원이하인자

○비과세한도: 월2 0만원이내

(연2 4 0만원)

□비과세요건완화

○월정액급여요건폐지

현 행 개 정(안)

□소득세인적공제대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공제대상 직계존속이되는 계부·

계모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

관계및근로자본인과사실상부

양관계가 증명되는자

·직계존속과의혼인증명서

·근로자와의주민등록등본

○공제대상 직계비속이되는 의붓자

녀요건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와 친자관

계및근로자본인과사실상부양

관계가증명되는자

·배우자와의호적증명서

·근로자와의주민등록등본

현 행 개 정(안)

□식사대비과세범위

○월5만원이하

* 현물로지급받는식사또는음식물은

제한없이비과세

□식사대비과세한도확대

○월 1 0만원이하



2) 승용차조건부면세대상장애인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및고엽제

후유의증환자추가(특소령§3 1①)

<改正理由>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비슷한수준에서의료ㆍ교육ㆍ취업등의

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점을감안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 반출또는수입신고

하는분부터적용

3. 세입기반의확충및 과세형평성제고

가. 부가가치세면세ㆍ영세율축소

1) 인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축소(부가령§3 5 )

<改正理由>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는부가세가면제되는근로유사용역으

로보기어려움

※인적용역면세취지: 개인의순수한노동용역과유사

□결혼상담회사가점차기업화되어있고변호사·세무사

업등용역도과세로전환한점을감안

○직업소개소·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등은면세유지

□작명·관상·점술업등 및 동물훈련업도점차기업화되

고있어면세범위를순수한개인의독립적용역에한정

○개인이인적·물적시설없이독립적으로용역제공시면세

<適用時期> 2005. 1. 1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금융·보험용역의범위조정(부가령§3 3 )

<改正理由>

□증권투자신탁(회사)업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이를 반영. 다만, 자산운용회사의부동

산및실물자산투자분은과세

□투자자문업및채권추심업은금융의본래기능*과상이

* 금융의본래기능: 예금의여수신, 거래정산, 내·외국환업무

○EU 과세지침에서도투자자문업과채권추심업은과세

□금융기관의 각종 부수업무 중 과세용역을 명확화하고

과세용역과 유사용역도 과세토록 하여 예시규정임을

명확화

<適用時期> 2004. 1. 1(투자자문업과채권추심업ㆍ신용

조사업은2005. 1. 1) 이후용역공급분부터적용

1 0 2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특소세조건부면세

○국가유공자중장애인

○장애인( 1∼3급에한함)

<신설>

□특소세조건부면세

현행과같음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1∼1 4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이상)

현 행 개 정(안)

○상담소

○직업소개소

○작명·관상·점술또는 이와 유사

한용역

○동물훈련용역

○결혼상담: 과세전환(시행규칙)

·기타상담: 면세유지

○면세유지

○과세전환

○과세전환

현 행 개 정(안)

□부가세면제금융·보험용역

○증권투자신탁(회사)업법

- 증권투자신탁(회사)업, 자산운용

(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

무수탁회사업

○증권거래법에의한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금융·보험용역에서제외

○복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금지금

등의판매대행

○부동산임대, 재경부령이정하는용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투자신탁(회사)업, 자산운용(보

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

관리회사업

○과세전환

○과세전환

○과세전환

○부수업무중과세되는용역의범위

명확화

- 예시적규정임을명확화



3) 기계정제염의과세전환(부가령§2 8①1 3호)

※기계정제염: 바닷물을전기분해과정및원심분리기를거쳐염화나트륨의순도를99% 이

상으로높인소금

<改正理由>

□기계염은 대부분 중간재로 소비되므로 중간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이원가로서소

비자에게 전가되어 부가세 면제취지와 달리 과세의 역

진성을심화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재화를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우정사업본부의소포배송용역에대하여과세(부가령§3 8 )

<改正理由>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택배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과

세전환

* EU 집행위는우편서비스에대하여부가세과세방침발표( 2 0 0 3 . 5 . 6 )

<適用時期> 2005. 1. 1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5) 기타외화획득사업에대한영세율범위조정(부가령§2 6 )

<改正理由>

□ 외국선사에 제공하는 해운대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

하여외국선사의국내기항비용을경감시켜국내기항유도

* 외항선에하역업자·도선사등주선, 선적서류작성등의용역제공

<適用時期> 2004.1.1 이후용역또는재화를공급하는분

부터적용

나. 세원의투명성제고

1) 현금영수증제도도입(조특령§1 2 1의2 개정, §1 2 1의3 신설)

<改正理由>

□B 2 C거래투명성 및 자영사업자등의납세의식제고를

위한 현금영수증제도도입에 따라 제도시행을위한 구

체적인방안을마련

<適用時期> 2005.1.1(가능한한2 0 0 4년 하반기)부터적용.

다만, 단말기칩설치세액공제는2 0 0 4 . 1 . 1부터적용

재정포럼 1 0 3

현 행 개 정(안)

□미가공식료품면세

○소금

□미가공식료품면세

○소금중기계정제염은과세전환

현 행 개 정(안)

<신 설> □외항선박에제공되는해운대리점업

현 행 개 정(안)

□국가공급용역은부가세면제

<신 설>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에대하여과세전환

* 소포: 창구소포(우체국에서접수) 방

문소포(방문하여접수)

현 행 개 정(안)

<신 설>

※법개정내용(조특법§1 2 6의3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

지원

○현금영수증이용자

- 20%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 통신비 지원을 위하여 일정금액

세액공제

- 단말기칩설치지원을위하여일

정금액세액공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구성(국세청에설치) 

- 국세청 차장(위원장), 개인납세

국장, 전산정보관리관

- 재경부세제총괄심의관

- 민간전문가 3인 이내(국세청장

이임명)

○업무범위

- 현금영수증사업자선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

- 자료의송부방법·시기

- 현금영수증기재내역·현금영수증

을발급받은자에대한정보범위

- 기타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

요한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거래금액:

5 , 0 0 0원

□국세청장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

증사용확인서발급



2) 기부금소득공제제도정비(소득령§78, 법인령§3 8 )

※ 2 0 0만원이상고액의료비소득공제신청시에도개인별의료비지출명세서전산제출의

무화( 2 0 0 4 . 1 . 1부터시행)

<改正理由> 

□제도운용에필요한최소한의사후관리방안마련

<適用時期> 2005. 1. 1 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3) 봉사료수입금액의원천징수용역범위확대(소득령§1 8 4의2 )

<改正理由> 

□각사업분야간봉사료수입금액에대해과세형평성제고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 면세유구매전용카드도입(농특령§16, §2 0⑤)

<改正理由>

□면세유 불법유통의가장큰 문제인 매집상들의매집행

위를차단하기위하여모든유종 합계2만ℓ(농민), 경

유 4만ℓ·휘발유2만ℓ(어민) 이상사용하는경우면

세유구입전용카드제(체크카드) 도입

□농민의 경우 면세유류구입권은 연중 사용이 가능하여

불법유통의가능성이상존하므로

○사용시한을현행최장1년에서2개월이내로단축

<適用時期> 

○2004. 7.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카드제도입)

○2004. 1.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사용시한축소)

5) 탈세제보에대한포상금지급

1 0 4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기부금에대한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및사업자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전액

- 지정기부금: 10%

○지출증빙적격영수증: 없음

○기부금명세서제출의무: 없음

○기부금 지출증빙 소득공제용 적격

영수증신설(시행규칙)

○2 0 0만원이상소득공제신청시, 기

부금영수증명세서전산제출의무화

현 행 개 정(안)

□봉사료수입금액원천징수대상용역

○음식·숙박용역

○과세유흥장소에서제공하는용역

□대상용역추가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이용원등의접대부

현 행 개 정(안)

<신 설>

□배정·사용시한

○농민

- 분기별배정, 연중사용

○어민

- 분기별배정(선박: 수시배정)

- 3일이내사용

□농·어민: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일정공급량이상)

□배정·사용시한단축

○농민

- 분기별배정, 2개월내사용

○어민(현행과같음)

- 분기별배정(선박: 수시배정)

- 3일이내사용

□중요한탈세제보를한경우탈세자가조세포탈범으로처벌받지않더라도

탈루세액이일정금액이상인경우1억원한도내에서포상금지급

○포상금의지급기준·방법및필요한사항을시행령에규정

법개정내용



□포상금 지급대상및 탈루세액등의범위(기본령§6 5의

9 ②신설)

<改正理由>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국고에 불입되지 아니하

는경우에는포상금지급을배제하여

○탈세제보의남용을방지하고제도의실효성을제고

□단순한 손익귀속시기 착오에 대한 세액추징의 경우는

납부시기변경에불과하므로포상금지급배제

<適用時期> 공포일이후탈세제보하는분부터적용

6) 지출증빙서류수취·보관의무확대등(소득령§8 4 ,§2 0 8의2, 법인령

§4 1③, §1 5 8③)

<改正理由>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

취·보관해야하는대상을확대하고, 기명식선불카드및

현금영수증도지출증빙서류의범위에포함

<適用時期> 2004.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출하는

분부터적용 다만, 현금영수증은2005. 1. 1(가능한한

2 0 0 4년하반기)부터적용

7) 법인세신고시현금흐름표제출의무부여(법인령§9 7④)

<改正理由>  

□현금흐름표를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첨부서류로제출하

도록하여기업의현금흐름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함

○다만, 시행초기인점을감안하여가산세부과는배제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8) 소득공제되는지로(GIRO) 범위의명확화(조특령§1 2 1의2 )

<改正理由>

□지로이용실적을사업자의과표양성화목적으로활용하

기 위해서는지로이용기관및 지로납부자에대한 내역

이기재되어있어야하는점을감안

<適用時期> 2003. 12. 1 이후거래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0 5

현 행 개 정(안)

<신 설>

□일정기준금액: 5억원

□탈루세액등의범위

○중요한자료에의하여탈루세액또

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세액

을추징한세액으로

- 국고에납부되고불복청구절차또는

소송절차가종료되어확정된금액

○다만, 다음은제외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세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평가가

액의차이로인한세액

-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추징세액

□포상금지급비율: 추징세액의2∼5 %

현 행 개 정(안)

□법인또는개인복식기장의무자가

1 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재

화·용역을공급받는경우

○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아 5년간

보관의무

□지출증빙서류의범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

계산서

□5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관의무

ㅇ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도지

출증빙서류의범위에추가

현 행 개 정(안)

□과세표준신고서필수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

□현금흐름표추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적

용대상 법인(자산총액 7 0억원 이

상)만적용

※제출하지않은경우에도가산세는부

과하지않음

현 행 개 정(안)

□소득공제되는지로범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한법률에의한학원의수강료를지

로로납부

○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로

에대하여만소득공제허용

- 지로이용기관의상호, 대표자성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기타비과세ㆍ감면축소

1) 보험차익과세제외되는저축성보험의요건강화(소득령§2 5①)

<改正理由>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형평 완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반확대를위해장기저축성보험의비과세요건강화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보험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

적용

2) 고독성농약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폐지(농림규정§3②)

<改正理由> 

□독성이강한농약사용으로인한 환경부담등의부작용

을축소시키기위해고독성농약의사용자제유도

<適用時期> 2005. 1. 1 이후최초로재화를공급하는분부

터적용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골프장운영업등과세전환(조특령§1 0 6⑦)

<改正理由>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의 경우 정부대행업무로 보

기어렵고민간부문과경쟁관계에있는점을감안

<適用時期> 2005. 1. 1 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서화·골동품양도차익에대한필요경비등신설(소득령§2 1의2, §8 7 )

<改正理由>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전환에 따라 분리과세 신

청 절차, 원천징수영수증기재사항 및 필요경비의제규

정을마련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 기타사항

가. 납세편의증진

1) 일반우편으로송달가능한소액고지서의범위(기본령§6의5 신설)

<改正理由>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중가

산금이적용되지아니하는고지서로함

<適用時期> 공포일이후최초로고지서발송분부터적용

1 0 6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7년이상일것

○1 0년이상일것

현 행 개 정(안)

□영세율적용대상농약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총

1 , 0 7 2품목

○제외품목

- 저곡해충약

<신 설>

□영세율적용대상농약

○제외품목추가

- 저곡해충약

- 고독성농약( 1 5개품목)

현 행 개 정(안)

<신 설> □분리과세신청절차마련

○양도시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 경

매회사)에게분리과세신청

□증빙불비시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

경비인정

·1 0년이상: 양도가액의9 0 %

·1 0년미만: 양도가액의8 0 %

현 행 개 정(안)

<신 설>

□일반우편으로발송가능한소액고지서

○5 0만원미만납세고지서

* 부가가치예정고지, 소득세중간예납고지

현 행 개 정(안)

□정부업무대행단체가공급하는재화

또는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제

○다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부

동산임대업등은과세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운

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도과세전환



2) 고지금액의최저한상향조정(기본령§6 5의3 )

<改正理由>

□징수비용등을고려고지금액의최저한을1만원으로상향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고지분부터적용

3). 임대소득과세제도개선(소득령§8의2, §5 3 )

<改正理由>

□복잡한 비과세규정을 간소화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

식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세법간내용을통일

<適用時期> 개정법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

터적용

4) 기타소득필요경비규정일원화(소득령§8 7 )

<改正理由>

□기타소득필요경비인정비율을일원화하여세제를간소화

<適用時期> 2004. 1. 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5) 경정등의경우가산세적용특례보완(소득령§1 4 7의4 )

<改正理由>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정·경정과 수정신고에

대해 가산세 적용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제고

<適用時期> 개정법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

터적용

6)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신설(조특령§1 0 4의5 신설)

재정포럼 1 0 7

현 행 개 정(안)

①주택임대소득비과세기준단순화

□3주택 이하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3주택 이하라도 예외적으로 과세

되는경우가많음

○도시지역3주택보유, 도시지역일

정면적초과2주택보유등

②간주임대료소득금액계산방법동일

□일반적인경우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적수 -

건설비상당액 적수)×1 / 3 6 5×정

기예금이자율

□추계결정·경정시간주임대료=

(보증금등적수- 건설비상당액적수

×5 0 % )×1 / 3 6 5×정기예금이자율

□2주택 이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임대시예외적으로

과세

○추계경정·결정시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폐지

간주임대료= 보증금등적수×

1/365 ×정기예금이자율

현 행 개 정(안)

○3천원미만 ○1만원미만

현 행 개 정(안)

□기타소득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7 5 %

- 인적용역의일시제공

- 전속계약금

- 상금과부상등

○총수입금액의8 0 %

- 원작자의원고료등

□필요경비비율을8 0 %로일원화

현 행 개 정(안)

□결정·경정으로 인한 수입금액증

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된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

자로보아가산세적용특례

□가산세적용특례대상확대

○수정신고의경우도포함

◇전자신고하는납세자및세무대리인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신설

⇒세액공제대상세목과공제금액등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에위임

<법개정내용(§1 0 4의8 ) >



<改正理由>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신설하여동제도의조기정착및활성화유도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전자신고하는분부터적용

7) 전자신고시신고서류간소화(법인령§9 7⑨신설)

<改正理由> 

□전자신고가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전자신고로제출하는경

우에는 서면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납세자 편

의제고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8) 반기납부원천징수의무자의범위명확화(법인령§1 1 5 )

<改正理由>

□1 0인 이하를 고용하는 법인(금융보험업자 제외)에 대

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

우에는 원천징수한세액을 매월납부하지않고반기마

다납부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원천징수하여납부하는분부터적용

9) 종업원주택자금대여액의인정이자경감(법인령§8 9 )

1 0 8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신설> □직접 전자신고자에대한 신고건당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2만원

- 한도: 산출세액

○부가세: 1만원

□전자신고를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세액공제

○요건

-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

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경우

○공제액: 납세자1인당1만원

○한도: 100만원

현 행 개 정(안)

□상시고용인원이1 0인이하원천징

수의무자(금융보험업자제외)

○반기마다원천징수납부

* 일반법인원천징수세액납부시한·매

월납부

○관할세무서장의승인이필수

○국세청장의지정추가

현 행 개 정(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낮은 이자

율로자금을대여하는경우의인정

이자금액

○(인정이자율 - 대여금리) × 이자

금액적수/ 3 6 5

* 인정이자율: 당좌대월이자율감안국

세청장이고시(연9 % )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차입

한금액이있는경우

-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대

여금리와차액을계산

<신 설>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

임차자금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있더라도

- 당좌대월이자율기준으로인정이

자계산

ㆍ(당좌대월이자율-대여금리)×

이자금액적수/365 

현 행 개 정(안)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법인세 신고시 의무적

으로제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

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표준양식에 의한재무제표를 전자

신고방식으로제출하는경우재무

제표제출의무면제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

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改正理由>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자금을 대여할경우당좌대월이자율

과대여금리차액만을인정이자로계산하여익금산입

<適用時期> 2004.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0)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대상요건(부가령§6 )

<사업자단위신고·납부대상요건>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위해다음의 기능을모두처리ㆍ보관할수있

는전산시스템설비를갖출것

○제조업: 구매·생산·판매·재고·회계기능

○비제조업: 구매·판매·재고·회계기능

※일부기능이생략된경우에는사업자단위신고·납부불가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절차>

①신청: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2 0일 전, 신규사업

자는본점등의 사업자등록받은 날부터2 0일이

내(승인일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②승인: 신청일로부터 2 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기간내

에통지하지않는경우승인간주) 

11)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완화(부가령§5④)

<改正理由>

□연관관계가없는여러종류의사업(숙박업, 제조업)을영위

하는경우에일부사업장은총괄납부할수없는문제점해소

<適用時期> 기존총괄납부자(2004. 7. 1 이후신고분부터적용)

신규총괄납부자(2004. 1. 1 이후승인분부터적용)

12)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대상확대(부가령§8 0②)

<改正理由>

□신용카드와동일하게거래내역이노출되므로공제대상에추가

<適用時期> 2004. 1. 1 이후공급분부터적용(현금영수증

은2005. 1. 1 이후)

13) 多者間國際去來에대한상호합의결과동시적용(국조령§4 2④)

<改正理由>

□국제거래의 활성화로다자간 국제거래( m u l t i - n a t i o n a l

t r a n s a c t i o n s )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를 다른 국가와의 국제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하게하여납세편의제고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최초로신청하는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0 9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도입

○현행사업장단위과세및총괄납부제도를유지하되

○일정요건을갖춘사업자에한해사업자단위로신고·납부

<법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총괄납부

○생산및유통과정상연관관계가있

어총괄납부하는것이적당한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신고는사업장별)

□총괄납부

○사업장간 생산·유통과정상 연관

관계가없더라도

- 납세관리상문제가없는경우총

괄납부허용

현 행 개 정(안)

□신용카드전표등세액공제대상

○신용카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신 설>

□세액공제대상확대

○결제대행업체( P G )를 통한 신용카

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확인분)

○조특법에의한현금영수증

현 행 개 정(안)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

여이전가격으로과세하는경우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국가와 상

호합의

□3개이상 국가에 소재한국외특수

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

가격과세조정의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래규모

가가장큰국외특수관계자가소재

하는국가와의상호합의결과를

- 타국가와의동일거래에대해상호

합의를 거치지 않고동 상호합의

결과를적용



나. 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제도개선

1) 1세대1주택비과세보유기간특례제도폐지(소득령§1 5 5 )

<改正理由> 

□서울·과천·5대신도시의경우1세대1주택비과세거

주요건이강화된것과과세형평도모

<適用時期> 

○2 004. 1. 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다만, 2004. 12. 31까지양도하는주택의경우에는종전규정적용

2)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특례대상農漁村住宅의範圍(조특령§9 9의4 )

<改正理由>

□농어촌주택의규모는가능한지방세법과일치

* 지방세법상별장에서제외되는농어촌주택규모: 45평(시행령개정안) 

□접경지역은 낙후지역임을 감안 일부 가격안정지역을

수도권에서제외

<適用時期> 2003. 8. 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다. 상속ㆍ증여세관련규정정비

1) 상속·증여재산평가방법보완

가) 시가범위조정(상증령§4 9①)

<改正理由> 

□현행제도는평가기간내감정가액등이있기만하면시

가로판정하게되어있어집행이용이한면은있으나

○평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적인

측면보완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적용

1 1 0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일반적인경우

- 서울·과천·5대신도시: 3년이

상보유, 보유기간중1년이상거

주(2004. 1. 1 이후2년)

- 기타지역: 3년이상보유

○1 9 9 9 . 1 . 1∼1 2 . 3 1기간중 매매 계

약을체결하여취득한주택의경우

- 서울·과천·5대신도시: 1년이상

보유, 보유기간중1년이상거주

- 기타지역: 1년이상보유

1년유예기간후폐지

법위임사항 개 정(안)

① 농어촌주택의규모및가액

○면적기준

- 대지: 660㎡( 2 0 0평) 이내

- 건물: 대통령령에위임

○가액기준

- 취득당시기준시가7천만원이하

- 일반주택양도당시 농어촌 주택가

액은대통령령에위임

② 농어촌지역에서제외지역

○수도권, 광역시. 단, 대통령령이정하

는지역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

역(양도세)

○관광단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③ 농어촌주택3년보유의무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

있는경우예외허용

- 연면적4 5평 이내(공동주택전용

면적3 5평이내)

- 기준시가1억원이하

- 옹진군·연천군및기타재정경제

부령이정하는지역

- 관광단지(관광진흥법)

- 수용(협의매수 포함), 상속되는

경우

현 행 개 정(안)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간

내당해재산에대한감정가액, 매

매사례가액, 경매·공매가액, 보상

가액등은시가로인정

* 평가기간: 상속개시일전·후6월(증

여의경우3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내 당해 재산

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

정하되

○평가기간밖의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매매일

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인정



나)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의가중평가제 도입

(상증령§5 4①)

<改正理由>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시 자산가치와 손익

가치의가중치(순손익가치3, 순자산가치2 )를준용

* 합병가액산정시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1과1 . 5의비율로가중산술평균(유가증권발

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5 )

□다만, 부동산 등의 가액이 5 0 %를 초과하는기업에 대

하여는 순자산가치가당해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 크므로순자산가치에대한 가중치를높게부여(순손

익가치2, 순자산가치3 )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적용

다) 특정주식에대한국세청평가위원회의평가제도신설(상증령§5 4⑥) 

<改正理由> 개별기업의특성에따른실질가치가반영될수

있도록기존의보충적평가제도보완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적용

2) 기타미비점보완

가) 특수관계자범위확대(상증령§1 9②, §2 6④등)

재정포럼 1 1 1

현 행 개 정(안)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

산가치중큰것으로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

균한가액으로전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

치를각각3: 2로하되

○부동산 과다법인의경우는 가중치

를각각2: 3으로함

* 부동산 과다법인: 부동산 또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총자산가액

의 5 0 %

현 행 개 정(안)

□특수관계자의범위(기본유형)

○친족, 사용인·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기업집단

○설립출연(이사과반수) 또는 기업

집단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1차출자3 0 %인영리법인

○2차출자5 0 %인영리법인

□기본유형에다음을추가

○직계비속의배우자의2촌이내 부

계혈족및그배우자(예, 사돈)

○임원이었던자

현 행 개 정(안)

<신설>

※비상장주식보충적평가방법

○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중큰것

으로평가

< 순손익가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또는

추정이익)÷1 0 % (자본환원율)

* 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전1년 사업연도1

주당 순손익액×3 )＋(평가기준

일전2년사업연도1주당순손익

액×2 )＋(평가기준일전3년사업

연도1주당순손익액×1 ) ]÷6

<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현재 자산총액－부채

총액)÷발행주식총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평가사등평

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국

세청(지방청)에설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주식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7 0억원이상)

○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기업

○법인의자산및매출액규모, 사업영

위기간등을감안보충적방법에의

하여평가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

정되는기업

<평가절차>

○상속·증여세신고기한만료전2월

내납세자의신청을받아동위원회에

서평가하거나개별기업특성이맞는

평가방법제시

* 증권거래법에의한평가(본질가치), 수익

가치등에의한할인평가, 상대가치평가

등다양한평가방법제시

○위원회는신고기한만료1월전에그

결과를통보

* 평가수수료는비용공제



<改正理由>

□핵가족화, 사회화가 진행되면서친소관계 변화에 따른

특수관계자의범위를확대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적용

나) 행위계산부인과고·저가양도시의과세시기등일치(상증령§2 6⑥)  

<改正理由>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준시기, 시가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납세혼란제거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라. 기타미비점보완

1) 자원봉사용역의평가및기부금인정방법(소득령§8 1⑤신설)

* 행정자치부와기협의하여금년태풍매미로인한피해에대해서도적용될수있도록시

행중( 2 0 0 3 . 9 . 2 9 )

<改正理由>

□국가적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복구활동 참

여를촉진

<適用時期> 영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기부하는분부

터적용

2) 재화의공급으로보는공매에관한요건신설(부가령§14 ①)

<改正理由>

○공매시 피경락자는 부도로 인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락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불합리하므로 피

경락자가부가세를신고·납부한경우에만 경락자에게

매입세액공제

1 1 2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시가산정방법

○개인: 상속개시전·후6월(증여는

3월)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시가로인정

- 시가불분명시보충적방법에의

해평가

○법인: 기간에관계없이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적용

* 상장주식

개 인 법인

거래일전·후 거래일의종가

2월의종가평균

* 감정가액

개 인 법인

2이상감정가액 1개의감정가액

의평균액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거래는

-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과

세가액산정방법을일치시킴

현 행 개 정(안)

<신 설> □기부용역의평가

○유류대·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시가또는장부가액

○인건비: 일당5만원(일률적용)  

□공제방법

○기부용역의확인

- 특별재해지역의 자치단체(자원

봉사센터)의장이발급한기부금

확인서에의해확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소득공제

○사업자: 종합소득신고시필요경비

인정또는소득공제

현 행 개 정(안)

□공매의경우재화의공급에해당 □공매의경우재화의공급에해당요건

신설

○ 피경락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함



<適用時期> 2004. 1. 1이후경락받는분부터적용

3) 교통세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교통령§1 4②)

<改正理由>

○법인세ㆍ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가산세율과동일한 수

준으로조정

<適用時期> 2004.1.1.이후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

터적용

4) 반출로보지아니하는제조장의범위확대(특소령§6 )

<改正理由> 

○기업연구소가 시험·연구용으로사용하는물품을 과세

제외하여 기업의 R & D를 지원하고, 제조장외의 기업

연구소는시험·연구등 공정상연관성이있는 경우동

일제조장에포함

<適用時期> 2004. 1. 1 이후사용하는분부터적용

Ⅲ. 推進日程

□1 1월중부처협의및 1 2월중입법예고실시

□1 2 . 2 3 (화) 국무회의상정예정, 2004.1.1 시행

재정포럼 1 1 3

현 행 개 정(안)

□과세되는반출로보지않는경우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원재

료나품질검사에사용

<신 설>

<신 설>

○현행과같음

○제조장외의 기업부설연구소및 연

구개발전담부서포함

○시험·연구목적으로사용

현 행 개 정(안)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 0 . 0 5 % (연1 8 . 2 5 % ) ○1일 0.03% 수준(연 1 0 . 9 5 % )으

로인하



주요내용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강화

<개정이유>

○1세대 1주택비과세의거주요건을1년에서2년으로강화

하여

- 장래집값상승을기대하고전세자금, 융자등을통해주

택을 구입하는등 재산증식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방지

<적용시기> 

○2004.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다만, 시행일현재대체주택를취득하여일시적으로1세대

2주택을보유하고있는 경우이거나혼인및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1세대 2주택을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비과세여부판단시종전규정적용

1 1 4 2 0 0 3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요건강화

※이자료는2 0 0 3년1 1월1 2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강화」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9.5 주택가격안정대책( 2 0 0 3 . 9 . 5 )에서발표된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2 0 0 3년 1 1월 1 1일국무회의를통과하여내년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임

□개정내용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에소

재하는주택에대하여는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을

- 현재는3년이상보유하고, 보유기간중1년이상거주하도

록하고있으나

- 내년1월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는3년이상보유하고,

보유기간중2년이상 거주하도록거주요건이1년에서2년

으로연장됨

*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신도시)

2 0 0 3 . 9 . 3 0이전 2 0 0 3 . 1 0 . 1∼2 0 0 3 . 1 2 . 3 1 2 0 0 4 . 1 . 1이후

3년보유 3년보유, 보유중1년거주 3년보유, 보유중2년거주

○기타지역은현행과같이주택을3년이상보유시비과세됨

□동개정안이내년1월1일부터시행되면실제살지않으면서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①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거주

* 신도시지역: 택지개발촉진법의규정

에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

고시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기타지역: 3년이상보유

①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거주

② 기타지역: 현행대로



<참고> 일시적인1세대 2주택 비과세 경과조치내용

① 대체취득을위한일시적인1세대2주택

○1주택을소유한1세대가그주택을양도하기전에다른주

택을취득하여일시적으로2주택이된경우에는다른주택

을취득한날로부터1년이내에종전의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경우에한함)을양도하는경우이를1세대1주택으

로보아 양도소득세를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대체취득을위한일시적인1세대2주택이된경

우: 3년이상 보유, 1년이상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② 혼인을위한일시적인1세대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와혼인함으로써일시적으로1세대2주택을보유하게되

는 경우에는혼인한 날로부터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이를1세대 1

주택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혼인을위한일시적인1세대2주택이된경우:

3년 이상보유, 1년 이상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③ 동거봉양을위한일시적인1세대2주택

○1주택을보유하고있는1세대가1주택을보유하고있는직계

존속( 6 0세이상, 여자5 5세이상)을동거봉양하기위하여세

대를합침으로써일시적으로1세대2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

에는합친날로부터2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비과세요

건을충족한경우에한함)은이를1세대1주택으로보아양도

소득세를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동거봉양을위한일시적인1세대2주택이된경

우: 3년이상보유, 1년이상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재정포럼 1 1 5



재정통계
•조세총괄Ⅲ편

•조세총괄Ⅳ편

1. 내국세납세인원

2. 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3. 국제심사사무처리:심사청구

4. 조세행정소송건수

•조세총괄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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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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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재정포럼 1 1 9

재정통계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2. 국제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5 , 0 2 4 5 , 0 2 4 4 , 8 9 6 6 9 0 2 , 5 9 8 1 , 6 0 8 4 6 4 1 2 8

3 , 9 5 9 5 5 3 , 9 0 4 3 , 8 2 0 1 , 0 7 4 1 , 6 6 9 1 , 0 7 7 4 , 1 0 5 1 3 9

5 , 6 0 6 1 3 9 5 , 4 6 7 5 , 0 1 1 1 , 4 8 8 2 , 1 9 7 1 , 3 2 6 4 , 8 3 8 5 9 5

8 , 3 6 1 5 9 5 7 , 7 6 6 7 , 8 9 9 2 , 3 5 2 3 , 6 5 2 1 , 8 9 5 1 4 , 9 0 6 4 6 2

5 , 4 5 7 4 6 2 4 , 9 9 5 5 , 1 6 6 1 , 7 3 5 2 , 4 5 0 9 8 1 5 , 3 3 5 2 9 1

4 , 2 1 5 2 9 1 3 , 9 2 4 3 , 9 2 3 1 , 4 7 3 1 , 9 4 5 5 0 5 5 , 6 6 5 2 9 2

4 , 1 9 7 2 9 2 3 , 9 0 5 3 , 9 8 5 1 , 6 7 3 1 , 9 6 4 3 4 8 3 , 2 7 6 2 1 2

3 , 6 6 7 2 1 2 3 , 4 5 5 3 , 4 7 4 1 , 4 2 3 1 , 8 4 2 2 0 9 1 , 9 9 2 1 9 3

2 , 0 0 1 1 9 3 1 , 8 0 8 1 , 9 6 1 8 0 4 1 , 0 4 9 1 0 8 2 , 6 0 7 4 0

1 , 6 2 1 4 0 1 , 5 8 1 1 , 5 5 1 5 4 5 8 9 1 1 1 5 2 , 0 4 2 7 0

1 , 9 1 2 7 0 1 , 8 4 2 1 , 8 5 4 5 9 6 1 , 0 7 6 1 8 2 3 , 7 1 1 5 8

2 , 2 1 7 5 8 2 , 1 5 9 2 , 1 3 2 6 9 2 1 , 2 4 6 1 9 4 3 , 4 0 8 8 5

2 , 6 8 6 8 5 2 , 6 0 1 2 , 3 4 7 7 3 5 1 , 4 1 1 2 0 1 4 , 1 7 2 3 3 9

2 , 7 5 2 3 3 9 2 , 4 1 3 2 , 6 5 2 7 4 1 1 , 7 1 2 1 9 9 4 , 3 6 9 1 0 0

4 , 3 7 7 1 0 0 4 , 2 7 7 3 , 7 2 1 1 , 3 5 2 2 , 0 7 3 2 9 6 9 , 6 3 8 6 5 6

3 , 4 6 9 6 5 6 2 , 8 1 3 3 , 3 6 9 3 4 0 2 , 6 3 3 3 9 6 1 4 , 1 5 0 1 0 0

4 , 4 0 8 1 0 0 4 , 3 0 8 4 , 2 0 7 8 8 7 2 , 4 7 9 8 4 1 4 1 , 2 4 2 2 0 1

4 , 3 4 4 2 0 1 4 , 1 4 3 4 , 0 7 5 7 3 2 2 , 1 2 5 1 , 2 1 8 4 0 , 1 8 1 2 6 9

4 , 6 4 4 2 6 9 4 , 3 7 5 4 , 3 5 2 4 1 4 2 , 0 4 0 1 , 8 9 8 5 9 , 2 2 1 2 9 2

4 , 9 7 3 2 9 2 4 , 6 8 1 4 , 5 9 3 3 0 4 2 , 1 8 5 2 , 1 0 4 6 3 , 5 1 3 3 8 0

4 , 5 5 2 3 8 0 4 , 1 7 2 4 , 1 3 2 3 2 1 2 , 2 3 1 1 , 5 8 0 6 6 , 1 7 8 4 2 0

3 , 9 7 9 4 2 0 3 , 5 5 9 3 , 5 8 2 2 5 3 1 , 6 6 3 1 , 6 6 6 1 1 2 , 7 4 1 3 9 7

7 , 2 6 1 3 9 7 6 , 8 6 4 6 , 5 2 8 3 6 8 3 , 2 5 4 2 , 9 0 6 1 1 1 , 1 5 6 7 3 3

1 9 7 5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2 0 2 0 0 3년 1 2월호

재정통계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3. 국제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1 , 5 8 9 1 , 5 8 9 1 , 1 6 8 5 6 8 7 4 2 3 8 1 , 9 0 6 4 2 1

2 , 7 6 1 2 9 8 2 , 4 6 3 2 , 3 9 0 2 7 3 1 , 4 2 8 6 8 9 4 , 3 2 7 3 7 1

3 , 6 2 5 3 7 1 3 , 2 5 4 2 , 8 9 2 3 2 1 1 , 7 1 1 8 6 0 6 , 0 1 8 7 3 3

5 , 8 3 9 7 3 3 5 , 1 0 6 5 , 0 8 5 5 1 7 3 , 1 8 8 1 , 3 8 0 1 8 , 3 4 3 7 5 4

4 , 8 1 7 7 5 4 4 , 0 6 3 4 , 4 7 8 4 3 8 3 , 3 0 6 7 3 4 8 , 4 2 3 3 3 9

3 , 4 0 3 3 3 9 3 , 0 6 4 3 , 0 7 4 3 6 2 2 , 3 7 0 3 4 2 6 , 9 2 0 3 2 9

3 , 5 5 5 3 2 9 3 , 2 2 6 3 , 2 6 6 3 9 8 2 , 6 0 7 2 6 1 1 2 , 2 6 6 2 8 9

3 , 7 1 4 2 8 9 3 , 4 2 5 3 , 3 0 7 3 6 1 2 , 7 4 9 1 9 7 1 , 8 1 3 4 0 7

2 , 9 6 3 4 0 7 2 , 5 5 6 2 , 7 4 3 2 6 9 2 , 2 8 8 1 8 6 2 , 2 6 8 2 2 0

2 , 8 0 6 2 2 0 2 , 5 8 6 2 , 3 8 6 1 7 8 1 , 9 7 8 2 3 0 8 , 7 9 7 4 2 0

3 , 7 8 3 4 2 0 3 , 3 6 3 3 , 4 6 2 2 9 1 2 , 8 3 2 3 3 9 1 2 , 0 9 0 3 2 1

4 , 2 0 6 3 2 1 3 , 8 8 5 3 , 7 8 0 2 8 5 3 , 2 0 3 2 9 2 1 1 , 8 4 1 4 2 6

5 , 3 1 9 4 2 6 4 , 8 9 3 3 , 9 8 0 3 5 2 3 , 3 5 5 2 7 3 1 2 , 3 7 9 1 , 3 3 9

6 , 4 6 8 1 , 3 3 9 5 , 1 2 9 5 , 9 0 8 4 1 0 5 , 0 5 6 4 4 2 1 4 , 4 8 2 5 6 0

7 , 6 6 4 5 6 0 7 , 1 0 4 5 , 3 1 6 5 6 2 4 , 3 1 2 4 4 2 1 5 , 5 1 3 2 , 3 4 8

9 , 2 2 5 2 , 3 4 8 6 , 8 7 7 8 , 5 2 7 4 8 5 7 , 0 1 2 1 , 0 3 0 3 5 , 9 1 2 6 9 8

7 , 2 0 2 6 9 8 6 , 5 0 4 6 , 3 2 9 4 2 6 5 , 2 0 5 6 9 8 1 9 , 1 8 4 8 7 3

6 , 3 5 0 8 7 3 5 , 4 7 7 5 , 8 6 2 3 9 8 4 , 6 8 5 7 7 9 4 2 , 9 3 9 4 8 8

5 , 5 9 2 4 8 8 5 , 1 0 4 5 , 0 2 1 3 8 8 3 , 5 8 0 1 , 0 5 3 4 7 , 5 3 4 5 7 1

6 , 1 3 2 5 7 1 5 , 5 6 1 5 , 3 3 6 4 0 7 3 , 5 4 4 1 , 3 8 5 9 7 , 0 7 8 7 9 6

5 , 7 4 9 7 9 6 4 , 9 5 3 4 , 9 6 0 2 6 9 3 , 2 0 5 1 , 4 8 6 2 9 6 , 8 2 1 7 8 9

2 , 2 8 7 7 8 9 1 , 4 9 8 2 , 0 5 4 1 4 1 1 , 1 1 9 7 9 4 1 7 5 , 4 5 9 2 3 3

1 , 9 6 8 2 3 3 1 , 7 3 5 1 , 5 9 5 1 5 1 9 0 7 5 3 7 8 1 , 7 5 8 3 7 3

1 9 7 5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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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2 0 0 3년 1 2월호

적자재정, 경기부양효과없다

2 0 0 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균

형재정이라고자랑하던 정부가 최

근 들어 적자재정 편성 쪽으로 선

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 M F )에서 내년에

국내총생산( G D P )의 1.5% 규모의

적자재정 편성을 권고한 이후, 경

제부총리가 3조원 정도의 예산증

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 시

작하면서부터다. 세계경제가 살아

나고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극심

한 내수부진으로 우리 경제는 제

자리걸음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자재정이라도 편성해 경기를 부

양하겠다는 조바심으로 나타난 것

이다.

그런데우리의경우경상지출비

중이 8 0 %나 되는재정구조의특징

상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

양을기대하는것은무리다.

특히 방위비·인건비·교부금

·예비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일반회계의 3 6 %에 달하고있어적

자재정 운용이 경기활성화로 이어

지기란상당히어렵다.

하지만정부는그동안매년상반

기 조기집행과 하반기 추경 편성

을 반복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별다른성과를거두고있지못하

면서말이다.

이러한상황은몇 가지의문점을

갖게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조기

집행운운하는데, 과연조기집행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증이나 해봤는가? 매년 관행처

럼 이뤄지는 추경편성의 경우, 주

로 경상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어 애당초 경기부양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가?

상반기 조기집행 후 하반기에 추

경편성을 해버리면 조기집행의 의

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한 후 상반

기 조기집행과 하반기 추경편성을

통해 실제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

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

닌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적자재

정 편성을 계속하는 이유가 지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인기에 영합

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

닌가?

실효성없는적자재정편성은우

리 경제를 오랜기간 침체에 빠뜨

릴 위험이있다.

일본처럼말이다.

나라빚이급격히증가하면서투

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그 결과 오

랫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일이다.

또한 재정수지 악화는 후세대에

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

는 점에서도심각한문제다.

2 5년에 걸친 공적자금 상환계획

에 따르면 외환위기에 책임이 없

는 2 0대 이하가 4 4 . 4 %의 상환부담

을 지게 되는데 기존의 상환계획

마저 무시한 채 적자재정을 편성

할 경우 계획한 기간 내에 공적자

금 상환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아지고 후세대의 부담은

더욱늘어나게될 것이다.

그러면 재정건전화도 이루고, 경

기도 부양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정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째, 재정정책의 초점이 재정의 건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실린 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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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에맞춰져야한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운

용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총선을 전후해 재정운용에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부양 및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보다는 현재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

돼야한다.

즉 경상지출, 특히 경직성 경비

를 줄이고 SOC, 과학기술및 R & D ,

교육, 환경부문등에대한투자 등

경제의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셋째, 재정을 경제활성화 수단으

로 삼으려면 통합재정관리를 통한

전문성과실효성을확보해야한다.

일반회계만 보고 있는 주먹구구

식 재정운용은더 이상곤란하다.

내년 예산도 통합재정기준으로

보면 벌써 균형예산이 아니며, 더

구나 국민연금 기금수입을 제외시

키면상당수준이미적자다.

아무리 여소야대라서 재정운용

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신속히,

그리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고 해도 이제는 매년 계속되는 조

기집행 추경편성의 못된 버릇을

고칠때가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왜곡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 내에 암울하게

덮어져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도 살아나고

경제도살아난다. 불확실성을제거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경

제주체들의 신뢰부터 하루빨리 회

복해야한다.

이러한 신뢰회복은 정책의 일

관성 유지로부터 출발돼야 할 것

이다.

2 0 0 3년1 2월9일자한국경제신문시론

안종범/ 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

중과세, 형평성논란없기를

내년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때 현행 면

적기준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

세) 강화방안은 상당히 개혁적이

다. 지역간 재산세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으

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행자부 방안을 지자체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남지

역의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2배

이상, 강북지역 아파트도 2 0 ~ 3 0 %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과 수

도권의 저가 대형아파트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는 종전과 비슷하

거나 조금 내린다. 전국의 공동주

택 중 2 6 . 3 %는 재산세가 내리고

7 3 . 7 %는 올라간다. 

보유세 과표가 올라가면 취득ㆍ

등록세도 함께 오른다. 부동산 전

문가들은보유세현실화와함께양

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이 이어질경우투기세력이발붙이

기 어려워질것으로보고있다. 

정부의강한부동산투기추방의

지와 이를 위한 정책개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보유

세 강화방안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 추방에 역점을 둔 나머지 적

지 않은 부작용을 도외시했음을

지적하고자한다.

벌써일부지자체에서이 개편안

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투기와는 상관없는 1가구 1

주택 소유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

항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투기를

잡겠다고 대다수 비투기 주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면 또 다른

형평성논란을불러일으킬것이다. 

시ㆍ군ㆍ구가 행자부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가

감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는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투

기성이 강한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에 대한중과세방안이필요하다. 

보유세 개편대상에 단독주택이

제외된 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부

분이다. 

2 0 0 3년1 2월5일자한국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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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속도조절필요하다

정부가 지난달 양도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대폭 올

린 데 이어 건물 과표기준 변경

을 통해 재산세도‘현실화’하겠

다고 발표했다. 세부담을 높여 투

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이 부과됐던 조세역전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정

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

지만 단기간에 세부담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조세 저항에 직면하

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은 재산세가 최고 7 . 4배 오른다.

게다가 내년에는‘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이 3 6 . 1 %에서 3 %포인트

높아져 종합토지세도 최고 7 0 %

이상 오르게 된다. 2005년에는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더 큰 폭으

로 오르는것은물론, 아파트나땅

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도

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

겠다고 뽑아든 칼이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에게도 위협요인이 되

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지역

을 중심으로 재산세 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의 반발 조짐이 이

를 방증한다.

과격한 정책은 도리어 역효과만

불러올수 있다. 부동산세제강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수

요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부담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우리

의 판단이다. 자칫 탈법을 조장하

는 결과를초래할수 있는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허위 신고

가능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율의 조정을 미루는 것

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이유로 정부의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

산 세제 강화방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담 속도를 조절할 것

을 권고한다.

2 0 0 3년1 2월5일자대한매일사설

IMF 6년, 위기끝나지않았다

국가부도를 면하기 위해 국제통

화기금( I M F )의 구제금융을받았던

참담했던 그날로부터 6년, 빌린

1 9 5억달러를 다 갚고 IMF 관리체

제에서 졸업한 지도 2년 4개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답답하다. 

IMF 빚은 갚았다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은행 대

기업 부동산 등을 외국인에게 팔

아넘기다 보니 경제의 주권과 대

외방어력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공적자금을 1 6 1조원이나 쏟

아 부었지만 지금까지 6 1조원밖에

회수하지 못해 국민 부담이 막중

하다. 그 사이 국가채무가 곱절로

늘어나는 등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인재정이매우취약해졌다.

이 같은 비용을 치르고도 위기

에서벗어났다고말할수 없다. 금

융위기가 외채에서 내채(內債)로,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졌다. 개인

신용불량자가 3 6 0만명을 넘어섰

다. 도시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금융부채도 평균 3 5 0 0여만원

에 이른다고 하니, 집값이 폭락하

거나 금리가 급등하면 언제 금융

위기의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 금

융회사의 신용심사와 위기관리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정부도 문제

가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나서는

옛 모습그대로다. 

실물경제도 후퇴하고 있다. 중

국보다 4 0배 비싼 땅값, 10배 비

싼 임금, 2배 많은 세금만 해도

경쟁하기 어려운데 노사분규는

갈수록 격해지고 때를 가리지 않

는다. 정부의 정책 표류와 규제까

지 겹쳐 기업은 길을 잃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현실로

닥쳤다.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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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일류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영원히 잃고 낙후국가로 전락할지

모른다. 다시경제위기가닥친다면

그때는 외국인에게 팔 자산도 없

고 재정으로불을 끌 능력도없다.

그래서 6년 전에 가졌던 공멸(共

滅)의 위기의식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안이한 현실인식과

막연한낙관론, 우선나만더 갖겠

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모두의

파이를키울때다.

2 0 0 3년1 2월2일자동아일보사설

경기바닥론

1 9 9 9년 1 2월초 당시미국 상무부

의 윌리엄 데일리 장관은“2 0세기

상무부의 최대 업적은 국내총생산

(GDP) 개념을 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GDP(Gross Domestic

P r o d u c t )가 그려주는 큰그림에 힘

입어 정부가 경기 상황에 적절하

게 대처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경

기침체 기간이 그 이전의 평균 2 1

개월에서 1 1개월로짧아졌고, 심각

한 경기 후퇴도 줄었다는 것이다.

데일리 장관은 GDP 정보로 무장

한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까지 말

했다.

9 0년대 등장한 G D P의 전신(前

身)은 국민총생산 (GNP;Gross

National Product)이다. 둘 다 일정

기간생산된부가가치의합계지만,

생산 주체가‘한나라국민’( G N P )

과‘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 G D P )이란 점이 다르다. 국제화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G D P가

G N P를 대체하게됐다. 

G N P의 탄생은 미국 대공황 직

후인 3 0년대 미국 상무부에서 이

뤄졌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

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시 상무

부 연구원이었던 사이먼 쿠즈네

츠가 처음 산출해 냈다. GNP는

당초 국민의 소득 중심으로 만들

어지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

쟁 지원에 필요한 물자를 파악하

기 위해 생산 중심으로 바뀌었고,

4 2년 국내외 생산을 합친 첫

GNP 통계가 등장했다. 쿠즈네츠

는 이 공로로 7 1년 노벨경제학상

을 받았다.

G D P로 대표되는 경제지표를 어

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정책 결

정자나 기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어 9 0년 4 / 4분기 경제

활성화 대책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인데 상황을 거꾸로 판

단하고 경기 부양책을 쓰는 바람

에 이후 경기과열을 불러온 대표

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 엊그제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가 3분기

에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들어

섰다고발표했다. 체감경기가최악

이라는 하소연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이 발표에 많은 경제학자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희망의

전염 효과를 노린 재경부의 궁여

지책(窮餘之策)이라는 평가도 나

온다. 재경부의경제지표해석능력

이 어느 정도인지 머지않아 밝혀

지게 됐다. 설령 바닥에서 벗어났

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 사이클

상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일 뿐 한

국 경제의 장래 먹거리가 마땅치

않다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고

걱정하는사람도많다. 

2 0 0 3년1 2월4일자중앙일보분수대

이세정/ 경제부차장

법인세인하, 재계에보내는러브콜?

그동안인하폭과시기를두고논

란을 빚어왔던 법인세율이 2 0 0 5년

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 5 %에서 1 3 %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 7 %에서 2 5 %로 2 %포인트씩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그결과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기업체의 세부담

완화는 1조 8천억원 안팎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개정안의

취지에서 밝혔듯이 법인세 인하의

최대 목표는 기업의 투자 부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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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견

저런생각

투자감소 해소, 그리고고용증대

에 있다. 

최근 경기침체의 주요인이 기업

의 투자부진에 있다는 점에서 법

인세 인하가 투자증대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나 분배의 왜곡 등 다른

비용들을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의 경제상황은 법인세 인하로 기

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낼 수 있

는 상황이 아니다. 법인세는 2년

전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1 %포인

트씩 낮아진 적이 있다. 그런데도

2002년 총투자율은 26.1%로

1 9 9 9 ~ 2 0 0 1년의 연평균 투자율

2 7 . 4 %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2003

년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동

기 대비 2 / 4분기에는 0.8%, 3/4분

기에는 4.7% 감소했다. 설비투자

가 2분기 연속 동반 감소세를 보

인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9 8년 3 ,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기업

들의 현금예금은 2 0 0 2년말 현재

4 6조 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

을 보이고 있듯이 기업들의 투자

기피 원인이 자금부족 때문이 아

닌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1 1월 중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조

사대상 기업의 8 8 %가 투자 확대

의사가없다고밝혔다. 

한편, 법인세 폐지로 잃게 되는

세수손실을 그 상당액만큼 세출을

줄이지않는한 재정적자로연결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천문학적

국가빚은우리사회의심각한문제

가 되고 있다. 절대 규모에서 9 7년

말 6 5조원정도에불과했던정부채

무가 2 0 0 2년말에는 1 3 3조원으로 증

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9 9년

20% 수준을 넘더니 2 0 0 0년 2 1 . 3 % ,

2 0 0 2년 2 2 . 4 %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0년까지 2 9 %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전

체 예산의 10% 이상을 이자를 갚

는 데 쓰고 있고, 2002년부터매년

2 0조원 이상의 부채만기가 돌아오

고 있는상황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와 적자재정 운용은 이자율 인상

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업

의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다. 이처럼 기업살리기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곧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견고하지 못하다.

게다가 법인세는 원천과세를 통해

세금 누수를 차단하고 법인이 누

리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를 치르는 등 다른 조세가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을 폐지하고 대체 세원을 마련할

경우의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많

은 선진국들은 법인세 폐지를 함

부로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선진국들 중 세율이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조차 35% 수

준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8 0년대초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도했던 실패한 정책

이다. 

기업인조차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 인하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기업에 보내는 러브콜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정부는적자

재정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적극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적자재정 편성의 부

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법인세 인하는 재고해

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부

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총투자율은 9 3 ~ 9 7

년 5년간은 최저 3 4 . 4 % ( 1 9 9 7년)에

서 최고 3 8 . 1 % ( 1 9 9 6년)로 연평균

3 6 . 3 %였으나 9 8 ~ 2 0 0 2년 5년 동안

은 최저 2 1 . 3 % ( 9 8년)에서 최고

2 8 . 3 % ( 2 0 0 0년)로 연평균 2 5 . 9 %로

서, 외환위기 전후 연평균 투자율

이 10% 이상 하락하였고, 이는 잠

재성장률의 하락과 경기침체의 주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외환위기

이후 총투자율이 10% 이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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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은 김대

중 정부의 4대 구조조정의 결과인

데, 특히 기업및 금융부문의구조

조정 결과 투자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것을의미한다. 

2 0 0 3년1 1월2 7일자한겨레신문왜냐면

최배근/건국대경상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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